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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 기업의 낮은 회계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7년 4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1년

부터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1). 그 동안

준비 과정에서 도입비용이 과다하며 회계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일부기업들이도입을연기하자는주장이있었음에도불구

하고 1,900개가 넘는 상장기업들이 대체로 순조롭게 도입을 위한

마지막준비에온갖힘을쏟고있다2).

한편공공부문의경우2009년 8월기획재정부가공공기관을대

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에국제회계기준(IFRS)을도입하겠다는정부의발표는여

러가지배경이있겠으나우리나라의경우공공기관이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3)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과다

한부채비율이국민적인비판의대상이되면서공공기관의회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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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장지인 중앙대학교

한국기업의낮은회계투명성

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정부는 2007년 4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로드맵을발표하고

2011년부터모든상장기업을

대상으로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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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6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은 61개
국 중 58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도에 39위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다른통계인PwC의불투명성지수(Opacity Index)는 2009년조사대상48개국중
22위를기록하여2004년이후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

2) 민간기업중IFRS의무적용대상은상장법인1,730개사,비상장금융회사193개사등총
1,923개사다.이중총58개기업이실제로IFRS를조기에도입하여적용하고있다.



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공공기

관의효율성을제고하고현재정부가추진중인공공기관선진화작

업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가선행되어야한다.

또 하나의 배경으로는 최근 에너지 및 자원분야 공공기관들이

해외자원개발 등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필요한

자금을해외시장에서조달하기시작한것과관련되어있다.공공기

관이 해외 자본시장에서 자본조달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국제적으로 정합성이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이 필수

적이라는인식도국제회계기준을도입하는데한몫을한것으로보

인다. 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및 국제공공부문기

준위원회(IPSASB) 등 국제적으로공신력있는기구에서도공공기

관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어 우리나

라 공공기관도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할 경우 국제적인 공신

력을인정받을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으로기대된다.

현행 공공기관의 회계처리규정은 민간부문의 회계기준에 비해

정부의법령이나공공기관의설립목적을규정하는개별법률에기

초하여 다양한 회계처리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현행 공공기관의 재무제표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와 재무상

태를 올바르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회계처리기준(GAAP)과괴리가있는회계처리관행에기

초하여 생산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경영평가, 배당결정, 예산관리

및 투자의사결정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

올수있다.따라서공공기관에국제회계기준(IFRS)을도입하는것

은공공기관재무정보의왜곡을방지하여공공기관의효율적인자

원배분을가능하게하는기반을구축하게될것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한 회계처리의 변

경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특히 공공기관에 국제회계기

공공기관에국제회계기준

(IFRS)을 도입하는것은

공공기관재무정보의

왜곡을방지하여공공기관의

효율적인자원배분을

가능하게하는기반을

구축하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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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회계연도에우리나라공기업의전체자산은352조원이고매출액은95.4조원이다.
민간기업 중 자산규모로 국내 최대인 삼성그룹의 2010년 4월 기준(금융보험회사 제외)
자산총액이 174조원이고매출액이 178조원인것을보아도우리나라공기업이국민경제
에미치는영향이얼마나큼을알수있다.



준(IFRS)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라는 경제적

실체의경영성과와재무상태를새로운글로벌잣대로측정하여보

고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IFRS)에 기초하여 측정

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는 다양한 정책의사결정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정부경영평가나 공공요금

에영향을줄것이며,배당률의결정이나공공기관의부채비율이나

재무건전성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이 공공기관을 둘러싼 다양한 의사

결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못지않게 공공기관에 국제회계기

준(IFRS)를도입한다는것은민간기업에비해여러가지복잡한장

애요인도존재한다.우선공공기관의설립목적을규정한법령에의

해서 회계처리방법이 결정되어 있고 그 방법이 국제회계기준

(IFRS)과정합성이없는경우법을개정해야하는어려움이예상된

다.또한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의영향이심대한경우정부정책

의일관성에문제가나타날수있는여지도있다. 따라서공공기관

에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는데는민간기업보다더많은제

약요인을극복해야성공적으로정착시킬수있다.

본고에서는 2009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국제회계기준

(IFRS)도입을결정한배경및필요성,그동안의추진상황,국제회

계기준(IFRS) 도입의영향그리고성공적인정착을위한과제들을

살펴보고자한다.

Ⅱ. 도입배경과추진상황

1. 도입배경

공공기관이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고중요함에도불구하

고그동안공공기관의회계투명성문제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관

공공기관에국제회계기준

(IFRS)을 도입하는데는

민간기업보다더많은

제약요인을극복해야

성공적으로정착시킬수있다.

제1부공공기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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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적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회계처리기준은 각 기관의 설립목

적을규정하는개별법률에의하여제약되는부분이많았기때문에

기업회계기준과의정합성이부족한부분이상당히많이존재해왔

다4).

최근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높은 부채비율에 대한 국민적 질타

가이어지면서공기업의회계투명성이중요한정책관심사가되었

다.이러한과정에서2011년민간기업에도입을추진중인국제회계

기준(IFRS)이 자연스럽게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구체적

으로 공공기관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도입

의필요성관점에서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은공공기관회계의투명성을

제고하고 선진화된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 공공기관

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공공기관도 국제회계

기준을적용하여투명성을높이고나아가대외적으로우리나라기

업의회계투명성제고에기여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업무프로세스, 지배구조, 시스템 정비

등을 수반하므로‘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관

리기반을구축하는계기가되어정부가추진하고있는공공기관의

선진화를촉진시키는동인(driver)이될수있을것이다.

둘째, 최근공공기관이추진하고있는해외사업및해외자금조

달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

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즉 공공기관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통하여 국제자본시장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것이다.이명박정부는공공기관이해외사업을통하여신성

장동력을창출할것을요구하고있으며,이에부응하여에너지공기

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막

대한 자금소요를 해외 자본시장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공공기관

들이 해외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해외투자자는

공공기관이국제회계기준

(IFRS) 도입을통하여

국제자본시장의추세에

적극적으로대응할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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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를들면한국도로공사의유료도로관리권의상각방법인‘이익상각법’은일반적으로인
정되는회계기준(GAAP)에서는허용되지않는특수한회계처리방법이다.



자국내기업이제공하는정보와동일한수준의재무정보를우리나

라공공기관에게도요구할것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은해

외투자자의투자분석및접근성이용이해져해외자금조달능력이

확대되고회계장부이중작성부담이경감되는이점도있다.

셋째,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도 정부기업체에 국제회계

기준도입을권고하고있으며,이미해외공공기관은국제회계기준

(IFRS)을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홍

콩,아이슬란드,캐나다등은공공기관에국제회계기준(IFRS)을적

용하였거나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국제회계기준

(IFRS)을도입하는것은세계적추세이며이에보조를맞추는것이

중요하다는인식이다.

넷째,고질적인우리나라의회계투명성문제를공공부문이선도

하여해결하는차원에서도공공기관의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은

필요하다.그밖에도기업회계기준의이원화체계에대응하여공공

기관도 국제회계기준과 비상장회계기준의 적용 준거를 명확히 해

야할필요가있다.특히정부의공통된경영평가를받고있는공기

업으로서일부공기업은상장기업이기때문에국제회계기준(IFRS)

을 의무적으로 도입(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하고 나머지

공기업은비상장기업이기때문에기존의기업회계기준을적용한다

면2011년이후정부경영평가에서적용기준의상이로인한기관간

비교가능성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2. 추진상황

2009년 8월 기획재정부는국제회계기준(IFRS)의 제정취지, 외

국기업과민간기업의추진현황을감안하고위에서제시한여러가

지필요성을고려해볼때공공기관이국제회계기준(IFRS)을 선도

적으로도입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하였다.

공공부문에국제회계기준

(IFRS)을 도입하는것은

세계적추세이며

이에보조를맞추는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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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및대상에대해서는유관기관의의견을수렴하고도입

여건등을감안하여단계적으로도입하기로결정하였다.먼저적용

대상에대해서는모든공기업과준정부기관을대상으로하고,적용

시기에대해서는공기업(상장및비상장포함)은 2011년부터, 준정

부기관은 2013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단, 준정부기관의 경우

조기적용이가능하도록허용하였다.

공공기관에국제회계기준을성공적으로도입하기위해민간전

문가자문단, 실무추진반및유관기관협의체를구성하고있다. 현

재 운용중인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추진체계는 다음

[그림1]과같다.

실무준비반은2011년도입예정인21개공기업의실무자를중심

으로구성되어있으며, 공공기관 IFRS도입추진자문단은대학, 회

계법인,회계기준원,금융감독원등으로부터선임된 17명의전문가

로구성되어국제회계기준도입을자문하고있다.그리고유관기관

협의체는공기업및준정부기관(총100개,실무추진반포함)회계담

당부서장및팀장·과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실질적으로공공기

관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담당하는 내부 전문가들의 협의

체이다.

공공기관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단계는 입찰공고 및 자문

사선정단계,사전분석단계,시스템구축단계,시스템운용단계로나

도입시기및대상에대해서는

유관기관의의견을

수렴하고도입여건등을

감안하여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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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공기관 IFRS도입실무추진체계

실무준비반

주요공공기관회계담당부서장
(2011년적용기관위주)

실무준비반

주요공공기관회계담당부서장
(2011년적용기관위주)

자문단

교수·민간전문가등 17인이내구성



누어진다. 2010년9월말기준으로도입대상21개공공기관을도입

단계별로분류해보면대략3개그룹으로나누어볼수있다.선도그

룹인한전, 가스공사, 수자원공사등은이미시스템구축을완료하

고 시험운용 단계에 들어간 상태이며, 중간그룹인 한국공항공사,

조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는 단계

에있다. 그리고후발그룹인석탄공사, 감정원,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은자문사선정을마치고사전준비단계에있는것으로파악되고

있다5).

Ⅲ. 국제회계기준(IFRS)의 특성

국제회계기준(IFRS)은자본시장자유화에따라‘국제적으로통

일된 회계기준 제정’을 목표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

정한회계기준이며,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에서전세계다국

적기업에 사용을 권고(2001년)한 기준으로서 기본적으로‘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을중시하는글로벌회계기준이다6).

국제회계기준(IFRS)은‘경제적실질’을중시하기때문에회계실체

의경제적실질을정확하게측정하여보고하기위해기존의회계기

준에비해몇가지특성을가진다.즉,개별회계실체의경제적실질

을가장잘측정하기위해서구체적인회계처리지침을사전에규정

하는대신해당실체에가장적합한회계처리기준을선택하여적용

할수있도록회계처리의원칙(principles)만을정하고세부적인회

계처리방법은다양한회계처리방법가운데가장적절한기준을회

계담당자가선택하도록하고있다.또한경제적실질원칙에부합하

국제회계기준(IFRS)은

‘경제적실질’을중시하기

때문에회계실체의

경제적실질을정확하게

측정하여보고하기위해

기존의회계기준에비해

몇가지특성을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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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기관국제회계기준도입자문단중간보고서(2010.6)
6) 국제회계기준은전세계적으로단일회계기준으로작성된신뢰성있는회계정보의생산

을위해“국제적으로통일된고품질의회계기준제정”이라는목표아래설립된국제회계
기준위원회(IASB)가제정하는기준이다.현재전세계110여개국이국제회계기준을수용
하거나수용할예정이며,우리나라가국제회계기준을도입하는2011년에는 150여국에서
국제회계기준을수용할것으로예상된다.



도록 개별재무제표 대신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다.나아가자산과부채를공정가치(fair value)로평가하여회계

실체의경제적실질을보다잘나타낼수있도록하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국제회계기준(IFRS)은다음과같은특성을가

지고있다.

1. 원칙중심회계기준(principle-based standards)

국제회계기준(IFRS)은 개별사안에 대하여 회계처리 방법과 절

차를 자세하게 규정하던 종전의 규정중심 회계기준(rule-based

standards)과는 대조적으로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다양한 회계

처리방법중에서가장합리적인방법을선택하는원칙중심의회계

기준(principle-based standards)이다.원칙중심의회계기준인국

제회계기준(IFRS)하에서는회계담당자의회계선택의자율성이대

폭 증가할 것이며, 회계담당자의 건전한 판단이 중요하다. 그리고

회계담당자의판단에는타당하고충분한근거를반드시제시할수

있어야한다. 한편외부감사인은책임영역이더욱넓어질수있기

때문에더욱엄격한감사를해야할동기가발생한다. 이용자관점

에서는기업이적용한회계원칙및추정의합리적인근거에대한공

시요구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가 중심

현행기업회계기준과는달리종속회사를보유한기업은사업보

고서등모든공시서류를작성할때연결재무제표를기본으로하여

야 한다. 현행 기준에서는 30% 초과 최대주주면 반드시 연결재무

제표를 작성해야 하나 국제회계기준(IFRS)의 경우 반드시 연결재

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실질지배력’여부를 판단하여 결

원칙중심의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하에서는

회계담당자의회계선택의

자율성이대폭증가할것이며,

회계담당자의건전한

판단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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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그리고연결범위에서도 70억원미만의주식회사뿐만아니

라주식회사이외의기업(예,조합,파트너십등)도연결범위에포함

시켜야 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공시하게 되면 투자자

나주주의관점에서는기업정보의투명성이향상되고,모회사자회

사관계에서부실, 은익등회계정보의왜곡가능성이낮아지는이

점이있다.

3. 자산과부채의공정가치(fair value) 평가

자산과부채의평가기준을역사적원가(historical cost) 원칙에

서공정가치(fair value)로변환하여투자자에게목적에적합(rele-

vance)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정 조건

을충족하는모든금융자산및금융부채를공정가치로평가하여당

기 손익에 반영할 수 있으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재평가법과 원

가법중선택가능하며재평가법적용시공정가치와중요한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퇴직급여부채는 보험

수리적 방법으로 지급예상액을 추정하여 반영하며, 보험부채는 현

행이자율을반영하여평가하는것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4. 주석공시(footnote disclosure) 확대

원칙중심의회계기준적용에따른회계처리의판단근거의설명

을 위해 주석공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

의 경우 현행 기준에서는 공시항목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신용위험을 공

시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정보의

속성과관련해서재무적정보뿐만아니라비재무적정보까지충분

히공시하도록요구하여현재보다주석공시사항이큰폭으로증대

될것으로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특성은공공기관의

재무정보를생산하는

시스템뿐만아니라

재무정보의이용자들에게도

다양한영향을미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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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의 이러한 특성은 공공기관의 재무정보를

생산하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재무정보의 이용자들에게도 다양한

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Ⅳ. 공공기관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의영향

국제회계기준(IFRS)의도입은단순한회계기준의변경이아니라

회계패러다임의변화이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은‘경제적실

질(economic substance)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회계기준이기

때문에기존의회계기준에비해해당기업의성과나재무상태의측

정결과가상당히다를수있다.회계실체의재무제표는회계정보로

서해당기업과관련되는다양한의사결정의가장중요한정보이기

때문에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인한기존과상이한회계정보

의산출이공공기관에미치는영향은매우클것으로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은 재무정보 수치뿐만 아니라 재무보

고 프로세스, IT시스템, 지배구조 등 공공기관의 비재무적 사항에

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단기적인재무수치로나타날수도있으며장기적으로는정부의공

공기관 관리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국제회

계기준(IFRS)도입이가져올몇가지영향에대해살펴본다.

1. 공공기관경영평가에대한영향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에포함된계량지표는재무제표에

기초를두고산출된다. 따라서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으로인

한회계원칙의변경은경영평가에큰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구

체적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요약하면, 첫째, 현행 경영평가는 개별

재무제표를기반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국제회계기준(IFRS)은연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은재무정보수치뿐만

아니라재무보고프로세스,

IT시스템, 지배구조등

공공기관의비재무적

사항에까지광범위한

영향을미칠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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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무제표를기본재무제표로하고있어,경영평가대상재무제표

의차이가중요한이슈가될수있다. 연결재무제표를사용할경우

과거와는달리자회사의실적이경영평가에영향을미치게될것이

다.둘째,국제회계기준(IFRS) 최초도입시점에서회계원칙변경이

이루어지므로과거재무정보와의연속선상에서이루어지는경영평

가는재무정보의단절이발생하게된다.이러한경우국제회계기준

(IFRS) 도입으로인한회계변경을경영평가를위하여소급적용하

여야하는지여부가결정되어야한다. 셋째, 현행경영효율화지표7)

는공통지표로서공정한경영평가를위하여기관간비교가능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이한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어 회계처리방법의 선

택에따라기관간비교가능성이저하되어경영평가에영향을미칠

수있다.

2. 예산편성및관리에미치는영향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및회계처리차이로인한재무정보가변동됨에따라공기업의예산

편성및관리에영향을미치게된다.

현재예산서는개별재무제표를기반으로이루어지고있는반면,

국제회계기준(IFRS)은연결재무제표를기본재무제표로하고있어

결산자료와비교하는예산편성범위가중요한이슈로대두될것이

다.연결재무제표를기반으로결산서를작성할경우이에대응되는

예산서 역시 연결기준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자회사

의 예산이 지배회사의 예산에 반영되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지배회사와자회사의통합예산서를작성하여야할경우계정과

목(COA, Chart of Accounts)의일치, 내부거래의제거등통합과

국제회계기준이도입되는

경우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및회계처리

차이로인한재무정보가

변동됨에따라공기업의

예산편성및관리에

영향을미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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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생산성 및 자본생산성, 계량관리업무비, 계량인건비 및 총인건비 인상률 등이 여기
에해당하는지표들이다.



정이요구될것이다.8)

국제회계기준(IFRS)은재무제표의표시양식의다양성을인정하

고 있을 뿐만아니라 예산편성의 범위(통합 또는 개별)에도 영향을

미칠수있으므로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여부에따라공공기관

간및기간간비교가능성저하를가져올수있다. 공기업·준정부

기관회계기준제73조에의하면예산서의기본양식은결산서의재

무제표양식과유사하므로재무제표양식이변경될경우예산서의

양식도이에따라변경될수밖에없다.또한예산편성범위의다양

성문제측면에서자회사예산의포함여부에따라예산규모자체가

변경될수있기때문에공공기관간예산의비교가능성이저하될가

능성이 있으며, 예산편성 범위의 변경으로 인해 최초 변경시 회계

기간간비교가능성도저하될수있다.

또한공기업의부채관리방안의변화가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

(IFRS)이 도입될경우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에따라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나아가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정책이나방향에영향이있을수있다.

3. 공공요금에미치는영향

일반적으로공공요금은서비스생산에투입된적정원가에적정

투자보수를 가산하여 결정하는 총괄원가주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

된다. 여기서 적정원가는 공공서비스 생산자의 지속적인 기업성을

유지하기위해서비스의생산및공급에소요된원가를말하며, 적

정투자보수는서비스공급에직접공여한자산에자본비용에해당

하는투자보수율을곱한값을의미한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대

표적인 공공요금은 광역상수도 요금 및 댐용수 요금(한국수자원공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될경우재무제표에

미치는영향에따라

공공기관의부채비율이

달라질수있으며,

나아가공공기관부채관리를

위한정책이나방향에

영향이있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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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공공기관의예산편성및운영은통일된예산과목구조미흡하며,기업회계기준에서사
용하는계정과목과의불일치등으로인하여동일성격의비용에대해다른명칭의예산
과목을사용하는등문제가있어예산통제의비효율성을유발하는요인이되고있다.



사), 천연가스요금(한국가스공사), 전기요금(한국전력공사) 등이

다.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인한공공요금에의영향은두가

지로부터 발생가능하다. 한 가지는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의 원가

가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달라질수있다.대표적사례로는

서비스생산원가의큰비중을차지하는감가상각비가여기에해당

된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할 경우 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자산의 내용연수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공공기관별 감가상각비

의규모가달라져요금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

다른 한 가지는 적정투자보수가 달라질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

(IFRS)에서는공정가치로자산을평가하도록요구하고있다. 과거

역사적원가에의한평가보다공정가치에의한자산평가는적정투

자보수를 결정하는 요금기저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구체적

으로자산재평가를실시할경우자산규모가큰폭으로증가하여요

금기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재평가차액의 증가로 인해 적

정투자보수율도달라질수있다.

공공요금은국민들의일상생활에큰영향을미치는매우민감한

사안이다.단순히적용하는회계기준의차이로인한공공요금의변

화는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이 공공요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요금

담당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인한

공공요금의변화에신중한대처가요망된다.

4. 공기업내부성과관리에미치는영향

현행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은 개별재무제표를 기초로 구

축되어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화되면기존성과관리지표체계의변화가필요하며,연결

관점의경영성과를모니터링하기위한통합성과관리시스템으로의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이공공요금에

구체적으로어떠한영향을

미칠지에대해서는

구체적인시뮬레이션을

토대로검증이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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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이 필요하다. 그룹경영 관점에서 회사 전체를 일관된 하나의

성과평가지표로연결할필요가있다.공공요금의변화에신중한대

처가요망된다.

5. 기존 시스템및결산프로세스에미치는영향

해외 자회사가 있는 경우 기능통화 도입에 따른 복수통화 시스

템의구현등회계정책을원활히이행할수있도록시스템을보완할

필요가있다. 또한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재무정보공시시

스템등도국제회계기준(IFRS)에 부합하도록보완되어야한다. 연

결에포함되는자회사가있는경우현재개별결산만수행하는결산

프로세스에서개별결산수행후연결결산을수행하는 2단계결산

과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결산일정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

회사회계정책의통합을통하여연결실체관점의단일회계정책을

적용하고관리할필요가있다.

Ⅴ. 성공적정착을위한정책과제

국제회계기준(IFRS)의도입은단순한회계기준의변경이나개정

이아니라회계기준패러다임의변화이다.즉,회계기준의접근방법

에대한사고방식의변화이고전체재무정보시스템의변화를의미

한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단기간에 새로운 회계기준을 도입한다는

차원의사고에서벗어나시스템과철학의변화를요구하는장기프

로젝트라는인식을가질필요가있다.이러한변화는공공기관스스

로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정부와 현재 활동중인 공공기

관IFRS도입자문단,그리고참여하고있는회계법인의공동노력이

필요하다.

먼저공공기관의경우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위한최고경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은단순한회계기준의

변경이나개정이아니라

회계기준패러다임의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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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의관심과지원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보다구체적으로는첫

째, 최고경영진의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의지및실질적인관심

과지원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아직우리나라대부분의공공기관

최고경영진들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도입

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이 실질적으

로공공기관경영에미치는다양한영향에대한이해가필요할것이

며 적극적인 관심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경영진의적극적인지원으로전문성있는 IFRS도입전담반구성이

필수적이다. 현재대부분공공기관은규모에관계없이회계전문인

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은 내부적으

로상당한수의회계전문가를필요로하며이들이정착시점까지안

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내부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초기 도입단

계는 IFRS전담반의 노력뿐만 아니라 현업 직원들의 IFRS에 대한

이해및도입담당부서에서요구하는자료제공이나교육에대한적

극적인참여도요망된다.

정부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관련

제도의신속한정비에적극적인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국제회계

기준의도입이예산에미치는영향을반영하고공기업의실질이변

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국제회계기준의도입으로회계수치가변

경되어공공요금산정이나공기업경영평가,배당등에영향을주지

않도록관련제도나규정의정비가필요하다.

특히,공공기관의회계관련법령을논리적체계에맞게분리또

는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유사하거나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

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처리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

준의내용을정리해야할것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기준내

용에는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과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관한

규칙과같이자산및부채의평가, 회계원칙의변경에관한기준등

을추가하여공공기관의회계처리와재무제표작성에대해보다구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이

실질적으로공공기관

경영에미치는다양한

영향에대한이해가

필요할것이며적극적인

관심과성공적인정착을

위한지원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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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규정할필요가있다9).

또한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법상의 회계특례 및 회계 관련조항을

정비해야한다.공공기관의재무제표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요

구사항을모두충족하지못하는경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준거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고 명시하지 못한다(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제1001호 문단 16). 따라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상충되는

회계특례와 개별설립준거법상 회계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10). 정

비되어야 할 대표적인 회계특례는 한국전력의‘위험보전충당금’특

례, 한국도로공사의‘유료도로관리권’특례, 한국석유공사의‘외화

부채 환산’특례 등을 들 수 있다. 설립근거법상의 회계관련 조항의

대표적인예로는한국농어촌공사의‘농업기반시설의감가상각미실

시’조항등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은원칙중심회계기준이라는특성때문에도

입이후적용과정에서도입당시예상하지못한다양한이슈들이발

생할가능성이있다.특히공공기관의경우관련법규와의상충문제,

정부정책과의 일관성 유지과정에서 기관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상치될경우가발생할경우광범한전문가적판단이요구된다.이러

한문제점들에대해적시에타당성있는해법을제시할수있는제도

적 장치가 필요하다. 민간기업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질의회신체계

를구축하여상장기업을대상으로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시발생

하는 질의사항을 해결하는 질의회신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공공기

관의경우도이와유사한질의회신체계를구축해야할것이다11).

그밖에도공공기관IFRS도입자문단의지속적인노력이요구된

다.자문단은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정에서나타나는공공기관

들의 공통된 문제점이나 이슈를 정리하여 대안을 개발하고 법제도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중심회계기준이라는

특성때문에도입이후

적용과정에서도입당시

예상하지못한다양한

이슈들이발생할

가능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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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기관IFRS도입자문단의 보고서(2010.6)「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 운영을 위한
법제도점검·세부실행방안자문」(중간보고서)p.71

10)공공기관IFRS도입자문단의보고서(2010.6) pp.99~100
11) 질의회신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의 검토는 공공기관IFRS도입자문단의 보고서(2010.6)

pp.105~109참조



에반영시킬수있도록정부에건의하고, 국제회계기준(IFRS)의 새

로운변화동향등에대한정보를교육을통해전달하는노력도필요

하다. 특히, 준정부기관의 경우 경영진들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IFRS)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한교육,내부직원들에대한국제회

계기준(IFRS)교육등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할것

이다.

공공기관IFRS 도입

자문단의지속적인

노력이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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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제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국민경제적인 성과와 경

영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가장핵심적인관리수단으로활용되어

왔다. 특히, 공기업 분야에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공익

성,공기업이하나의‘기업’으로서확보해야하는기업성과효율성

에대한요구,그리고정치·관료적통제요구등서로상충되는요

구들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주는 공기업 경영관리제도로서의 중추

적인역할을수행하여왔다.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1984년에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의거하여공기업의자율·책임경영체제를구축하기위해

도입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모태로 형성되었다. 정부투

자기관 경영평가제도에 이어서 2003년 12월에 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4년부터는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제

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정부투자기

관경영평가제도의기본틀을그대로수용하였으나평가제도의관

리방식이나평가단구성및운영등의측면에서는나름대로독자성

을확보하고있었다.또한2000년부터는정부투자기관지배구조를

ISSUE 
0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와 발전방향
곽채기 동국대학교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국민경제적인

성과와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한가장

핵심적인관리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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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기위해도입된사장경영계약제도와연계하여사장경영계약

이행실적평가제도가새로시행되었다.

이처럼여러경로와과정을거쳐형성되어왔던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평가제도가 2007년 4월 시행된‘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에의해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로통합·일원화

되었다1). 즉,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시행되면서정부투자

기관과정부산하기관으로이원화되어있던경영평가제도가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로 통합되었고, 2008년부터 평가기준과 방

법의 일원화가 실현되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그 동안 기관평가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해 왔던 기관장평가제도를 구조적으로 분리

하여 평가지표체계를 독자적으로 설계하였고, 평가단도 독자적으

로구성하여운영하기시작했다.

이처럼우리나라의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가지난27년동안공

공부문의성과관리제도로서성공적으로운영되어왔고국제적으로

도 모범적인 제도 운영 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원동력 중의 하나는

유연성과개방성을바탕으로경영평가제도를지속적으로진화·발

전시켜 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앞으로도 경영평가제도가 공공

기관의경영성과관리를위한제도적장치로서그효용성을확보하

기위해서는제도의진화능력을발휘해야할것이다.

그런데경영평가제도의변화·발전과정을분석해보면반복적

으로제기되고있는핵심과제들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이들과

제에대한개선활동이일정한선택대안을놓고순환적·반복적인

변화과정을거치는경우가많았다. 이러한현상은어떤대안을선

택하더라도 장단점이 공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평가제도의

운영목표가변하고그동안의제도운영성과가미흡한것으로인

식되면새로운대안을선택하는실험을반복적으로하고있는데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빈번한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특히 순환적

앞으로도경영평가제도가

공공기관의경영성과

관리를위한제도적장치로서

효용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

제도의진화능력을

발휘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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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과정에서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제도와정부산하기관경영평가제도가동일한평가지
표체계를 바탕으로 통합 일원화되었고, 평가단의 통합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공공
기관에대해기관평가와기관장평가를동시에실시하는것으로제도를설계함으로써종
전의 정부산하기관(현재의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도 2008년도 경영실적 평가 때부터 기
관장평가제도를처음적용하게되었다.



반복적인제도변화는전환비용또는거래비용을유발하고경영평

가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

이많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초래될수있는이러한역기능을효과적으로통제하기위

해서는 경영평가제도 설계의 기본원리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제도

개편과정에서반복적으로제기되는핵심과제들을체계적으로분

석하는것이필요하다.그런다음에경영평가제도설계의기본원리

를활용하여핵심과제별로바람직한제도설계방향또는대안선택

의우선순위등을설정하는노력을전개할필요가있다.

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역할과 제도 설계의 5대
원리

1.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의의의와역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책임

경영체제를구축하기위해사전적관여를최소화하고공기업과준

정부기관에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가운데 성과평가를 통해 경영실

적에대한책임을묻는제도적장치이다. 이를위해법률에근거하

여공기업과준정부기관이달성한연도별경영실적을사전에설정

한경영평가기준에따라객관적으로평가한다.그리고평가결과를

성과급 차등 지급 등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인센티브’와‘패널

티’제공에 활용하고, 공공기관에 환류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경영평가제도는공공기관의경영성과관리및자율적책

임경영체제를구축하기위한핵심장치이다.경영평가를통해공공

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경영성과에

경영평가제도설계의

기본원리를명확하게

정의하고, 제도개편과정에서

반복적으로제기되는

핵심과제들을체계적으로

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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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의역할과기능을자세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첫째,경영평가제도는‘성과계약’을통해정부와공공기관의관

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

하고명문화함으로써정부기관의무분별한개입에따른문제를해

소할수있으며,특히정부·공기업관계의‘탈정치화’를실현할수

있다.

둘째,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를 좌우하는 조직내부의 핵심적 요

소의하나는창의성과기업가정신이얼마나효과적으로발휘될수

있는 경영체제와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이다. 공기업 경영 및 준정

부기관 관리에 있어서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바로이런취지에서공공기관의경영개선활동을촉진하고국민경

제적성과향상을제고하기위하여경영자율성을확대하는대신에

경영성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자율적 책임경

영체제를구축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셋째, 경영평가제도는기관의성과를평가함으로써공공기관의

장에게 경영성과를 제고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평가제도를 통해 조직구성원들에게 목표달성에 대한 책임의식 및

동기부여를보다강화할수있다.

넷째,공공기관의도덕적해이,즉자유재량적행동에의한자기

목적의 추구, 위험회피적 행동, 동기유발요인의 상실 등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공기관별로 경영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사후에 평가하여 그 성과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현재

시행되고있는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이다.

다섯째,공공기관이비효율적으로운영되거나여러형태의대리

인비용이유발되는원인중의하나로기관내·외부로부터의경쟁

압력이결여되어있다는점을꼽을수있다. 따라서공공기관의경

경영평가를통해공공기관의

자율성과효율성및투명성을

제고할수있고, 경영성과에

대한책임을담보할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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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혁신또는경영성과를제고하기위해서는경쟁요소또는압력을

작동시키는것이필요하다.공공기관경영에있어서시장원리와경

쟁원리,그리고혁신적기업가정신을촉발하기위한제도적장치의

하나가바로경영평가제도이다.

여섯째,경영평가제도는경영평가결과가공공기관의경영에환

류되어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관리순환(management cycle)의 한

과정을구성하고있다.경영평가과정에서경영현안에대한진단과

개선방안이도출될수있으며, 다른기관의우수한제도나관리시

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노력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조직운영 과정

에대한평가는공공기관으로하여금어떻게관리능력을향상시킬

수있는지에대한지침을제공해줄수있다. 내부과정을평가함으

로써경영관리의어디에문제가있고, 이를어떻게고쳐야할것인

가를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조직목표

추진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진단하여수정할수있을뿐아니라

차기목표를수립함에있어서중요한기준을설정할수있다.

일곱째,경영평가제도는공공기관의투명성을제고한다.경영평

가제도를통해공공기관의경영실태를분석하여그결과를국회에

보고하고언론을통해국민에게알림으로써공공기관의경영에대

한공개성및투명성을제고할수있다.

공공기관경영에있어서

시장원리와경쟁원리,

그리고혁신적기업가정신을

촉발하기위한제도적

장치의하나가바로

경영평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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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공기관에대한이해관계자와공공기관경영에대한역할기대

일반국민·NGO등
(명목상의주인)

•경영투명성
•경영참여
•경영효율성·생산성

•양질의저렴한서비스
•고객지향적서비스

•공정한거래관계
•소비자보호
•경영투명성

경영계약이행확보
(경영책임성확보)

경영감시

고객의
요구투입

•경영효율성·생산성
•정부의공공기관정책목표달성
•경영책임성확보

경영효율성

금전적·비금전적보상
공공기관

정부
(소유권자·지배권자)

고객
(소비자,납품업자등)

경영진및직원
(대리인)



한편,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림 1]을 통

해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공기업및준정부기관을중심으로일

반국민,정부,공공기관의경영진및직원,공공기관의고객(소비자,

납품업자등)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요구와역할기대가상호작

용하고있다.경영평가제도의필요성과정당성의논거를이러한공

공기관경영에참여하는행위자관점또는이해관계자의관점에서

도이해할필요가있다.

우선,일반국민과NGO등은비록명목상의주인에불과하지만,

공공기관의 주인으로서 공공기관의 높은 경영 효율성과 생산성을

기대하고있으며,이를담보하기위해서는공공기관경영의투명성

을확보하여경영참여와경영감시활동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

는제도적장치의구비를원한다.

공공기관경영에있어서는공공기관의주인인국민과그대리인

인공공기관또는공공기관의경영진및직원간에이해관계의불일

치또는정보의비대칭성으로인한도덕적해이나역선택의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공공

기관 경영평가제도이다. 경영실적보고서와 경영실적평가보고서를

통해공공기관의경영현황과경영실적에대한풍부하고정확한경

영정보를생산하여다양한이해관계자들에게공개함으로써공공기

관의경영투명성을제고할수있다.그리고공개된정보를통해다

양한이해관계자,특히공공기관의주인인일반국민의경영감시및

경영참여를활성화할수있다.또한경영평가제도는사실상국민이

주주인공기업이국민적기대에얼마나부응하고있는가를판별하

는 통로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경영평가제도는공공기관이국민에대한책임을제고할수있

는유용한장치라고할수있다.

둘째로,공공기관의소유·지배자인정부는역시공공기관의경

영효율성과생산성제고를기대하는가운데정부가추구하는공공

기관정책목표의성공적인실현을기대하고있다. 이를위해국민

경영평가제도는공공기관이

국민에대한책임을

제고할수있는유용한

장치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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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공공기관의 경영에 참여하는 최고경영진

과 직원들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기업

및준정부기관의기관장경영계약이행을담보하는것이필요하다.

경영평가제도는바로정부가공공기관의경영에대해가지고있는

이러한이해관계를효과적으로투입하고실현하기위한제도적장

치이다.경영평가편람의작성과정을통해정부의공공기관정책목

표를 효과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경영실적평가와 인센티브 차등

제공등을통해공공기관임직원들에대한경영책임성을확보함과

동시에경영효율성제고노력을촉진하고있다.

셋째로,대리인으로서공공기관경영에직접참여하는공공기관

의경영진과직원들은공공기관경영의자율성을보장받는가운데

금전적·비금전적보상을최대한확보할수있기를기대한다고볼

수 있다. 사실상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을제고하기위해공공기관의경영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는한편

경영자율성확대에따른책임성확보를위한안전판으로도입된것

이다. 또한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금전적·비금전적 인센

티브를차등적으로제공함으로써공공기관임직원들의보상기대에

부응하는한편적극적인동기부여를통해공공기관경영의효율성

을제고하기위한제도적장치로개발된것이다.

넷째로, 공공기관의제품이나서비스를소비하거나공공기관에

납품하는소비자또는고객은공공기관의경영과관련하여양질의

저렴한서비스및고객지향적서비스제공, 공정한거래관계, 소비

자보호,경영투명성등을기대하고있다.경영평가제도는공공기관

고객들의이러한요구에부응하여고객만족경영과공정하고투명

한 거래질서 형성 노력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매우

효과적으로작동하고있다.

이와같이공공기관의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공공기관경영활

동에대한요구와역할기대는자율경영,책임경영,효율경영,투명

경영, 고객중심경영 등으로 집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영이념과

경영평가제도는

고객만족경영과

공정하고투명한거래질서

형성노력등을촉진하기

위한제도적장치로서

매우효과적으로

작동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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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균형있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공공기관 관리도구가 바로 경영평가제도이다. 특히 일

반국민,정부,공공기관의임직원,공공기관의고객등다양한이해

관계자들의요구사항과공공기관경영에대한역할기대가상호간

에충돌하거나상충되는경우가많은바,이를국민경제적관점에서

조화시키고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경영평가제도가

활용될수있다.

따라서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의존립정당성은다양한이해관

계자들의 요구와 역할 기대를 조화시키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비록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것(경영평가의 실시,

경영실적평가결과공개,고객만족도순위공개등)도일반국민과정

부및고객등국민경제적관점에서는공공기관의존립정당성확보

와기업가치극대화를위한필요조건이라고할수있다. 사회적제

도로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도 절대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장단점이 함께 존재하는 상대적인 제도라고 할

수있다. 따라서제도존립의필요성과정당성을판단할때다양한

이해관계자의한축을구성하고있을뿐인정부나공공기관임직원

의관점에서만판단해서는안되고,일반국민과공공기관의고객까

지를포함한국민경제적관점에서종합적으로판단하는것이올바

른접근방법이라고할수있다.

이런관점에서볼때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는일반국민-정부-

공공기관임직원-공공기관고객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요구를

균형있게조율하여공공기관의경영에투입할수있는제도적장치

로서 그 존립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실제의 공공기관 경영성

과가이들의요구나역할기대에얼마나부응하고있는가를주기적

으로확인·평가하여환류함으로써공공기관의국민경제적성과를

제고하는데에도일조하고있는제도적장치로서그존립의정당성

을인정할수있다.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는

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균형있게조율하여

공공기관의경영에

투입할수있는

제도적장치로서그존립의

정당성이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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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설계를위한 5대원리

이상과같은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의다양한역할과기능을효

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제도가 제대로 설계되어야

한다.이를위해서는우선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를설계하는과정

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리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평가제도

설계및개편관련핵심과제들을해결하기위한가치판단의준거로

활용할필요가있다.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의도입필요성과기대

되는역할및기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경영평가제도설

계의지도원리로서다음과같은5가지를제시할수있다.

첫째,경쟁성확보의원리이다.도덕적해이, X-비효율등공공

기관의비효율성을유발하는대표적요인중의하나로기관내외부

로부터 경쟁압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경영평가

제도는바로이런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경영목표설정및인센티

브제공을통해자유재량적행동을통제하면서공공기관상호간에

인위적인경쟁환경을조성하여경영효율성제고노력을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다.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및준정부기관상호간에간접적인경쟁을유도하거나‘잣대

경쟁(yardstick competition)’기능을 발휘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독점생산·독점공급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런데시장압력을대신하고있는경영평가압력이공공기관의경

영효율성 제고 수단으로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 여부는

경영평가제도가공공기관상호간경쟁환경을조성하고촉진할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영되느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국민경제적관점에서볼때경쟁성의확보는공공기관경영평가

제도설계과정에서준수해야할가장중요한원리라고할수있다.

둘째,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공정성과 공평성의

확보가가장중요한관심사항이라고할수있다.즉,공공기관의임

직원들은 경영평가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공평한 평가결과를 도출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의

다양한역할과기능을

효과적으로구현하기

위해서는경영평가제도가

제대로설계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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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낼수있느냐, 그리고평가결과에따른인센티브배분도공정하

고공평하게이루어지고있느냐에대해가장직접적인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경쟁 촉진과 공정·공평성 확보 간에 상충관계

가존재한다.따라서이두가지원리중에서어느것을가장핵심적

인요소로선택하느냐에따라경영평가제도의전반적인설계방향

및 운영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경영평가제도

의존재가치를확보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경쟁촉진을목적가

치로 설정하고, 공정·공평성 확보를 제약조건으로 이해하여 공공

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설계하고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고할수있다.

셋째,공공기관경영평가결과가공공기관에미치는파급효과가

크다는점을고려할때경영평가의객관성을확보할수있도록경영

평가제도를설계하고운영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 평가지표, 평

가기준과평가방법등을설계함에있어서평가자의주관적판단이

개입할수있는여지를최대한통제함으로써평가의객관성을확보

하는데노력할필요가있다.

넷째, 투명성 확보도 경영평가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중요한원리중의하나이다.경영평가제도를설계하고운영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개성을 확보하

는것은평가에대한수용도를제고하기위한필요조건이라고할수

있다. 또한 공정성과 공평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경영

평가제도의투명성확보가담보되어야한다.

다섯째,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를운영하는과정에서는평가단

구성및운영에따른직접적인비용뿐만아니라경영평가를받는공

공기관에서 지불하게 되는 각종 거래비용과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평가준비등을위한직·간접비용등다양한형태의비용이발생

하게된다.따라서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를설계함에있어서는가

급적평가제도를설계하고운영하는정부와평가를받는공공기관

에서각각지불하는각종거래비용과직접비용을최소화하는효율

공공기관경영평가결과가

공공기관에미치는

파급효과가크다는점을

고려할때경영평가의

객관성을확보할수있도록

경영평가제도를설계하고

운영하는것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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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원리를확보하는데노력할필요가있다.

Ⅲ.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설계 및 개편 관련 10대
정책과제

그동안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를설계하고개편하는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핵심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와 관련한 경영평가

제도의개선및발전방향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1. 공기업과준정부기관경영평가제도의통합·분리문제

연혁적으로 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제도는 각각

독자적으로도입되고발전되어왔다.그러다가 2007년 4월시행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의해 2008년경영실적평가때부

터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로통합·일원화되었다. 경영평가모델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이 통합·일원화되었고,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운영도통합되었다.

이러한과정을거쳐공기업과준정부기관의경영평가가공공기

관 경영평가제도로 통합·일원화됨으로써 경쟁성의 확대, 평가의

효율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창출하고 있

다. 그러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간에는 설립 목적과 대상 사업의

특성, 대정부관계 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지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을표준화하는것은평가의공정성과형평성확보, 객관성확보등

의측면에서구조적인문제점을유발할수있다. 예를들어공기업

·준정부기관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경영평가체계로인해규모가

작은 준정부기관으로부터 평가부담이 가중되고 공정한 경쟁이 어

렵다는 불만이 표출되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인력 규모를 기준

공기업과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가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로통합·일원화

됨으로써경쟁성의확대,

평가의효율성제고등의

측면에서는긍정적인

개선효과를창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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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소형기관을 별도로 선정하여 계량평가만을 실시하는 평가

방식이도입되었고,그대상기관이점차확대되면서준정부기관에

서는 경영평가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경쟁성의확대를잠식하는결과가초래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근원적으로해소하기위해서는공기업과준정

부기관경영평가제도를지금과같은통합모델로계속유지할것인

가, 아니면 각각 독자적인 평가모델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

적인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리고통합모델을계속존속

시킬 경우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특성을 차별적으로 반영할

수있는경영평가지표체계를구축하기위한노력을보다적극적으

로전개할필요가있다.

2. 기관평가와기관장평가의통합·분리문제

현행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는누구의경영성과를평가하고관

리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경영성과를

이원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 경영실적평

가제도, 즉 기관평가도 당초 경영진의 노력을 통한 경영성과를 측

정하는데목적을두고도입된제도라는점에서기관평가와기관장

평가를통합·일원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사실 두 제도 공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적장치이고, 경영성과평가를통해공공기관의대리인문제와X-

비효율성을통제하는데그목적이있는장치라는점에서하나의기

관을 대상으로 두 가지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가외적

(redundant)이고중복적인것이라고할수있다.두제도는상호보

완적인장치라기보다는대체적인것이라고할수있기때문에어느

하나의제도를선택하여이를중심으로성과평가를체계화하는것

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이처럼기관평가제도와기관장평가제도가상호보완적인측면보

경영평가제도를지금과같은

통합모델로계속

유지할것인가, 아니면각각

독자적인평가모델로

전환할것인가에대한

체계적인검토가

이루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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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대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보다 포괄

적이고효과적으로공공기관의경영성과를관리할수있는기관평

가제도를 중심으로 기관장평가제도를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이 보

다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물론기관장평가제도를중심으로공

공기관의 성과관리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이방안은개별기관의특성을살린성과관리와경영평가제

도를구축하는측면에서는장점이있으나,기관장의임기와회계연

도의불일치및회계연도중기관장교체,기관장임기보장의미흡

등으로인해안정적인성과관리가어렵다는문제점이부각될수있

다. 또한 기관평가를 폐지하고 기관장평가제도만을 존치시킬 경우

에는경영계약의내용이기관장개인차원의경영성과가아니라기

관 전체 차원의 포괄적인 경영성과 분야로 확대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 결국 현재의 기관평가제도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기관장평가제도중심으로성과관리제도가일원화될경우에는주무

부처의공공기관에대한지배력이더욱강화되어자율적책임경영

체제구축을제약할가능성이많다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

다.

따라서 기관평가제도와 기관장평가제도에 의한 중복적이고 이

원적인평가를지양하기위해서는기관평가를중심으로두제도를

통합·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관평가

와기관장평가를현재와같이병존시킬경우에는기관평가지표중

에서기관장의경영성과와긴밀하게연계되어있는지표를일부선

별하여 기관장 평가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기관장경영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하는대신에기관경

영실적보고서의제출로갈음하도록하는조치를취하는것이필요

하다. 대신에 경영평가단이 기관경영실적보고서를 활용하여 기관

장평가를위해설정된일부지표에대한경영실적을확인하여평가

한다음에경영실적평가보고서만기관평가와기관장평가로구분하

기관평가제도와

기관장평가제도에의한

중복적이고이원적인

평가를지양하기위해서는

기관평가를중심으로

두제도를통합·일원화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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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별도로작성하여제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3. 기관(평가) 유형분류문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있어서 평가유형 분류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하는첫번째이유는평가유형이기관특성을반영한경

영평가지표체계(평가지표의구성,계량대비계량지표의가중치배

분,개별지표의가중치설정등)를개발하기위한준거집단이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평가유형은유사관련기관상호간벤치마킹및

경쟁관계형성의준거그룹(reference group)이 되며, 경영평가결

과의비교가능성확보, 평가의공정성확보등에영향을미치는핵

심요소이다. 셋째로, 경영평가 작업을 수행할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합리화를위한준거를제공한다.따라서공기업과준정부기

관의평가유형분류가내포하고있는이러한요소들을효과적으로

활용하고관리하기위해서는합리적인기준에따라평가유형을체

계적으로분류하는것이중요하다.

1984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평가유형의

분류체계는 지속적으로 변모되어 왔다. 담당사업의 특성, 기관의

규모 등이 평가유형 분류기준으로 활용되었으며, 평가유형별로 지

표 구성과 지표별 세부평가내용, 지표별 가중치 배분 등의 차별화

를위한기준으로활용되어왔다.

그러나 2008년에도입된현행MB평가모델에서는평가유형에

관계없이표준화된평가지표체계를적용하고있다.이처럼표준화

된MB평가모델에서는평가유형분류가기관의사업별특성을고

려한차별적인평가지표와세부평가내용개발및가중치배분등을

통한기관특성에부합한평가지표체계구축을위한준거그룹으로

서의실천적의미를발휘하지못하고있다.

2010년공공기관경영평가편람을기준으로현행공공기관평가

유형분류체계의문제점을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공기업과준정부기관의

평가유형분류가내포하고

있는요소들을효과적으로

활용하고관리하기위해서는

합리적인기준에따라

평가유형을체계적으로

분류하는것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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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기업의경우에는담당업무의특성과기관의규모를기준

으로공기업Ⅰ/Ⅱ유형으로구분하고있으나,기관별특성에부합

하는차별화된평가지표체계설계등을위한준거그룹으로활용하

기에는상이한경영현안과제및사업특성을안고있는기관들이동

일한 평가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사업의성숙도와기관의규모등의변수가유형분류에체계

적으로반영되고있지못하다.

다음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담당업무의 특성

과기관의규모를기준으로‘검사·검증’,‘문화·국민생활’,‘산업

진흥’,‘중소형기관’등으로분류하고있다. 경영평가결과의비교

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평가군별로적정규모의기관수가포

함되어야하나,현재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의평가유형의경우검

사·검증 유형 4개, 문화·국민생활 유형 8개, 산업진흥 유형 6개

등으로기관상호간비교가능성과경쟁확보를위한적정기관수를

포함하고있지못한측면이있다.특히검사·검증유형의경우4개

기관에 불과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평가군으로서의 존립 타당성과

유의성확보가어려운실정이다.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의평가유형중하나인중소형기관은경

영평가에대한준정부기관의부담을경감해주는한편소규모조직

으로서 주요사업활동과 경영효율화 부문의 비계량적 지표에서 요

구하고있는경영시스템또는프로세스관리의필요성과효과가높

지 않은 중소형 준정부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8년 경

영평가편람수정시새로도입되었다.그런데2008년에는중소형기

관 분류기준을“정원 100인 미만 또는 자산규모 500억 미만”으로

설정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중소형기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기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류기준을“정원 500인 미만”으로 전환

하였다.그결과중소형기관유형의선정규모가 2008년에는 26개

였으나, 2010년에는 45개로대폭증가하였다. 이로인해계량평가

만을 받는 중소형기관의 규모가 전체 준정부기관 79개 중 45개로

경영평가결과에영향을

미치는사업의성숙도와

기관의규모등의변수가

유형분류에체계적으로

반영되고있지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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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를점하고있어중소형기관선정규모가과도한것으로판단

된다. 또한 자산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정원만으로 중소형기관을

선정함으로써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이보유하고있는자산규모가

커서이를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경영관리시스템구축및운

용이중요한기관들의경우에도비계량적평가를받지않은채계량

적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만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연·기

금운용기관 중 2010년 기준으로 정원규모가 100명 수준에 불과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등이기금관리업무를담당하

고있다는사실에근거하여비계량평가를포함하여종합적인평가

를받고있다는점과비교할때형평성을상실한측면이있는것으

로 판단된다. 특히, 중소형기관 유형분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인력규모 500인 미만은 우리나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설정하기위한규모기준의하나로적용하고있는상시근로

자 규모(업종에 따라 50명 미만, 100명 미만, 200명 미만, 300명

미만중선택적으로적용)에비추어볼때도과도하게높은수준으

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공기업의 경우 정원

500인 미만에 해당하는 다수의 기관이 비계량지표를 포함한 종합

적인경영평가를받고있는점과비교하여볼때공기업과준정부기

관간형평성도상실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기업적성격이강

한공기업에대해서는계량적경영성과만을평가하고,공익적성격

이강한정부업무를집행하고있는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의경우

오히려비계량적측면의프로세스관리필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

다는점을고려할때공기업의경우정원 200인미만기관에대해

서도예외없이종합적인경영평가를실시하고있는반면준정부기

관의경우계량평가만을받는중소형기관의범위를정원 500인미

만기관까지로확대한것은형평성측면에서도적절치않는부분이

있는것으로판단된다.

한편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의경우에는정책금융제공등사실

상금융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는 6개의금융형기관과기

중소형기관유형분류

기준으로적용하고있는

인력규모 500인 미만은

과도하게높은수준으로

설정되어있는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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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리 외에 별도의 사업적 기능 등을 담당하고 있는 나머지 10개

의 비금융형 기관을 분리하여 2개의 평가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평가지표체계가표준화되어있는현행MB평가모델로인해

차별적인 평가유형 분류의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10개

의비금융형기관중에서도연금관리기능을담당하고있는3개기

관과기금관리외에고유의사업적기능등을담당하고있는 7개의

사업성기금관리기관간에사업특성상차이가존재함에도불구하

고이를하나의평가유형으로분류하고있는문제점을안고있다.

현행공공기관평가유형분류체계가안고있는문제점을발전적

으로 해소하기 위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유형 분류체계를

개편함에있어고려해야할핵심적인요소는다음과같다.

첫째, 경영평가결과에영향을미치는사업특성, 산업의성숙도

또는 사업의 성장성, 기관의 규모 등 평가대상 기관의 환경변수가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평가의

형평성과공정성을확보할수있도록평가유형을구성해야한다.

둘째, 동일 평가유형에 속하는 기관 상호간에 적정한 경쟁관계

를형성하는한편경영평가결과의비교가능성을확보할수있도록

평가유형을구성해야한다.

셋째,동일평가유형을대상으로하나의경영평가단을구성하여

운영할수있도록평가유형별기관구성규모가적정하게설정되어

야한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이 평가유형 분류체계의 개편 대안에 어느

정도적정하게반영되어있는가를평가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

평가기준을설정하여활용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첫째, 평가유형분류기준적용의적정성:사업특성반영의적정

성(사업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평가유형 분류), 기관규모의 차이

반영의적정성(동일평가유형내기관상호간기관규모차이의적정

화)

둘째, 기관상호간경쟁관계형성및평가결과의비교가능성확

평가대상기관의환경변수가

경영평가결과에미치는

영향을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평가의

형평성과공정성을확보할수

있도록평가유형을

구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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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적정성:평가대상기관상호간유사성(사업의특성,기관규모,

사업의성장성등),경쟁대상기관의범위와규모의적정성

셋째,경영평가단구성및운영의적정성:동일평가유형을대상

으로하나의경영평가단을구성하여합리적으로운영할수있는평

가단인력운영의적정성,평가자1인당업무부담의적정성,평가단

장또는총괄간사에의한평가단운영의통합성확보의적정성, 경

영평가결과의일관성확보

이러한기본원칙과평가기준을고려하여현행공공기관경영평

가유형분류체계의개편방향을간략하게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공기업의경우에는해당기관이현재직면하고있는가장

상징적인 현안과제 또는 기관의 경영환경(시장구조, 미션의 특성

등)의가장특징적인요소를기준으로평가유형을재분류하여평가

지표체계의차별화를위한준거집단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예를

들어글로벌기업또는국내시장에서의경쟁환경이조성되어있고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해외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

은 이를‘시장개척형’으로 분류하고, 기관의 누적 부채 문제 해결

또는재무건전성확보를위한노력을적극적으로수행할필요가있

는공기업은‘재무개선형’으로분류할수있을것이다.나머지공기

업은기관고유업무의효율적수행또는서비스개선노력을전개하

는‘서비스개선형’으로분류할수있을것이다.

둘째,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의경우에는우선적정한경쟁관계

형성및경영평가결과의비교가능성확보,그리고경영평가단구성

및운영의합리화를도모하기위해서는사업특성이비교적유사한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의 3개평가유형을통합하는방안을검토해

볼필요가있다.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의3개평가유형중에서상

대적으로검사·검증과문화·국민생활유형에속하는준정부기관

들의업무특성이산업진흥유형에속하는기관들이담당하고있는

업무특성에비해상호유사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위

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3개 평가유형을“검사·검증+문화·국민

해당기관이현재

직면하고있는가장상징적인

현안과제또는기관의

경영환경의가장특징적인

요소를기준으로평가유형을

재분류하여평가지표체계의

차별화를위한준거집단으로

활용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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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통합 유형과“산업진흥”유형의 2개로 통합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검사·검증+문화·국민생활”

을 통합한 평가유형의 명칭은“검사·검증+문화·국민생활”유형

으로설정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셋째,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평가유형중의하나인중소형기관

유형분류에있어서핵심적인문제점은중소형기관분류기준이합

리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중소형기관의 유형에 속하

는기관규모가너무방대해졌다는것이다. 따라서중소형기관재

분류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소형기관 분류기준

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인력과 예

산을투입하여비영리적공익사업을수행하고있는위탁집행형준

정부기관의경우에는인력운용규모가평가의공정성과형평성확

보및성과관리부담의경감등중소형기관유형설정목적에보다

부합하는분류기준이라고할수있다.그리고자산규모는인력운용

규모기준만을단독으로적용할경우발생하는한계를보완하기위

한기준으로적용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측면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형기관의 재분류를 위한 유형구분

기준을“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중정원300인미만또는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기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된다.이과정에서중소형기관에서제외되는기관에대해서는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의 평가유형인 검사·검증, 문화·국민생활, 산

업진흥등의3개평가유형으로재분류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2).

넷째,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의경우에는현재의금융형기관과

비금융형기관의평가유형분류체계를소관기금의특성과기관별

사업구조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유형을 정책금융

형(정책금융제공등사실상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

는 6개 기관), 연금형(연금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3개 기관),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인력운용규모가

평가의공정성과형평성

확보및성과관리부담의

경감등중소형기관

유형설정목적에보다

부합하는분류기준이라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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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형기관재분류결과로중소형기관에서제외되는기관들을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의
3개 평가유형으로재분류하게되더라도검사·검증과문화·국민생활의평가유형을하
나로통합하는방안은여전히유효한대안이될수있다.



사업기금형(기금관리 외에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7개 기

관)등의3개평가유형으로구분하여평가유형별로평가지표체계의

차별화를확보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3)

4. 평가지표체계의특성화와표준화문제

공공기관의평가유형분류가의미를갖기위해서는평가군별사

업 특성을 반영한 평가군 고유지표의 개발, 지표별 가중치 배분의

차별화 등을 통해 평가군별로 상이한 경영여건과 사업 특성, 기관

의규모,산업의성숙도또는사업의성장성등평가대상기관의환

경변수가경영평가결과에미치는영향을효과적으로통제또는차

단할수있는경영평가지표체계(평가지표의구성,계량대비계량지

표의가중치배분,개별지표의가중치설정등)를구축하는것이필

요하다.

그런데2008년에새로도입된MB모델하의공기업과준정부기

관의경영평가지표체계는우선“리더십·전략,경영시스템,경영성

과”의 3개 평가부문을 분류하고, 평가부문을 다시“리더십, 전략,

주요사업활동, 경영효율화, 주요사업성과, 고객만족성과, 경영효율

성과”의 7개평가범주로세분화한다음에각평가범주별평가지표

로구성되어있다. 그런데이중“주요사업활동”범주의지표를제

외하면나머지6개범주의경영평가지표는공기업과준정부기관모

두표준화된지표체계(지표별세부평가내용,지표별가중치)로구성

되어있다.주요사업활동범주의지표는모든공기업과준정부기관

별로각각고유한지표로개발된다는점에서공기업과준정부기관

의평가유형별고유지표라고할수없기때문에사실상현재MB평

가모델에서는평가유형별특성을고려하지못한채모든평가유형

에표준화된평가지표체계를적용하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평가대상기관의

환경변수가경영평가

결과에미치는영향을

효과적으로통제또는

차단할수있는

경영평가지표체계를

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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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처럼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을대상으로평가유형을 3개로분류하더라도경영평가는
1개 평가단이 실시함으로써 경쟁성과 평가의 비교가능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재무예산관리, 재무예산성과, 자본생산성등의 3개평가지표

의경우에는평가유형에따라차별적으로적용할수있는지표로정

의하고 있어 제한적으로 평가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4) 예를

들어‘재무예산성과’지표는유형별·기관별특성에따라재무성과

또는 예산성과 지표로 설정할 수 있으며, 연기금운용유형에서는

‘재무예산성과’지표대신‘자산운용성과’지표를적용하고있다.

이처럼일부예외적인부분이있기는하지만MB평가모델에의

해구축된공기업과준정부기관의경영평가지표체계는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과가중치배분이표준화되어있어각평가유형에소

속된공기업또는준정부기관의사업별특성을반영한차별화된평

가지표체계구축을위한준거로서실천적의미를발휘하지못하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지표체계를 표준화하는 것은 경

쟁대상그룹을확대하고경영평가의객관성을확보하는데유리할

수있다. 다양한성격의공공기관을평가하여비교할수있도록하

기위해서는지표체계가일관성과보편성을갖추는것이필요하다.

공공기관별로 경영평가지표가 서로 다르거나 개별 공공기관의 특

수성을반영하기위한경영평가지표의가중치가높을경우에는공

공기관상호간또는평가유형간경영실적비교평가등일관성있는

평가를 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

할수있는경영평가지표체계는평가결과의비교가능성확보와경

쟁확대에기여할수있다. 또한경영평가제도운영의투명성과효

율성확보에도나름대로기여할수있는부분이있다.

그러나 경영평가지표체계의 표준화는 경영평가의 적실성과 타

당성확보및평가의공정성과공평성확보측면에서큰약점을안

고있다.특히,경영평가제도설계과정에서준수해야할가장핵심

다양한성격의공공기관을

평가하여비교할수있도록

하기위해서는지표체계가

일관성과보편성을

갖추는것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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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9년도경영평가편람에서중소형기관유형에대하여경영성과부문의계량지표에대
한평가만을실시하도록한것도평가유형별특성을고려한차별적인평가지표구성체계
라고할수있다.또한국가재정법에의한기금평가결과를활용하고있는연?기금운용유
형의경우에도기관별특성을고려한차별적인지표개발사례라고할수있다.



적인지도원리인경쟁성확보와관련하여결정적인약점을안고있

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상호간 경쟁성을 확대하고, 이를 공공기

관들이긍정적으로수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기관의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평가지표체계를 설계하여 평가의 공정

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표준화된

경영평가지표체계하에서는이러한선행조건을충족하기가어렵기

때문에경쟁성확보의원리를효과적으로발휘하기가어렵게된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체계를 개편함에 있어서

는평가지표, 가중치배분, 평가방법적용등을표준화하는것보다

는평가유형별·기관별특성화를통해기관별특성과실질적인경

영성과를비례적으로측정할수있는평가지표체계를설계하는데

우선순위를둘필요가있다.이를위해서는평가유형별로평가지표

구성과 평가지표별 가중치 배분, 평가기준 설정 등의 측면에서 차

별화를확대하고,기관특성을고려한맞춤형평가지표체계를설계

하기위한노력을적극적으로전개할필요가있다.

우선 경영평가지표체계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의 목적인 경영

효율성제고에기여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상대적인비교평가

또는서열화를통한인센티브제공을위한평가보다는평가지표에

따라충실히노력하면공공기관의경영성과개선으로연결되는지

표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또한경영평가의대상인공공기관의사

업성격과사업구조등이서로다르기때문에공공기관의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평가지표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공통 평

가지표에있어서도가중치의차등화등을통해공공기관별특수성

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표체계

는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고유지표를적정비율로배합하여지표체계의일관성과보

편성및특수성을균형있게확보할수있도록구축되어야한다.

공공기관경영평가지표체계를

개편함에있어서는

평가유형별·기관별

특성화를통해기관별

특성과실질적인경영성과를

비례적으로측정할수있는

평가지표체계를설계하는데

우선순위를둘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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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지표수의간소화와세분화문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거래비용과 기

회비용이발생하는것이불가피하다.따라서경영평가를위한실적

의산출과제시, 보고서준비등에있어공공기관에과도한부담과

비용이유발되는것을지양해야한다.이처럼경영평가제도의운용

으로인한거래비용의발생을최소화하고평가업무의효율적수행

을 위해서는 평가지표체계와 평가내용의 간소화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사·중복지표의 통폐합 및 지표별 중복평가내용

의정비, 핵심지표의개발등을통해지표체계를간소화해야한다.

유사·중복지표의 통폐합 등을 통해 평가지표수를 축소하고 평가

내용을단순·명료하게설정하게되면,지표별로보다거시적인안

목에서경영평가및경영지도를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

지표관리 및 보고서 작성이 간편해져 인력과 경비 투입을 줄일 수

있을것이다.다만,평가지표체계를간소화함에있어서는공공기관

들이‘평가받고 싶은 사항’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목적을 감안하

여‘평가해야할사항’및‘중요하게평가되어야할사항’을엄격하

게구분하는것이필요하다.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제도도입초기에는평가지표수가40개

이상으로유지된기간도있었으나그이후지속적으로지표수가축

소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평가지표 수의 축소는 경영평가제도

개선을위한핵심목표로지속적으로추구되어왔다.

그런데지표체계를간소화하게되면하나의지표에배분되는가

중치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지표 하나하나가 기관 전체의 경영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별

지표별평가의공정성과타당성에대해공공기관이민감하게반응

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또한특정지표가잘못평가될경우전체

평가결과의공정성과신뢰성에미치는위험도가크게증가할것으

로 예상된다. 지표체계의 간소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이러한

경영평가제도의운용으로

인한거래비용의발생을

최소화하고평가업무의

효율적수행을위해서는

평가지표체계와

평가내용의간소화를

확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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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의 가중치를 단

위지표에만배분하는현행방식을개선할필요가있다.즉,여러평

가내용을포함하고있는단위경영평가지표에일단가중치를배분

한 다음에, 각 경영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평가내용별로

다시가중치또는평가반영비율을사전에할당하는방식을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도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다.

한편김대중정부이후부터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가경영혁신

을 촉진하고, 향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과정에서특정제도개선또는도입에관련된일명“정책지표”가

다수 개발되어 평가에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지표의

개발및활용은공공기관의도구적목표달성을촉진하는효과를거

둘수있을지는모르지만,공공기관의고유한설립목적을중심으로

한경영성과제고수단인경영평가제도의본질을훼손하는역기능

이초래될수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정책지표의수나가중치

가높아지게되면경영평가제도가그때그때제기되는현안과제해

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나머지 평가의 일관성을 잃게 될 수도

있다.또한공공기관의경영진이나직원들에게잘못된유인을제공

하여공공기관의본질적인경영성과제고노력을약화시키는결과

를초래할수도있다. 따라서공공기관의도구적목표달성을촉진

하기 위해 개발된“정책지표”는 가급적 폐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

이바람직할것이다.

6. 계량지표대비계량지표의비중문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평가지표와 평가내용

등을 평가자나 평가시점의 상황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적용하

지않아야한다.또한실제의경영실적과평가결과가일치·부합하

여야 한다. 이를 통해 경영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공공기관경영평가를

실시함에있어서는

평가지표와평가내용등을

평가자나평가시점의

상황에따라주관적으로

해석·적용하지않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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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가능성을제고함으로써경영평가에대한공공기관의수용도와

경영개선노력을극대화할수있어야한다.

그 동안 경영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과제 중의 하나는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계

량지표의가중치를확대하는것은일견평가의객관성확보와평가

작업의단순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지만경영평가의본질을약

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

다. 경영평가는 감사와 달리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

는점을중시해야한다.즉,경영컨설팅기능으로연계될수있는미

래지향적인평가작업이될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을하는것이더

욱 중요하다. 따라서 계량지표의 가중치 상향 조정 노력과 병행하

여비계량평가지표의타당성개선을위한노력을균형있게추진해

나갈필요가있다.

이런점에서경영평가제도의합목적성을제고하기위한경영평

가지표의가중치배분체계의개편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면다

음과 같다. 첫째, 기관의 핵심·고유업무에 대한 평가비중을 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사업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이필요하며,통제위주의평가항목으로인식되고있는경영관리

제도관련비계량지표의비중은점차축소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가있다.둘째,공공기관경영평가의중점이관리또는통제중심에

서자율적인공공기관별고유기능수행을강조하는방향으로이동

함에따라경영평가의가중치조정에있어서도이를반영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요사업부문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것이필요하다.

한편비계량지표를대상으로지표관리방향또는평가기준등을

구체적으로명시한해설서(check-list)를개발하고그품질을개선

함으로써비계량지표의평가를가급적계량화하는것도평가의객

관성확보와기관의수용도를제고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이를 통해 계량지표는 객관적이고, 비계량지표는 주관적이라는 선

계량지표의가중치상향

조정노력과병행하여

비계량평가지표의

타당성개선을위한

노력을균형있게

추진해나갈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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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견을불식하는것도필요하다.계량지표의경우외형적으로표준

화된산식에따라평가를하는것으로지표가설계되어있기때문에

객관적인평가방법으로인식되고있지만실제이를적용함에있어

서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는 범위가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 반면

에비계량지표도사전에개발된해설서(check-list)에따라복수의

평가자에 의한 그룹평가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면 보다 객관적

인평가가가능할수있다.

7. 평가(등급부여) 기준설정문제

공공기관경영평가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평가기준,즉

등급부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 비

계량지표의평가기준으로는전년대비개선실적,‘전반적인시스템

구축수준+전년대비개선실적’,‘관리방법-실행-학습’모델에따

른각기준별달성수준등이활용되어왔다.그러나평가의객관성

확보측면에서는한계를극복하지못하고있다.

또한계량지표의경우에는해당기관의경영목표(목표대실적,

목표부여), 과거실적(추세치,ß분포) 등이평가기준으로설정되고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계

속문제가제기되어왔다.

따라서앞으로비계량지표와계량지표에있어서공히평가기준

또는 등급부여 기준의 다원화 및 새로운 평가기준의 개발 및 적용

노력을적극적으로전개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비계량지표평가방법의객관성을제고하기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PART방식”을도입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도있다.PART방

식은사전에설정된체크리스트별답변기준에따라“예/아니오”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4등급(예:‘예’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

우,‘상당한정도’라고답변할수있는경우,‘어느정도’라고답변

비계량지표평가방법의

객관성을제고하기위한

방안의일환으로현재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서

활용하고있는“PART 방식”을

도입하는방안을

검토해볼필요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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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는경우,‘아니오’라고답변해야하는경우)으로구분하여

평가하는것도가능하다. 이러한 PART방식을도입하여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비계량지표를평가하기위한평가기준을목표달성

수준(절대적수준),전년도지적사항이행실적,전년대비개선도등

세가지평가요소로설정하고, 이에대한구체적인측정방법및평

가기준을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목표달성 수준(절대적 수준): 각 지표별 경영진단을 위한

상세한체크리스트개발이필요하다.또한각지표별로목표수준(제

도개선목록)에대한정의가분명하게이루어져야한다. 그런다음

에계량요소별측정기준또는범주별변수등을제시하는것이필

요하다.이를활용하여목표달성정도를측정하는방식(일종의목표

대비실적평가방법)에의거하여평가를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이

과정에서해당공공기관의유사·동종글로벌기업과의성과수준

차이를평가하는요소를가미할필요가있다.

둘째,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실적: 평가보고서 작성시 개선요구

사항, 문제점 진단결과가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지적사항의타당성에대한논란을불식시킬수있어야한다.

셋째, 전년도대비개선도:경영평가편람을통해지표관리방향

을제시하는동시에목표달성수준평가방법과동일하게전년도와

당해연도의실적을비교분석할수있는계량요소별측정기준또는

범주별변수등을사전에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다음으로계량지표의경우에는해당기관이사전에설정한경영

목표의달성도나과거추진실적또는성과대비개선도를기준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에 추가하여 글로벌 경쟁지표를 도입하

는 방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확

보하고,경영평가우수기관에대한국민들의수용도를제고하기위

해서는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평가의 준거

로 설정하는 계량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글

로벌경쟁지표는공인된국제기구등에서객관적으로발표되는경

공공기관의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세계적인글로벌경쟁기업의

경영성과를비교평가의

준거로설정하는

계량지표를개발하여

활용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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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적자료를확인할수있는기관및분야를대상으로우선개발

하고,이를점차확대적용하는방안을마련해나가야할것이다.또

한신뢰성있는계량지표의개발이어려운기관또는분야의경우에

는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비계량지표의목표달성수준을측정및

평가하는과정에서글로벌경쟁의관점을적용할필요가있다.

8. 기본점수부여문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도입 당시에는 비계량지표와 계량

지표공히기본점수를 75점으로부여하고나머지25점을대상으로

평가등급에 따라 평점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하

였다. 이러한 기본점수 부여방식이 1997년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

러다가 1998년부터기관간평가결과의차별화확대및상여금차

등지급폭을확대하기위한목적으로기본점수부여제도를폐지하

였다. 그 결과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공히 0점부터 100점까지의

점수구간을활용하여평가등급에따라평점을부여하는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998년에 기본점수제를 폐지한 것은 경쟁성 제고를 위한 것이

고, 과거에 기본점수를 부여했던 것은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도 제

고를위한조치였다고할수있다.그런데기본점수제폐지이후계

량지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0점을 득점하는 지표가 나오고 있고,

이에대한공공기관의불만이높아져왔다. 논리적으로볼때과거

실적대비평가대상연도의경영실적이부진하다고해서 0점을부

여하는 것은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

라서계량지표에대해서는기본점수를부여하는것이필요한것으

로 판단된다. 특히 외생적 변수에 의해 불가피하게 실적이 악화된

지표에 대해서는 기본점수 부여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예산편성지침등에위배된경우나내부문제에의한경우에는기본

점수를부여하지않아야할것이다.

과거실적대비평가

대상연도의경영실적이

부진하다고해서 0점을

부여하는것은타당성과

공정성을확보하기

어려운측면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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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평가결과발표방법의문제

공공기관의경영평가결과를어떻게발표하느냐에따라서도평

가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보해야 할 경쟁성의 원리, 공정성과 공평

성의원리등에영향을미치게된다.

그 동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점수제 방식에 따라 공개

하는과정에서기관별순위가언론기관을통해보도되고,실질적인

경영실적점수차이는미미함에도순위에따른기관간우열문제가

과도하게 부각되는 데 따른 문제점이 많았다. 따라서 2008년 MB

모델을 도입하면서 등급제(6등급) 방식을 도입하여 현재에는 등급

별로결과를발표하고있다.

등급제에의한평가결과발표방식이도입됨에따라과도한경쟁

압력에 기관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미한 점수 차이에도 불

구하고순위에큰차이가발생하는문제점을해소하는데에는일조

하게되었다.그러나 6단계평가등급에따라평가결과를발표하고,

이와연계하여성과급을차등지급함에따라평가점수에대한민감

도가떨어지게되었다. 특히, 상당한정도의종합점수차이가존재

하는기관들이동일한수준의성과급을지급받는사례가있는가하

면 미미한 점수 차이에 따라 평가등급이 달라져 성과급 수준에 큰

격차가발생함으로써수평적·수직적형평성측면에서또다른문

제점이발생하고있다.

따라서앞으로성과급지급률을산정할때에는공공기관의경영

평가 결과를 점수제 방식에 따라 적용하고,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

로발표할때에는현재의등급제방식을적용하는절충형모델을설

계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10. 인센티브상여금의차별화수준및지급방식의문제

우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

6단계평가등급에따라

평가결과를발표하고,

이와연계하여성과급을

차등지급함에따라

평가점수에대한민감도가

떨어지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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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관련해서는상여금의실체에대한국민적이해와공감대형

성이필요하다.경영평가결과에따른인센티브상여금은공공기관

의임직원이수령하는기본보수외에추가적으로지급되는것이아

니다. 당초상여금지급률은 300%(정부투자기관의경우)로설정되

었으며,해당재원은직원들에게지급되는기본보수에서할당된것

이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강화를위해지급률이점차상향조정되었으며, 1997년부

터는 500%로상향조정되었다.따라서현재공기업직원들에게지

급하고있는인센티브상여금중에서최소한 300%는원래직원들

에게 지급해야 할 기본보수에서 할당된 재원으로 조성된 것이고,

나머지200%만이성과상여금의취지에따라확보된재원이라고할

수있다.

인센티브상여금재원이내재적으로안고있는이러한기본성격

에비추어볼때인센티브상여금지급폭을확대하는데에는본질

적인 제약조건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약조건

을충분히고려하는가운데경쟁성확대를도모할수있도록경영평

가결과에따른차등적인센티브지급폭을확대하는것이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할수있다.

한편,성과급지급방식과관련하여서는성과급지급수준에대한

예측가능성과성과급지급결정의투명성보장및성과급산정기

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서는성과급산정방식(지급률산식또는평정등급별성과급지급률)

을 사전에 결정하여 이를 경영평가편람에 공식적으로 수록(사전공

개)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이방안이채택될경우성과

급에대한예측가능성과성과급지급결정의투명성확보에크게기

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성과급지급산식을미리확

정하여 평가편람에 명시하는 방안은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확보에

는긍정적으로기여할수있으나,공공기관의경영여건이나경제상

황의 변화,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감안한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성과급산정방식을

사전에결정하여이를

경영평가편람에공식적으로

수록하는방안을

검토해볼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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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책을 마련하는 데는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

런점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합리적인선택을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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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포커스

1.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의지역별적용

2.「포춘 Global 500」의공기업현황

3.재정위기와그리스및영국의공공부문축소

4.특집인터뷰: 단시간근로제시범사업의도입과현황



1) OECD가 발간한‘정부소유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
Owned Enterprises)’과‘아시아공기업의지배구조에관한정책동향브리프(Policy Brief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
OwnedEnterprises inAsia)’의내용을참조하여작성하였음.

2) 아시아공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는OECD공기업작업반의정기적인회의중하나로,아시아지역내OECD회원국및비회원국
으로구성되며,2006년이래1년에1회,현재까지총5회개최됨.공기업작업반에대한보다자세한설명은『KIPF공공기관동향』
창간호p.159‘OECD동향’참조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혁이 지속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OECD는 다음 두 가지

자료를출판하였음.

•2005년에 발간한‘정부소유기업의 지배

구조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이하

OECD 가이드라인)’은 공기업 지배구조

영역에서 국제적인 참고문헌이 되었고,

전세계에서공공부문의지배구조개혁을

원하는정부와이해관계자에의해집중적

으로사용되어왔음.

•아시아의 공기업 지배구조 네트워크2)는

2010년에 작성한‘아시아공기업의지배

구조에 관한 정책동향 브리프(Policy

Brief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Asia, 이

하아시아정책브리프)’를작성하였음.

•아시아 정책브리프는 OECD 가이드라인

을 아시아 국가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아시아지역의지배구조혁신사례를추가

한것임.

▶두 자료 모두 공기업 지배구조의 중요성에

대해공감하고있으나,우선순위나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존재. 이러한 차이는

OECD 회원 국가와 아시아 국가의 경제수

준, 공기업 지배구조의 발달 정도와 관리정

책의차이를반영함.이글에서는이두자료

의유사점과차이점을분석해보고자함.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의지역별적용:
OECD공기업가이드라인과아시아공기업

정책브리프의비교를중심으로
1)

FOCUS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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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료 모두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장의대제목은서로일치함.그러나그세

부내용과강조하고자하는영역에약간의차

이점을 보이고 있음. 다음은 대제목별 차이

점을분석한내용임.

I. 공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법령 및 규제체

계확립

▶두자료는공기업에대한법률적기반에대하

여 서로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음. 단,

아시아 국가에서 공기업이 일반 민간기업과

는달리여러가지특수한형태로설립및운

영되고있기때문에,공기업의기업화와법적

지위에 대한 기준마련이 우선적으로 개선되

어야할사항으로지적되었음.

▶OECD 가이드라인과 달리 아시아 정책 브리

프에서는 공기업의“기업화”와 법적인 위상

확립을 우선적으로 강조. 또한, 공기업 관련

규제및특수법령을폐지하고, 민간기업법적

용을통해투명성과효율성을높이고, 공정경

쟁환경조성을도모해야함을강조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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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01

OECD 가이드라인 아시아정책브리프

A. 정부의 소유권행사 기능
(ownership function)과 공
기업의 경영활동 여건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다른 기능(특히 시장규제와
관련된)은 명확하게 분리되
어야한다.

2. 소유권 기능과 규제기능 사
이의 효과적인 구분을 명확
히하여야한다.

B. 정부는 공기업 경영활동을
규율하는 관행·지침이나
법령이 단순화하고 체계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령
에 의해 채권자의 청구권
행사 및 파산신청 등의 권
리가허용되어야한다.

1. 기업화(corporatisation)를
완료하고 각 경제 내에서 공
기업의 법적 지위를 통합하
여야한다. <사례1>

C.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규범
이상으로 공기업이 수행해
야 할 필요가 있는 공공서
비스 조건 등의 의무 및 책
임은 법이나 규제 등에 의
해 분명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 및 책임은 일
반국민에게 공표되어야 하
며, 그에 따른 비용은 투명
한 방법에 의해 보상되어야
한다.

3. 공기업에 주어진 특별한
(Specific) 의무와 이와 관
련된 비용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D. 공기업은 일반법 및 일반적
으로 적용되는 규제의 적용
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이
해관계자나 공기업의 경쟁
기업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은 경우, 효율적 교정 및
공평한 판정절차에 접근할
수있어야한다.

E. 법률 및 규제체계는 공기업
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기업의 자본구
조의 조정이 가능할 수 있
을 정도의 신축성을 가져야
한다.

F. 공기업은 재정확보(자금 확
보)에 관해서는 경쟁적인 상
황에서 운영해야 한다. 국책
은행, 기타 금융기관 및 다
른 공기업등과의 관계는 순
수하게 상업적인 기준에 의
하여야한다.

4. 공기업과 정부소유은행, 금
융기관 사이의 독립적인 관
계가보장되어야한다.
<사례2>

5. 공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대중적 토론을 촉진하
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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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아시아정부가공기업소유자로서의역

할과 시장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

하고있지못함에대하여보다확실한개선방

안을촉구하고있음.

▶아시아경제권에서는공기업의비상업적활동

비중이 높으므로 이와 관련된 비용의 투명화

를위해서는정부회계및예산집행과정의전

반적인개혁이뒤따라야함을강조하고있음.

▶공기업과 정부소유은행, 금융기관의 독립적

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음. 이는 정부 보증하

에정부소유은행혹은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

공기업이 지나치게 많은 차입을 받고 있어,

결국 공기업의 부채상환능력 상실로 이어지

고있는것에대한개선을요구하는것임.

▶OECD 가이드라인과 달리, 아시아 정책브리

프에서 강조하는 사항은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대중의관심을확대하려는노력임.이는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를 높여 지속적으로 공기업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지지층을확보하기위한것임.

▶다음은 이러한 아시아 공기업 지배구조의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다양한노력을소개하는사례임3).

말레이시아는 전환프로그램 (Trasnformation

Program)을 통해 지주회사 Khazanah를 중심

으로 공기업에 대한 관리, 추적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고, 필리핀은 공기업 지배구조 성과점

수제를도입하여성과관리를강화함.

3) 이 글에서 소개되는 사례들은 OECD가 발간한‘아시아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정책 동향 브리프(Policy Brief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Asia)’에 실린 사례를 요약한 것임. 각 사례별 자세한 세부내용은 원문(OECD,
2010)혹은한국조세연구원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발간한한국어번역본(한국조세연구원,2010)을참조.

<사례 1> 말레이시아의전환프로그램
(Transformation Program, TP)

2004년부터 말레이시아는 TP를 통해 국가 지주회
사인 Khazanah를 중심으로 공기업에 대한 관리·추
적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고,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KIPs)의 도입, 성과 계약, 성
과연동 보수, 위원회 및 이사회 구조조정을 추진하였
다. 그 결과, 20개의 대규모대표공기업의자기자본수
익률이 2004년 8.2%에서 2007년 14.6%까지 상승하
는 등 재무상·영업상 괄목할만한 성장과 개선을 이루
어냈다. 앞으로도 지역 분야의 최고 민간 경쟁기업들
과 견줄 만큼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지역경제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내 투자 증대를 꾀하고
있다.

<사례 2> 필리핀의공기업지배구조성과점수제

2005년, 필리핀 상장공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평가
하기 위한 특별한 평가제도가 개발되었다. 이는
OECD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업이사협회(Institute of
Corporate Directors, ICD)의 주도하에 다양한 자료와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수립된 제도이다. 2005년부터
실시된 초기 점수제를 시작으로 2009년 기업지배구조
성과점수제가 시행되었고, ICD의 연간 실무회의를 통
해『기업지배구조 성과점수제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보다 풍부해졌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개선 노력



Ⅱ. 소유자로서의역할을하는정부

▶정부가 소유권자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

해서두문서모두정부소유권에대한명확한

정의, 목적, 근거, 원칙, 일관된 정책을 개발

하고이를공표할것을강조하고있음.

▶OECD 가이드라인은 이사회의 독립성 및 자

율권을강조하고있으며, 정부가공기업의소

유권자,즉주주로서수행해야할사항을보다

구체적으로언급하고있음.반면,아시아정책

브리프는 아시아권 공기업이 정치적, 관료적

압력에 쉽게 동요되는 점을 취약점으로 꼽으

면서,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음.

이와관련하여정치권으로부터의낙하산인사

를지적,임명절차의재정립을촉구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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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평가제도는 더욱 발전하였고, 필리핀 내 상장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자료 구축 및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OECD 가이드라인 아시아정책브리프

A. 정부는 소유권정책의 포괄
적인 목적, 공기업 지배구조
에 관한 정부의 역할 및 소
유권정책의 집행방법 등을
개발하고, 공표하여야한다.

1. 정부 소유 부문을 합리화해
야한다.

2. 소유권 정책을 발전시키고
공표해야한다. <사례3, 4>

B. 정부는 공기업의 일상 경영
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공기업이 주어진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도록 공기업에
완전한 경영 자율권을 보장
하여야한다.

4. 공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한다. <사례8>

C. 정부는 공기업 이사회가 자
신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해야 하며, 이사회의
독립성을존중해야한다.

D. 소유권 기능은 정부부처 내
에서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소유권 기능의 분리는
조정기관(coordination
body)을 설립으로용이하게
달성 가능하며, 또는 더욱
적절한 방법으로는 소유권
기능을 집중화하는 방법이
있을수있다.

3. 소유권 행사기능을 명확히
하고 관련 권한을 강화하며,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소유권 행사기관 사이
의 효과적인 협력, 또는 중
앙 집중화가 이루어져야 한
다. <사례 5, 6, 7>

E. 조정기관 또는 소유권행사
기관은 의회 등 대외기관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최고감사기관을 포함한 다
른 정부기관 등과 명확한
관계가설정되어야한다.

6. 소유권 기능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한다.

F. 적극적인 소유권자로서 정
부는 각각의 공기업의 관련
법령에따라소유권을 행사
하여야 한다. 주요 책임은
아래와같다.
1.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국
가의주주권행사

2. 체계적이고 투명한 이사
임명절차를확립

3. 공기업의 성과 평가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위
하여 보고제도(reporting
system) 구축

4. 법령체계 및 정부소유권
차원에서 허용된다면, 외
부감사 및 특정 정부감사
기관과상시협의유지

5. 공기업의 장기적인 이익
을 고려하며, 유능한 전
문가들을 영입할 수 있을
정도의 이사회 이사 보상
scheme 개발

5. 공기업을 위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이사회 임명절차를
구축해야한다. <사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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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러한 아시아 공기업 지배구조의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소개하는사례임.

<사례 3> 인도의공기업지배구조를위한가이드라인

인도 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07년 6월“공기업(Central Public Sector
Enterprises, CPSEs) 지배구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 간의 협의를 거
쳐 관련 법령을 모두 고려하여 수립된 종합적 체제로
상장공기업뿐 아니라, 비상장공기업에게도 적용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의무공시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
기관리에 대한 책임을 이사회에게 지우는 것이 큰 특
징이다. 공기업은 담당 감사 혹은 기업 간부로부터 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하여 증명을 받아야하며,
이에 대하여자세히공시해야한다. 인도 정부는더나
아가 비상장공기업도 가이드라인 준수에 협조하여 상
장기업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성장
하는 국제시장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노
력하고있다.

<사례 5> 중국의공기업감독관리청설립

2003년 3월 중국은 공기업감독관리청(State-
own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SASAC)을 설립하였다. 이는 통합형 중
앙집중 형태로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다. 그
외에도, 업무지시, 기업 선진화,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
관의권한확대등에관한업무도담당한다. 이로써 중
국 정부는 공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자본금만 관리하게 되었다. 2008년 10월부터 발효된
중국의‘공공자산법(State-Owned Asset Law)’은 공
기업감독관리청의 권한과 기능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사례 6> 베트남의국가자본투자공사설립

베트남은 2005년 국가자본투자공사(State Capital
Investment Corporation, SCIC)를 설립하여 공기업의
국가지분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는 소유권 기능을
통합 및 집중화함과 동시에 일선부처가 행사하던 정책
기능과 소유권 기능을 분리하기 위함이었다. 국가자본
투자공사는 정부의 특수 기관으로 공기업법(Law on
State Enterprises)과 기타 관련법에 의거하여 소유권
기능과 책임을 행사한다. 정부 단일 소유 기관이며, 전
직 재무부차관이 의장직을 맡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이사회는 소유권 행사기관과 정부가 정해 준 기업
목적을 바탕으로 사업 전략을 적극 수립, 감독, 검
토해야하는책임과의무를다할것

•관련법을 따라 각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공평하게
인정할것

•공기업 이사회는 사회 및 환경적 사안에 대한 분명
한원칙을수립할것

•모든 중요한 재무적/비재무적 사안은 관련 법령과
규칙에 입각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
개할것

<사례 4> 태국: 공기업지배구조를위한
정부가이드라인

태국 공기업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의
지배구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이 가이드
라인의내용은다음과같다.
•소유자를 대변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기업 의향서
(statement of corporate intent) 및 전략보고서를
작성하고공시할것

•주주 사이의 공평한 이익보호를 위해 소유권 행사
는 정당한 임명절차를 통해 선출된 이사회가 대행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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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조직되었으며, 공기업의 정부지분에 대한 소유
권을 행사한다. 국가자본투자공사는 공기업 개혁 및
민영화 추진, 정책기능과 사업기능의 분리, 정부경영
및 정부투자자산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모범적인 기
업지배구조권장을목적으로수립되었다.

<사례 7> 부탄의드럭(Duck) 투자회사설립

드럭 투자회사(Druk Holding and Investments,
DHI)는 부탄왕실에 의해 2007년 11월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이는 정부 단일 소유인 5개의 공기업의
지주회사이며, 다른 7개 공기업의 지분도 작게는 13%,
크게는 80% 소유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은 모두 시장
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력, 통신, 항공, 금융 및 제
조 산업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공기업
은 정부가 직접 경영하기 위해 제외되었다. 재무부는
드럭 투자회사의 유일한 주주이며, 저명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최우수 패널이 드럭 투자회사의 이사회
를 선출한다. 드럭 투자회사는 2가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기업의 성과를 개선시키며, 정부를 대
신하여 상업적 투자 대상을 모색하는 것이다. 기업 성
과 개선을 위해 연간계약제가 시행되었다. 정부의 계
획과 프로그램도 이 계약내용에 반영되며, 공공사업
활동을 위한 보조금도 제공된다.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이사회 역량 및 독립성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
로 기준에 입각한 선출 과정, 민간인의 이사회 참여,
직업훈련, 이사회 지침서 개발, 경영자(CEO) 임명 및
해임권 이사회에 위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은 모
두 성과 중심 체제로 바뀌었고, 성과관리시스템을 구
축하여 그룹, 각 임직원 단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체
제를곧도입시킬예정이다.

<사례 9> 태국의이사채용

태국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이사회의 임명과정
이정치권의영향을받는것에있었다. 이 문제점을개
선하기 위해 이사회의 자격에 관한 법률(Act on
Qualification of Board)이 개정되었다. 후보자는 65세
미만이어야 하며, 정치권과 연관되어서는 안 되고, 이
해관계의 충돌도 없어야 한다. 또한, 공기업 이사 후보
자명단(pool)을 만들어 능력과신의를갖춘다양한산
업과 분야에 걸친 전문가를 선출하고 있다. 모든 후보
자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선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능과 신뢰성을 평가받으며, 이사회의 3분의 1
은 이 이사후보자명단에서선임된다.

<사례 8> 인도의나브라트나(Navratna)와
미니라트나(Miniratna) 제도

1997년 인도 정부는 공기업(CPSEs)을 세계적인 대
기업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정하고, 자율권 제고와 권한
위임을 계획하였다. 자율권은 나브라트나스
(Navratnas)라는 선별된 그룹에게 먼저 위임되었는데,
훗날 미니라트나스(Miniratnas)라는 그룹도 생겨났다.
공기업부(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s, DPE)가
발표한 정책은 선별된 기업의 이사회 구조조정을 의무
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자율권과 권한을 행사할 능
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그 첫 단계로 경력과 전문성이
입증된 독립이사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독립이사는 높
은 권한을 부여받은 채용위원회(Search Committee)
에서 선출되었는데, 이 채용위원회는 공기업임명위원
회 회장, 공기업부의 관료, 기타 관련 부처의 관료 외
에도 산업부 장관이 임명한 저명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사회 구조조정은 자율권 확대를 위한 중요
한 의무사항이 되었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
였다. 나브라트나와 미니라트라에 속한 기업들은 규모
면에서 성장을 보였으며, 주무부처 주관하에 마하라트
나스(Maharatnas)라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마하라트나스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별된 대규모 수
익형공기업으로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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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주의공평한대우

▶두자료모두제3장주주의공평한대우를위

한 방편으로 소액주주 보호를 집중적으로 다

루고 있음. 단, OECD 가이드라인은 소액주

주보호를위해지배주주를비롯해주주전체

가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전반적이고 포괄적으

로담고있으나,아시아정책브리프는소액주

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적극적인

개선방향을제시하고있음.

▶아시아 정책브리프는 아시아권 공기업이 주

주의공평한대우면에서많은취약점을드러

내고있는것으로설명하고있음.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및 법률체계의 보완이

필요하고, 이를 실천, 집행하는 노력도 강화

되어야 함을 지적.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해

결책을촉구하고있음.

▶또한, 아시아권 소액주주들의 소극적이고 수

동적인 주주활동도 문제점으로 지적함. 말레

이시아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소액주주 연합

의조성을권장하고있음.

Ⅳ. 이해관계자들과의관계

▶두 자료 모두 공기업이나 공기업 소유기관이

그규모나정치적특성상,관련이해관계자들

보다우월한위치에있을수있으며, 이로인

OECD 가이드라인 아시아정책브리프

A. 조정기관이나 소유권행사기
관 및 공기업은 모든 주주
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1.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관련법과 규범
에강화되어야한다.

3. 소액주주의 권익 침해에 대
한 효과적인 보상대책이 강
화되어야한다.

B. 공기업은 모든 주주들에게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준수
하여야한다

4. 공기업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명 과정의 투명
성을제고해야한다.

C. 공기업은 모든 주주와의 협
의 및 자문을 위한 적극적
인방안을개발해야한다.

4. 소액주주연합조성을지지
해야한다. <사례10>

D. 이사 임명 등의 공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은쉽게가능해야한다.

<사례 10> 말레이시아소액주주감시단의역할

소액주주감시단(Minority Shareholder Watchdog
Group, MSWG)은 2000년에 자본시장 감독관의 후원
을 받아 조성되었다. 이 감시단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주주를 활성화시키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이다. 감시단의 임무는 지식이 있고 활동력이 있는 소
액주주의 육성을 주도하여, 결과적으로, 자본시장 발전
에 기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1)소액주주
의 경험을 나누는 공개토론장 제공, (2)기업지배구조
및 소액주주 권익에 대한 자료 수집·제공 및 의견 제
시, (3)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교육 개발 및 확산, (4)경
영진의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주주의 공동
활동 발의, (5)소액주주를 대표하여 영향력 행사, (6)
수칙 위반 행위 감시, (7) 소액주주의 권익침해사건 보
고및효과적인예방활동등이있다.
매년, 소액주주감시단은 기업회의설문조사

(Company Meeting Survey), 배당금설문조사, 기업
지배구조설문조사 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연례총회와특별총회에도참여한다.



해부적절한이해관계가형성될수있음을우

려하고있음.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이해관계의 폭이

넓고, 훨씬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윤리적인 이해관계자

관리를위한노력이필요함을강조함.

▶또한, 공기업의 권력 남용 및 방만한 이해관

계 체결을 제지하기 위해 윤리강령, 투명한

보고 등 적절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

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OECD 가이드라

인이제시하고있음.공기업이외의공공기관

및자회사에도이와같은이해관계에관한보

고를의무화하고있음.

▶아시아정책브리프는이해관계자들과의관계

가 공기업 지속성과 재정안정성에 미칠 영향

에 비중을 두면서, 보다 전략적인 이해관계

체결 방안 및 관련 정책 수립의 모색을 우선

과제로다루고있음.

▶OECD 가이드라인은 공기업 이사회와 내부

윤리강령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의 규범과

국제규범에 순응하여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

이중요함을지적함.

Ⅴ. 투명성과정보공개

(Transparency and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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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이드라인 아시아정책브리프

A. 정부, 조정기관 또는 소유권
행사기관 및 공기업은 법이
나 상호 협약에 의하여 형
성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인식_존중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OECD 기업 지
배구조원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1. 공기업은 이해관계자와의 책
무를 재평가하고, 이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방
안을개발해야한다.

2. 이해관계자의 발언권 행사
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가
개발되어야한다.

B. 상장된 공기업 또는 대규모
공기업뿐만 아니라 순수한
공공정책목적을 추구하는
공공기관도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보고하여야한다.

3. 소유권 행사주체는 공기업
이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대해 보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C. 공기업 이사회는 내부 윤리
강령을 위한 준법감시 프로
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부 윤리규범
은 국가의 규범에 기초하여
국제적 규범들과 조화를 이
루어야한다.

OECD 가이드라인 아시아정책브리프

A. 조정기관 또는 소유권 행사
기관은 공기업에 대하여 일
관되고 종합적인 보고체계
를 마련하고, 공기업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7. 정부 소유에 대한 종합보고
서를발간하여야한다.

B. 공기업은 효율적인 내부 감
사절차를 개발해야 하며, 이
사회나 감사위원회에 제출
되는 보고서를 통해 감사될
수 있는 내부감사기능을 확
립해야한다.

5. 공기업에 엄격한 감사 시스
템을도입하여야한다.C. 공기업은 (특히, 대규모 공

기업) 국제기준에 기초하여
매년 독립된 외부회계감사
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
정 정부감사절차가 있는 경
우에도 외부회계감사를 대
체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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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투명성과 공시의무에 대해서

OECD가이드라인은중요한재무적·비재무

적 정보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보고서

작성및공시와이과정에서의적정성과정확

성을 검토하기 위한 내·외부적 감사체제 강

화를강조하고있음.

▶반면, 아시아 정책브리프는 아시아권 공기업

이 비공식적으로 비영리사업에 깊게 관여되

고있으며이로인해공기업에재정적부담을

초래하여 성과 측정 및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음을중대한문제점으로지적하고있음.각

공기업의 비영리사업을 공식화하고, 이와 관

련된 비용 조달 및 평가·감독 체계 구축을

촉구함.

▶또한, 아시아 지역의 공기업이 비영리사업에

주력함에 따라 투명성 및 정보공개의무 사항

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비

영리사업의특성을잘반영한특수한감독체

계 개발 및 정보공개에 관한 규범 수립을 촉

구하고있음.

▶아시아국가의무분별하고비효율적인감사제

도를문제삼으면서, 각감사기관마다감사목

적및감사대상을명확히정의하도록장려함.

▶마지막으로, 아시아 국가에 공기업 종합보고

서가없거나,있더라도예산집행목적으로작

성되고있으므로,이를시정하여공기업에대

한 인지도를 개선하고, 정보 교류 및 공기업

경영혁신을원활히할것을요구하고있음.

▶다음 사례는 이러한 아시아 공기업의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다양한 노력들

을보여줌.

D. 공기업은 상장기업에 적용
되는 높은 수준의 회계 및
감사기준을 따라야 하며, 대
규모 또는 상장 공기업은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높
은 수준의 국제적으로 공인
된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4. 대형 공기업에 대하여는 상
장 기업 수준의 투명성이 요
구되어야한다.

E. 공기업은 OECD 기업지배
구조 원칙에 규정된 모든
주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또한 주주인
정부와 국민의 중대한 관심
사항에 역점을 두고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3. 적절한 성과지침을 만들고
공표하여야한다.

1. 공기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
고 비영리적인 목적을 세워
야한다. <사례11>

2. 비영리적 목적의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충당하여야한다.

6. 공기업의 성과를 적극적으
로 감독하고 평가 하여야 한
다. <사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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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 인도의공기업의
목적과성과에대한특별본부

인도에서는 주무부처(line ministries)에 의한 분기별
평가와 더불어, 공기업부(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s)는 연간 점검(annual reviews)을 시행하
고 있다. 특별본부(a special Task Force)는 기관장
(CEO)과 관계부처와 함께 공기업의 달성목표를 논의
한다. 1년간의 성과는 공기업 자체적으로 먼저 평가된
후 공기업부에 제출되며, 특별본부에서 1에서 5까지의
등급으로 재평가한다. 기관장과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
한 평가는 특별본부에서 평가된 등급과 관련이 있으
며, 어떠한 경우에는 성과에 기반한 보수와도 연계되
어있다.

<사례 12> 말레이시아의블루북(Blue Book)

말레이시아에서는, 공기업의 성과관리와 성과계약이
공기업 평가의 주요사안으로 꼽힌다. 여기서 성과관리
는 주요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
와 성과연동보수(performance linked compensa-
tion, PLC)를 포함하는것이다.
공기업 성과위원회(PCG)는 주요성과지표와 성과연

동보수 가이드라인 이행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각 관리자의 개별 성과평가가 이루어
지며, 평가 결과에따라피드백및보수등이결정된다.
공기업 성과위원회(PCG)는 2006년 "블루북(Blue

Book): 주요성과지표 (Headlines KPI) 와 경제적 이익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도입하였다. 이는 공기업
보고의통일성및일관성을확보하기위한포괄적기준
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공기업에 대한 기대와 이해관
계를조절하는역할을하며, 성과중심문화를촉진한다.
공기업의 주요성과지표는 5~8개로 공기업과 동등

한 수준의 국제 기업에서 벤치마킹해야 한다. 주요한
변동을 이해하고 이후의 성과개선을 위한 계획의 개요
를만드는데도움이된다.
블루북(Blue Book)은 또한 경제이익보고

(Economic Profit reporting)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

<사례 14> 인도중앙공기업성과에대한
공기업부의개요

인도 공기업부(The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s, DPE)는 매년“공기업 조사-중앙 공기업
성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는 모든 이해
관계자와 일반 대중에게 중앙 공기업(Central Public
Enterprises)의 성과에 관한 세부분석 자료를 제공한
다. 특히 정책과 성과, 재무적 지표들, 고용, 생산성, 투
자, 자본회수및민영화, 불량 부문의개혁전략, 중앙공
기업의 국제적 운영, 양해각서에 관련한 성과, 이사회
구조와 이사진의 전문성, 기업 경영 등과 연관된 정보
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의회의 공공사업위원회
(Committee on Public Undertakings)에 의해 면밀히
검토된다.

<사례 13> 싱가포르의테마섹 (Temasek) 종합보고서

테마섹(Temasek)은 2005년부터 연간 검토보고서
(annual review)를 발간해 왔다. 이것은 주주에게 제
공되는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와는 다른 것으로
정부 투자기관(investment house)으로서의 성과를 상
세하게 담고 있다. 즉, 부의 증가와 총주주 수익, 이사
회, 기업 경영진, 위험 관리, 주요 투자에 관한 높은 수
준의정보를제공한다.

공하며, 불충분하거나 실패한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지
에대한조언도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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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공기업이사회의책임성

(Responsibility)

▶두자료모두공기업의이사회가공기업경영

에대한책임을충분히수행하지못하고있음

을가장큰문제점으로꼽음.

▶두 자료 모두 공기업의 이사회가 공기업 경영

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

기업이사회에적절한책임감을부여하는법적

체계수립이필요함을강조함.또한,이사회내

부의구조조정, 이사회의권한및독립성을보

장함과동시에이사회성과평가를통한효율적

인감독이이루어져야함을권장하고있음.

▶특히, 아시아권 공기업의 이사회를 위한 보고

제도및교육/훈련프로그램이개발이장려됨.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종업원 대표가 이

사회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권이 효율적으로

행사되고, 이사회 기능 제고에 기여할 수 있

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또한, 이사회내세부위원회조성을통한전

문화를적극권하고있음.

OECD 가이드라인 아시아정책브리프

A. 공기업 이사회에는 명확하
게 임무가 주어져야 하며,
공기업 성과에 대하여 궁극
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사회는 소유권자에게 전
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공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되도
록 노력하고 모든 주주들을
공평하게대우하여야한다.

1. 이사회의 업무와 기능을 명
확히 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사례15, 16>

B. 공기업 이사회는 정부와 소
유권 행사기관에 의하여 설
정된 목표에 따라 경영감시
기능과 중요한 경영자문 역
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
회는 최고경영자를 임명하
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한다.

3. 공기업이사회가 임명위원회
를가지도록해야한다.

C. 공기업 이사회는 객관적이
고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
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는
좋은관행이다.

2. 공기업 이사회가 적극적으
로 전략형성에 개입하는 것
을보장해야한다.

D. 이사회에 종업원 대표자가
참석하도록 한 경우에는, 종
업원 대표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되고 이사회의 실무적
기능_정보_독립성을 제고하
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
장하는 메커니즘이 개발되
어야한다.

E. 필요한 경우 공기업 이사회
는 전체 이사회의 기능 수
행을 보완하는 내부위원회
를 설립해야 한다. 특히 감
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경영 및 보수위원회가 이에
해당한다.

4. 인재경영(Talent manage-
ment)과 보수설정에 있어서
공기업 이사회의 역할을 강
화해야한다.

F. 공기업 이사회는 매년 이사
회성과에대한평가를실시
하여야한다.

7. 공기업 이사회에 대한 성과
평가를개발하여야한다.
<사례18, 19, 20, 21>

5. 공기업 이사회의 경쟁력을
높여야한다. <사례17>

6. 공기업 이사회 구성원들에
게 교육을 비롯한 적절한 훈
련을제공하여야한다.



▶반면, 아시아 국가의 경우, 이사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기관운영에 이사회가 책임을 다

해야 함을 강조. 공기업 이사회 구성원의 적

극적인전략수립활동을촉구하면서,이사개

개인의자질과능력향상강화의필요성이지

적되었음.이를개선하기위해이사회임명절

차제고및훈련강화를권장하고있음.

▶다음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

되었던 아시아 국가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

는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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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5> 인도네시아전문위원회설립규정

인도네시아 공기업부는 공기업에 이사회에 내부 위
원회를 조성할 것을 적극 권장하였다. 먼저, 감사위원
회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대규모 상장공기업을 중심
으로위험경영, 보수체계및기업지배구조같은영역
에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구조화하였다. 하지만, 공기
업의 기업 형태에 따라, 감사위원회와 다른 특별한 위
원회를설립하지못한기업들도있다.

<사례 17> 말레이시아의이사회효율성강화를위한
그린북(Green Book)

말레이시아의 공기업성과위원회는 현 공기업의 이사회
가 너무 작으며, 특정 업무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면
서, 마케팅, 조직 구성, 변화 관리분야의새로운전문가를
충원하기로 했다. 이사회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기능을
모두균형있게적절히갖추고자하는것이목적이다.
위원회는 공기업 이사회에 새로운 전문가를 유입하

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이사가 참여
할수있는공기업이사회의수를 5개로제한하였다.
2006년 말에 모든 공기업에 적용된 그린북(Green

Book)은 공기업 이사회의 효율성 제고를 돕고자 다음 사
항을권장하고있다.
•이사회 임명위원회(Nomination Committee)는 대
부분 독립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은
이사회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경력을 바탕으로 명
확한기준을제시해야한다.

•모든 이사회의 최소 3분의 1이 독립이사로 구성되
어야한다.

•이사회 의장과 CEO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의장은 엄격한 선별 기준을 통하여 선출되어
야 한다. 의장이 맡겨진 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자격및작업환경등을면밀히검토해야한다.
그린북(Green Book)은 또한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용적인 대안도 제시하면서,‘효율성 평가(Effectiveness
Assessment)’및 실제로 적용가능한‘개발 프로그램
(Actionable Development Programme)’등에 관한내용
도 담고 있다. 그린북(Green Book) 도입의 결과로 2008
년에 이사회의구성과효율성이크게개선되었다.

<사례 16> 파키스탄의이사회임무와가능

1) 2007년 3월 파키스탄정부는공기업이사회의권한
을다음과같이명시하였다.
i. 정부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
법(Companies Ordinance 1984)에 명시된 모든
권한을사용할수있다.

ii. 기업조례 외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조직의 경우
에, 이사회는 해당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사회의 회합 일정은
사전에배포되어이사회의재무대표가적절한권

한으로 이사회의 회합에서 알맞게 행동할 수 있어
야한다.

2)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CEO)의 기능 및 사
무를분리하였다.

3) 공기업 이사회에서 독립 비상임이사의 비중을 확대
하고 있으며, 이 방안은 앞으로‘공기업 규정(SOE
Regulatioins)’을 통해더욱강화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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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8> 인도의공기업이사회교육

인도는 공기업 경영 개선을 위해 이사진 및 기관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다. 2005년 이
사진을 위해 4일, 기관장을 위해 2일 동안 전문 회의
가 진행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100명의 이사진과
150명의 기관장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현재까
지공기업지배구조에관한기초, 원칙, 기준, 행동강령
과정을 이수한 최상급 이사진과 기관장이 250명이 있
다. 이러한 교육이수 과정은 이사진이 감당할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깊이 이해하고 공기업 경영에 대한 실
제적인 통찰을 얻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지닌 특성을 반영하
여 이들이 국제적 수준에 가깝게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필요한사안을제시하고있다.

<사례 20> 필리핀의대통령보고서(Memorandum)

2007년 4월 10일에 발간된 대통령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지시하고있다.
1. 공기업 이사회의연례성과평가제도를개발할것
2. 모든 공기업의 이사들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교육
을이수할것

3. 모든 공기업의이사들은내부위원회를구축할것

<사례 19> 말레이시아의이사전문교육원
(The Directors Academy)

말레이시아는 공기업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한 전문교육 과정을 수립하여, 세계적 수준의 지식, 기
술 그리고 인성을 갖추게 하고 있다. 공기업 이사들은
이 과정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의 경계를 이해하고,
전략적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네트워크
를 관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긍정적인 방향으
로조율하는능력등을갖추게된다. 새로 유입되는이
사는 상업, 기술, 관련 산업의 전문 지식 및 지리적 정
보와경험등을갖춘숙련자여야한다.
말레이시아 이사 전문교육원은 4개의 구별되는 방

법으로 이사진 능력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각 이사
들의 서로 다른 특성과 역할을 반영하여 교육을 진행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스위스의 경영개발 국제연구
소과 협력하고 있으며, 지금도 또 다른 국내외 협력기
관을추가로찾고있다.

<사례 21> 필리핀의공기업지배구조모임(Circle)

‘기업모임(Company Circle)’이라 불리는 이 단체
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단체의 설립목표는 다
음과같다.
(a) 상장기업의 기준 준수 강화를 위해 관련 기준의 일

관성, 명확성, 적용가능성개선
(b) 기업지배구조기준의향상을위한노력선도
(c) 필리핀 기업의실제기업지배구조가관련법에담긴

정신을준수하는수준까지향상되도록지원

이 모임을 통해 공기업의 이사회는 핵심 구성원이
협력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계속적 개선과 발전을 도모
하고 있다. 이사회연구소는 이 모임에 기술적, 사무적
도움을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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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춘(Fortune)은 Time사에서 발간하는 국

제적인 경제전문지로 1930년에 Henry

Luce가 창간함. 포춘지는매출액에따라매

년 기업순위를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Fobes와경쟁구조를가짐.

▶「FortuneGlobal 500」의공기업

•100위권내공기업은18개로나타남.

•국가별로는 중국이 5개 기업으로 가장 많

으며, 5개중 3개가 10위권내에있음. 자

국 주식시장에서도 이들 공기업이 주도하

고있음을발견할수있음.

•업종별로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전력, 석

유등)이 9개로가장많았고, 금융업과우

편·통신업이각각4개로나타남.

•미국의 GM과 AIG의 경우, 2008년 금융

위기로 인해 구제금융으로 공적자금이 투

입되면서 정부지분이 50% 이상을 차지해

공기업으로분류된것임.

•100위내에포함되진않았지만,한국공기

업중에서는한국전력이 306위로가장높

은순위를차지함.

•이하에서는 100위 이내에 포함된 공기업

및 500위 이내 한국 공기업에 대해 간략

히살펴보고자함.

Ⅰ.「포춘 Global 500」

▶「포춘500」은포춘(Fortune)이매년발표하

는 매출액 기준 미국 최대기업 500개임. 이

와더불어세계최대기업 500개도발표하는

데,이를「포춘글로벌500」이라고부름.

▶2010년 발표한 2009년「포춘 글로벌 500」

에 따르면, 세계의 최대기업은 월마트이며,

「포춘 Global 500」의

공기업 현황

FOCUS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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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으로는 6위에위치한일본우정주식회

사(Japan Post Holdings)가 가장 높은 순

위를차지함.

▶매출 순위는 민간기업인 월마트가 1위를 기

록하였지만, 자산순위에서는 일본우정주식

회사(Japan Post Holdings)가 3조 1,960억

1,100만달러로 1위를 기록하였고, 수익규모

로는러시아공기업인 GAZFROM이 245억

5,800만달러로 1위를기록함. 일본우정주식

회사와 GAZFROM은 공기업이라는 공통점

을지님.

▶한국기업으로는삼성전자, LG, 현대자동차

등국내3개업체가포춘100대기업명단에

들어감. 500대 기업은 2008년 14개사에서

2009년 10개사로 감소함. 500대 기업에는

포스코, 한전, 한화, GS홀딩스, 삼성생명및

현대중공업이포함됨.

Ⅱ. 100위권내공기업소개

1. 일본우정주식회사

(Japan Post Co. Ltd): 6위

1. 국가및소재지:일본,동경(Tokyo)

2.산업분야:우편서비스(Postal Services)

3.국가(정부)지분

•재정부(Minister of Finance) 100%지분보유

•자본금: 3조5,000억엔 (2010년 7월 1일기

준)

4.기업연혁(상장시기포함)

•CEO:지로사이토(Jiro Saito)

•2006. 01. 26: 2005년 10월에 제정된 일본

우정주식회사법(Japan Post Holdings

Law, LawNo. 98)에의거하여설립

•2007. 10. 01: Japan Post Group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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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매출순위 기업명 국가

1 6 Japan Post Holdings 일본

2 7 Sinopec 중국

3 8 State Grid 중국

4 10 China National Petroleum 중국

5 24 ENI 이탈리아

6 38 General Motors 미국

7 41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미국

<표 1> 100위 이내공기업목록
(단위: 백만유로)

8 52 Electricite de France 프랑스

9 54 Petrobras 브라질

10 55 Royal Bank of Scotland 스코틀랜드

11 56 PDVSA 스페인

12 59 Deutsche Telekom 네덜란드

13 60 Enel 이탈리아

14 64 Pemex 멕시코

15 71 Groupe BPCE 프랑스

16 77 China Mobile Communications 중국

17 87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중국

18 92 U.S. Postal Service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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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Post Holdings Co., Ltd., Japan

Post Service Co., Ltd., Japan Post

Network Co., Ltd., Japan Post Bank

Co., Ltd. and Japan Post Insurance Co.,

Ltd.로분할.

5.총매출(Revenue)및종업원수(Employee)

•총매출:202,196.1백만달러

•종업원:229,134명

6.특이사항및최근동향

•일본 우체국 민영화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07년 일본우정공사를 해산하고 금융, 보

험, 우편배달및우편서비스등 4개분야로

분할하여지주회사형태로전환함.

•민영화를 추진하던 중 2009년 일본 민주당

정권이집권하면서민영화를중지하고,주식

상장계획도철회하였음.

7. 홈페이지주소:http://www.japanpost.jp

2. 시노펙그룹(Sinopec Group): 7위

1. 국가 및 소재지: 중국, 북경(Chaoyang

District Beijing)

2.산업분야: 에너지 및 화학산업 (energy and

chemical operations)

3.국가(정부)지분: 75.84%

•정부 소유 기업인 중국석유화학공사(China

Petrochemical Corporation)를 통해 간접

적으로지분보유

4.기업연혁(상장시기포함)

•CEO:Mr. SuShulin

•1998. 07: 설립 -기존의중국석유화학회사

(China Petrochemical Corporation)로부

터설립

•2000. 10: H 주식 상장 (홍콩, 뉴욕, 런던,

상하이)

•2001. 08: A 주식 상장 (홍콩, 뉴욕, 런던,

상하이)

5.총매출(Revenue)및종업원수(Employee)

•총매출: 187,517.7백만달러

•종업원수:633,383명

6.특이사항및최근동향

•최근개선된지배구조수립,그리고,청정그

린사업이미지확보를위한노력이이어지고

있음.

7.홈페이지주소:

http://www.sinopecgroup.com

3. 국가전망공사(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 SGCC): 8위

1. 국가및소재지:중국,북경(Beijing)

2.산업분야: 전력망 구축·관리, 전력 공급

(power grids and power supply)

3.국가(정부)지분: 100%

4.기업연혁(상장시기포함)

•CEO: Liu Zhenya

•2002. 12. 29: 정부의회(State Council)의

시범공기업으로설립



•2005: 중국내변방지역까지전력을공급할

수있도록전력망구축

5.총매출(Revenue)및종업원수(Employee)

•총매출: 184,495.8백만달러

•종업원수: 1,533,800명

6.특이사항및최근동향

•최근 Smart Grids라는 신기술을 도입,

2020년까지완공계획중.이기술을통해저

비용으로전력공급을향상시킬수있을것으

로기대하고있음.

7. 홈페이지주소:www.sgcc.com.cn

4. 중국석유공사(China Nar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PC): 10위

1. 국가및소재지:중국,북경(Beijing)

2.산업분야: 에너지(석유 및 가스) 생산(energy

company)

3.국가(정부)지분: 100%

4.기업연혁(상장시기포함)

•CEO: Jiang Jiemin

•1988. 09. 17: 석유산업부(Ministry of

Petroleum Industry) 산하석유및가스생

산기업으로설립

•1998. 07. 27: 그룹으로 재편성되면서 생산뿐

아니라판매,건설기술로까지영역을확장.

•1999. 11. 05: 기업법에 의거 PetroChina

설립, 이는주식상장을목적으로설립된기

업임.

•2000. 04. 06: PetroChina American

Depositary주식 (ADS)과H주식뉴욕에상

장

•2000. 04. 07: 홍콩에 PetroChina의 주식

상장

•2007. 11. 05: 상해에 PetroChina의 주식

상장

•2007. 12. 31: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이 PetroChina의 지분

86.29%보유

5.총매출(Revenue)및종업원수(Employee)

•총매출: 165,496.5백만달러

•종업원수: 1,649,992명

6.특이사항및최근동향

•지배구조개선을통해내부통제를강화하고,

종업원감독및금융회계감사를강화하였음.

•최근대만과협력사업추진중

7.홈페이지주소:www.cnpc.com.cn

5. 에니(Ente Nazionale Idrocarburi,

ENI): 24위

1. 국가및소재지:이탈리아,로마(Rome)

2.산업분야: 종합 에너지 사업(Integrated

energy company)

•석유및천연가스의연구, 생산, 운송, 전송,

마케팅등

3.국가(정부)지분

•9.56% (재무부,Treas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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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경제·재정부, Ministry of

EconomyandFinance)

4.기업연혁(상장시기포함)

•CEO:Paolo Scaroni

•1926년, 이탈리아 석유기업인 AGIP(Azienda

Generale ItalianaPetroli)설립

•1953년 , AGIP의 사업을 계승하여

ENI(EnteNazionale Idrocarburi)설립

•1995년, 전체 주식의 15%를 이탈리아 주식

거래소에상장

•1997년,추가로16.2%주식을상장

•1998년,추가로18.2%주식을상장

•2001년,마지막으로5%주식을상장

5.총매출(Revenue)및종업원수(Employee)

•총매출: 117,235.4백만달러

•종업원수:78,417명

6.특이사항및최근동향

•5차례에걸친주식상장을통해비교적성공

적으로민영화를이루었음.

•해외에너지기업과활발하게교류하면서활

동영역을확장해가고있음.

7. 홈페이지주소:www.eni.it

6.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 38위

1. 국가및소재지:미국,디트로이트(Detroit)

2.산업분야:제조업,자동차산업(Automatics)

3.국가(정부)지분: 61%

•61%:미국연방정부

•17.5%:전미자동차노조

•11.7%:캐나다정부

•9.8%:구GM의채권자

4.기업연혁(상장시기포함)

•Chief Executive Officer - Daniel F.

Akerson

•1908년 9월 16일, 미시간에서 William C.

Durant가설립

•Oldsmobile인수

•1909년, Reliance Motor Truck Company

와RapidMotorVehicle Company인수

•1916년, General Motors Company를

GeneralMotors Corporation로재조직

•1996년 대우자동차 인수 후, GM 한국법인

설립

•현재 157개국에 걸쳐, 205,000명을 고용하

고있음.

5.총매출(Revenue)및종업원수(Employee)

•총매출: 104,589.0백만달러

•종업원수:217,000명

6.특이사항및최근동향

•2009년, 미정부는GM이파산위기에처하

자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하에 576억달러를제공하

고주식을매입

•GM의최대주주는미재무부이며, 캐나다개

발투자공사,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 등이

지분을보유하고있음.

•미정부는 투자함.



•2009년 7월 10일, 새로운 법인‘NGMCO

Inc.’이 구GM의 운영권과 상표권을 구매하

였으며, General Motors Company로명칭

을 변경함. 구조조정(reorganization)의 일

환으로 미 노동자를 20,000명 수준으로 조

정할계획임.

•2010년 11월, GM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106억달러를 확보하여 정부보유지분을 61%

에서35%까지낮출계획임.

7. 홈페이지주소:www.gm.com

7.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41위

1. 국가및소재지:미국,뉴욕(NewYork)

2.산업분야:금융산업(보험및금융서비스)

3.국가(정부) 지분: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79.9%

4.기업연혁(상장시기포함)

•1919년, Cornelius Vander Starr이 중국

상해에보험회사설립

•1949년에뉴욕시에설립됨

•1968년, Starr가 Greenberg를후계자로지

명, 1969년주식시장에상장됨

•2005년, AIG는 사기사건에휘말려,증권거

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미 법무부(U.S. Justice

Department), 뉴욕 법무장관실(New York

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의 기소

로 조사를 받음. 뉴욕 법무장관실은 AIG에

벌금16억달러를부과함.

•2008년 6월 15일, 연이은 주가하락과 재무

손실 공개이후 최고경영자가 Sullivan에서

Robert B. Willumstad로 바뀜. 또다시 미

정부에 의해 2008년 9월 17일에 Edward

M. Liddy로교체됨.

5.총매출(Revenue)및종업원수(Employee)

•총매출: 103,189.0백만달러

•종업원수:96,000명

6.특이사항및최근동향

•2008년 9월 16일, AIG는 신용평가등급 하

락으로 추가담보(additional collateral)가

요구되면서,유동성위기를맞음.

•미연방준비은행은 담보부여신기관(secured

credit facility)의설립하여AIG의구조조정

을 위해 850억달러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79.9%의 지분을 획득함. 이는 미국 역사상

정부의민간기업에대한가장큰구제금융이

었음.

•2008년 11월 10일, 미 재무부는경제위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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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GM 신 GM

전미판매대리점 5,900 5,000

소유권 일반주주
미재무부, 캐나다개발투자공사,
온타리오주정부, 전미자동차노
조등

전미공장 47 34

부채 947억 달러 170억 달러

미국내종업원 91,000 68,500

<표 2> 구 GM과신 GM의비교
(단위: 백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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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하에서 AIG의

신주를400억달러에매입함.

•2009년 9월 6일, Pacific Century Group

는 AIG의 자산관리사업에 일부에 대해서 5

억달러를지급하기로합의함.향후사업성과

에 연계된 기타보상과 이자로 추가적인 2억

달러를지급할것임.

•2009년 AIG는 콜롬비아의 사업운영권을

Ecuador’sBanco del Pichincha에양도함.

•2010년 3월 1일, 푸르덴셜 보험회사는 아시

아의 AIG운영권을 매입하기 위해 협상함.

푸르덴셜은 pan-Asian life insurance

company, American International

Assurance (AIA)등을355억달러에인수할

예정이었으나, 최초 제시한 금액보다 50억

달러를 낮추어 제시하면서 AIG가 수락하지

않음.

•2010년 3월 8일, AIG는 2010년 11월 1일까

지 155억달러에 해당하는 현금(68억달러)과

주식으로 American Life Insurance Co.

unit(Alico)을 MetLife Inc에 팔기로함. 이

로써MetLife의2대주주가됨.

•2010년 3월 29일, AIG는 자산관리사업의

일부를 매각하여 5억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확보함.

•AIG는 2008년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 지급

으로인해물의를일으키면서, 미의회는성

과급회수를위한법안을가결함.

7. 홈페이지주소:www.aig.com

8. 프랑스 전력공사(Electricite de France,

EDF): 52위

1. 국가및소재지:프랑스,파리(Paris)

2.산업분야: 에너지산업, 전력산업(전력발전, 송

전,배전,판매)

3.국가(정부)지분: 84.9%

4.기업연혁(상장시기포함)

•1946년 정부의 국유화조치로 인해 EDF가

설립됨(Marcel Paul이설립)

•회장(Chairman)&CEO:Henri Proglio

•2004년 7월부터 전력시장을 해외에 개방함

에따라유한회사로전환

•2005년 11월 21일 기업공개를 통해 주식시

장상장

5.총매출(Revenue)및종업원수(Employee)

•총매출:92,203.7백만달러

•종업원수: 164,250명

6.특이사항및최근동향

•2008년 9월 24일, EDF는 8개의 핵발전소에

서 영국 전력의 20%를 생산하는 British

Energy Group PLC의 지분을 자회사인

LakeAcquisitions로하여금인수하도록함.

7.홈페이지주소:

http://ameriquedunord.edf.com/



9. 페트로브라(Petrobras): 54위

1. 국가및소재지:브라질,리오데자네이로(Rio

de Janeiro)

2.산업분야:에너지산업(석유산업)

-탐사 및 생산, 정체(refining), 석유 및 천연

가스 거래 및 수송, 석유화학 및 파생물, 전

력,바이오연료및재생에너지공급

3.국가(정부)지분: 40%

4.기업연혁(상장시기포함)

•CEO: StephenHester

•1953년10월3일,페트로브라설립

•1954년 5월 10일 설립완료, 국내소비의

1.7%에해당하는2,663배럴생산

•1961년,주요석유생산의자급자족목표달성

및첫정제소건립

•1967년,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으로 주와 민

간영역을 조정하기 위해 자회사인 페트로브

라Química S.A. (Petroquisa) 자회사를합

병함.

•1968년,기술적수요를위해‘Cenpes (R&D

Center)’를창설

•1971년 , 자 회 사 인 ‘ Petrobras

Distribuidora subsidiary’를 설립하였으

며,시장의21%를차지. 1975년이후석유판

매(distribution)의선도기업이됨.

•1976년, 석유기반차량을바이오연료로대체

하기 위한‘Pró-Álcool(Pro-Ethanol)’프

로그램을시작함.

•1997년, 11월 9일에이루어진헌법개정No.

9에의해석유에대한독점종료

•2000년, 페트로브라는 에너지 다변화와 에

너지매트릭스를강화하기위해가스를전기

로전환하는열전기발전소(Fafen)구매

•에탄올과 바이오연료 생산과 관리를 담당할

자회사인‘Petrobras Biocombustível’설

립

5.총매출(Revenue)및종업원수(Employee)

•총매출:91,869.0백만달러

•종업원수:76,919명

6.특이사항및최근동향

•2010년 6월, 페트로브라가심해유전개발에

박차를가하기위해 250억달러규모의기업

공개(IPO)를구상하고있음.

•페트로브라는 수심 2만피트(약 6,000m) 아

래에 있는 이른바 암염하층 유전(Pre salt

oil field) 개발을활성화하기위해기업공개

를계획

•페트로브라의 심해유전은 현재까지 발굴된

유전가운데세계최대매장량으로꼽힘

•페트로브라는 기업공개를 계기로 향후 5년

간 심해유전 개발에 2,000억~2,200억달러

를투자한다는계획임.

•브라질상원도이에따라심해유전의개발권

을승인하는법안을처리함.

7.홈페이지주소:

http://www.petrobras.com.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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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oral Bank of

Scotland: 55위

1. 국가및소재지:영국,에딘버러(Edinburgh)

2.산업분야: 금융산업(예금 및 대출, 주택담보

등)

3.국가(정부)지분: 2010년6월현재, 68%

4.기업연혁(상장시기포함)

•에딘버러(Edinburgh)에서 1727년 설립, 초

기직원8명

•1783년,글래스고(Glasgow)에첫지점개점

•1874년,런던사무소개점

•1910년, 158개지점및900명의직원고용

•1924년, 런던의 Drummonds Bank 인수

및 잉글랜드 북서부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진williamsDeacon’sBank인수

•1960년,뉴욕사무소개점

•1969년, National Commercial Bank of

Scotland와합병

•1985년, Williams & Glyn’s Bank와합병,

1988년에AmericanBank인수

•2000년, National Westminster Bank와

의합병으로NatWest의 200여개의은행을

인수

•2005년, Bank of China와 전략적 파트너

십 형성 후, 네덜란드은행 ABN AMRO를

인수하기위해컨소시엄을구성

5.총매출(Revenue)및종업원수(Employee)

•총매출:91,766.9백만달러

•종업원수: 160,000명

6.특이사항및최근동향

•2008년 10월 7일,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과 HSBC 등 8개 주요 은행

에최대 500억파운드, 한화 100조원에달하

는공적자금을투입하기로결정

•이로 인해 2008년 10월 13일 금융공기업으

로재분류됨.

•전최고경영자가거액의연금을챙겨물의를

일으킴.

7. 홈페이지주소:http://www.rbs.co.uk/

11. 페데베사(PDVSA Petróleos de
Venezuela, S.A.): 56위

1. 국가 및 소재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Caracas)

2.산업분야:석유·가스(Petroleum&Gas)석유

·가스탐사,개발,생산,정제(refining),유통

3.국가(정부)지분: 100%

4.기업연혁:

2007(12월) 2008(12월) 2009(12월) 2010(12월)

정부 0 58 70 68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79 34 21 21

개인(Retail) 9 4 5 7

기타 12 4 4 4

<표 3> 지분구성변동현황
(단위: %)



•CEO: Rafael Ramírez Carreño 베네수엘

라중앙대학교석사,현(現)베네수엘라에너

지석유부장관

•1976년 1월,베네수엘라석유산업국영화이

후설립됨

•1985년, 페데베사는 베네수엘라 서부의 석

탄자원을개발하게됨

•1986년~1990년, 페데베사는 Southland

Corporation의CITGO석유회사를매입

•2005년,중국에서첫번째영업소시작

•2006년 7월,신용평가기관인무디스는페데

베사의 영업 및 금융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

지않음을이유로페데베사를신용등급목록

에서제거할것이라고발표함.

•2007년, 재국영화(renationalization) 계획

의일부로페데베사는카라카스의최대전력

회사인 Electricidad de Caracas의 지분

93.62%을매입

5.총매출(Revenue)및종업원수(Employee)

•총매출:91,182.0백만달러

•종업원수:83,457명

6.특이사항및최근동향

•페데베사의매출이정부재정의75%를충당

함.

•미국과독일, 스웨덴, 바하마버진제도등에

정제부문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아르헨

티나와 볼리비아, 브라질 등지에 지사를 두

고있음.

•2004년~2010년,페데베사는 사회개발기금

으로614억달러를기부함.

•2006년 6월, 페데베사는 카리브해 횡단의

가스배관(225km, 3.35억달러투자금)을건

설하기 시작함. 이 가스 배관으로 컬럼비아

와파나마까지가스를유통할예정임.

•2030년까지베네수엘라에너지정책의가이

드라인은“oil sowing plan”이라는 에너지

계획안에작성될예정이며, 이계획은두단

계로분리돼있고6가지개발프로젝트를포

함하고있음.첫단계는2005년부터2012년

까지 실행되며 두 번째 단계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임.

•페데베사의 주요 프로젝트는 오리노코강 벨

트 유전을 개발하는 것임. 오리노코 벨트는

약42,000평방킬로미터의지역에걸쳐있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유전(油田)으로 아직

개발되지않음.

•베네수엘라정부는세금에있어서다른베네

수엘라기업과마찬가지로대우함.페데베사

는로열티를지불하고소득세는수출총액과

총매출에따라계산됨.

7. 홈페이지주소:www.pdvsa.com

12. 도이치텔레콤 (Deutsche Telekom):

59위

1. 국가및소재지:독일,본 (Bonn)

2.산업분야:통신서비스공급업체

(Telecommunication Services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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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신망관리및운영,이동통신사업,위성

통신, 케이블 TV전송, 화상회의, 오디오비디

오데이터전송,멀티미디어온라인서비스

3.국가(정부)지분: 14.8%

•독일연방공화국: 14.8%

•독일 연방상업은행(KfW Bankengruppe):

16.9%

•민간투자자(Private Investors): 14.0%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s):

54.3%

4.기업연혁(상장시기포함)

•CEO:René Obermann (48세)

•1949년,독일우체국(Deutsche Bundespost)

이 독일 연방 공화국의 우편, 전신, 전화 사

업의경영권을인수

•1989년, 국회의 새로운 법률에 따라 도이치

분데스포스트(Deutsche Bundespost)가 도

이치분데스포스트텔레콤(Deutsche

Bundespost Telekom)이름으로설립됨.

•1990년,동독,서독의통신기업이합병됨.

•1995년, 도이치분데스포스트텔레콤(Deutsche

Bundespost Telekom)이주식시장에상장

되고,도이치텔레콤AG(Deutsche Telekom

AG)라는이름으로변경됨

•1996년, 도이치텔레콤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첫상장됨

•1998년, 독일 유선전화 사업이 자유화됨(경

쟁도입)

•2001년, 도이치텔레콤은미국의통신서비스

제공자 VoiceStream와 Powertel을 매입

함.

•2010년, 도이치텔레콤은 50개국 이상 지사

를두고있고세계에서세번째로큰통신회

사이며,유럽에서는제1통신회사임.

5.총매출(Revenue)및종업원수(Employee)

•총매출:89,793.6백만달러

•종업원수:259,920명

6.특이사항및최근동향

•도이치텔레콤매출의절반은해외에서나옴.

•2007년부터 도이치텔레콤은 프리드리스하

펜(Friedrichshafen)시와 제휴하여 T-city

라는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통신기

술이사용되는IT도시를개발중임.

•2009년 11월에 도이치텔레콤과 프랑스텔레

콤(France Telecom)이 영국에서 영업하는

두 회사의 이동통신 자회사를 결합시키기로

협정함.이로써각사는합작투자회사의지

분을50대50으로소유하게됨.합작회사가

시장의37%를지배하여영국에서제일의이

동통신회사가됨.

7. 홈페이지주소:www.telekom.com

13. 에넬(ENEL Ente Nazionale per

I’Energia Elettrica): 60위

1. 국가및소재지:이탈리아,로마 (Roma)

2.산업분야: 전력·가스공급업체 (Electricity &

GasProvider)전력·가스생산,유통,공급



3.국가(정부)지분: 13.9%

•이탈리아경제재정부: 13.9%

•Cassa Depositi e Prestiti (이탈리아 공기

업): 17.4%

•개인투자자(Retail Investors): 31.4%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s):

37.3%

4.기업연혁(상장시기포함)

•CEO: Fulvio Conti (64세, 로마 La

Sapienza대학교경제학학사)

•1962년:에넬설립

•1992년: 에넬은 합자회사(joint-stock

company)가됨.

•1999년: 이탈리아 전력 산업이 자유화됨에

따라 에넬은 생산시설을 축소시키고 회사의

일부를매각함.

•1999년:에넬의부분민영화단행

•1999년:밀라노와뉴욕증권거래소상장

•2008년: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하여에넬은‘Enel Greenpower’라는자

회사설립. Enel Greenpower는수력전기,

풍력, 지열에너지, 광전지에너지와바이오

매스 발전소를 운영하며 유럽과 남북아메리

카에서4,500메가와트를생산

•현재에넬은22개국에지사를두고있음

5.총매출(Revenue)및종업원수(Employee)

•총매출(Revenue): 893억2,900만달러

•순매출(NetRevenue): 74억9,900만달러

•종업원수:81,208명(2009년기준)

6.특이사항및최근동향

•에넬은 남미와 스페인의 제1의 민간 전력회

사Endesa의92.06%지분을소유하고있음

•2009년 6월 1일, 에넬은재무안전성을개선

하기 위해 약 80억유로로 유상증자를 하였

음

•2007년 7월에 에넬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수소(水素)로 전기를 생산하는 hydrogen-

driven발전소를설립하였음

•에넬은다른 11개기업과협력하여유럽에서

가장 집중적인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중

임. 이 프로젝트는 스페인의 Malaga시에서

3,100만유로의예산으로 4년간지속될예정

임.

•2010년 10월에 에넬은 자회사인 Enel

Greenpower의 32.5% 지분을 주식공개로

매각하였음. 이 주식 공개로 약 31억유로를

획득함.

7. 홈페이지주소:www.enel.com

14. 페멕스(Pemex Petróleos Mexicanos):
64위

1. 국가 및 소재지: 멕시코, 멕시코시티(Mexico

City)

2.산업분야: 석유(Petroleum) 광산, 석유 탐사,

정유(refining),석유화학제품생산

3.국가(정부)지분: 100%

4.기업연혁(상장시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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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woman: Georgina Kessel Martí

nez. 콜롬비아대학교경제학박사, 현재멕

시코에너지부장관

•1938년, Cárdenas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

의 모든 자원을 국영화하고 페멕스를 설립

함. 국영화에대한보복으로많은외국정부

가멕시코석유에대한금수조치를시행함.

•1990년, 페멕스의 국제마케팅부(Petróleos

Mexicanos Internacional Comercio

Internacional)가 본사에서 분리되었음. 이

부서는원유,정유,석유화학제품의마케팅

을담당

•1992년, 페멕스는 4개의 영업 부서(탐사과,

정제과,가스과,화학과)로분리됨

5.총매출(Revenue)및종업원수(Employee)

•총매출:80,721.8백만달러

•종업원수: 141,466명

6.특이사항및최근동향

•페멕스는멕시코정부수입의 3분의 1, 연간

수출액의7%를차지함.

•페멕스는 총매출의 60%를 로열티와 세금으

로 지불함. 이 총액은 연방정부예산의 40%

를지불하는것임.

•상장된 주식의 가치는 1,020억달러에 이르

며, 이는회사전체가치의약 4분의 1에해

당함.

•2009년, 멕시코대통령(Felipe Calderón)은

1942년 이래 페멕스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멕시코 석유산업의 변화를 추구

함.

•2009년 6월, 페멕스는 석유 매장지에 대한

투자금에 대해 정부에 추가적인 150억 달러

지원을요청함.

•2010년 의회에 제출된 재무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페멕스의순부채는내년에 7% 상승

하여536억달러에달할것이며이는 1998년

이래로가장높은수준임.

•연간석유생산은2004년이후5년간감소하

였으나 2010년에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

있음.

7. 홈페이지주소:www.pemex.com

15. 베페세(BPCE Groupe de les Banques

Populaires et de les Caisses

d’Epargne): 71위

1. 국가및소재지:프랑스,파리(Paris)

2.산업분야: 은행(Banking) 금융, 부동산 서비

스,상업은행(Commercial Banking) 보험, 기

업·투자은행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ing)

3.국가(정부) 지분: 프랑스 정부가 우선주(優先

株)를 소유하고 있지만 주주 의결권이 없음

(Preference shares without voting rights

held)

4.기업연혁(상장시기포함)

•CEO: François Pérol (48세, 파리정치대학

(IEP de Paris) 정치학 학사, 파리국립행정



학교(ENA)행정학석사)

•2009년 7월 31일, 국가 저축은행 금고

(CaisseNationale des Caisses d’épargne)

와 국가 서민은행 금고(Banque Fédérale

des Banques Populaires)의합병을통하여

설립

•2010년현재BPCE은프랑스에서두번째로

큰 회사이며, 20개의 대중은행과 17개의 저

축은행으로구성되어있음.

5.총매출(Revenue)및종업원수(Employee)

•총매출(Revenue): 76,463.9백만달러

•종업원수: 127,000명

6.특이사항및최근동향

•BPCE는 프랑스에 8,200개 지사가 있으며,

3,7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12개외국계은행에참여하고있음.

•2010년 6월, 자회사인 Natixis을 통해금융

기업인BNPParibas와산업동맹을맺음.

•2010년 9월, BPCE는 정부로부터 우선주를

6억유로에매입할계획임.이를위해2010년

9월 Société Marseillaise de Crédit(SMC)

을 Crédit du Nord에 8억 7,200만유로에

매각하기로함.

•BPCE는최근중국시장에진입하기위해노

력하고있으며, Bank of Guanzhou의지분

19.9%매입에대한협상을진행중임.

7. 홈페이지주소:www.bpce.fr

16. 중국이동통신

(China Mobile Communication): 77위

1. 국가및소재지:중국북경

2.산업분야:이동통신(mobile service)

3.국가(정부)지분: 74.22%

4.기업연혁(상장시기포함)

•1997년9월3일,홍콩에설립됨

•1997년 10월 22일, 뉴욕증권거래소에, 10월

23일홍콩증권거래소에각각상장됨

•2009년 12월기준으로약5억 2천만명의이

용자를확보하고있으며중국에서약70.6%

의점유율을가지고있음.

5.총매출(Revenue) 및 종업원 수(Employee),

2009년12월기준

•총매출:71,748.6백만달러

•직원수:228,437명

6.특이사항및최근동향

•중국의 지역별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

는32개의자회사를소유하고있음.각자회

사에대해100%소유권을보유함.

7.홈페이지주소:

http://www.chinamobile.com/

17. 중국공상은행(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ICBC): 87위

*중국의 4대 국가소유은행(Bank of China,

Agricultural Bank of Chin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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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Bank)중하나임.

1. 국가및소재지:중국,북경

2.산업분야:금융업,은행업

3.국가(정부)지분 (2008년말기준)

•후이진공사:47.12%,재정부:47.02%

•후이진공사(匯金公司)는중국인민은행산하

의국유은행부실대책기구임.

4.기업연혁(상장시기포함)

•1984년,유한회사로서국가에의해설립됨.

•2006년, 홍콩주식거래소와 상하이주식거래

소에상장됨.

•2009년, 106개의 국외 지사를 포함하여 약

1,800개의은행을운영하고있음.

5.총매출(Revenue) 및 종업원 수(Employee),

2009년12월기준

•총매출:69,295.1백만달러

•종업원수:389,827명

6.홈페이지주소:www.icbc.com.cn

18. 미국 우정공사(U.S. Postal Service,

USPS): 92위

*미국정부의독립행정법인(independent agency)

으로미국의우편서비스를담당하는기업.

1. 국가및소재지:미국,워싱턴

2.산업분야:금융업,은행업

3.국가(정부)지분:

4.기업연혁(상장시기포함)

•미국이 설립되기 전에도 우편서비스가 존재

하기는 했으나 1775년 벤자민 플랭클린에

의해 공식적으로 우편서비스를 위한 기관이

필라델피아에설립

•1792년,우정부서(Post Office Department)

가미국중앙정부에의해창립

•1983년, Postal Reorganization Act.에 따

라지금의미국우정공사(US Postal Service

-USPS)의모습을갖추게됨.

•2010년 USPS는 미국 전역에 약 36,400개

의 우체국을 운영하며 매년 1770억개의 우

편물을배달함.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운송차량을 보

유하며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있음.

5.총매출(Revenue) 및 종업원 수(Employee),

2009년12월기준

•총매출:68,090.0백만달러

•종업원수:667,605명

6.홈페이지주소:www.usps.com

Ⅲ. 500위 내한국공기업소개

1. 포스코(POSCO): 272위

*포스코는 공기업이었으나 2000년에 완전 민영

화되어현재민간기업임.



1. 국가및소재지:한국,서울

2.산업분야:제철업

3.국가(정부)지분:없음(0%)

4.기업연혁

•1968년,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창립

•1970년,포항제철소설비착공시작

•1985년,광양제철소설비착공시작

•1994년,뉴욕증권거래소상장

•1995년,런던증권거래소상장

•2000년,민영화

•2002년,주식회사포스코로사명변경

•2005년,도쿄증권거래소상장

5.총매출(Revenue) 및 종업원 수(Employee),

2009년12월기준

•총매출:288억8,260만달러

•종업원수:29,811명

6.특이사항및최근동향

•1998년 7월 3일정부는정부및산업은행이

보유지분26.7%를 1인당3%한도로내외국

인에게 분산 매각하는 방안을 발표함. 이후

정부 및 산업은행 보유지분이 여러 차례 분

할하여 매각됨. 2000년 10월에 산업은행이

보유하고있던36%를매각하여완전히민영

화됨.

7. 홈페이지주소:www.posco.com

2. 한국전력공사(Korea Electric Power):

306위

1. 국가및소재지:한국,서울

2.산업분야:에너지(전력)

3.국가(정부)지분: 21.12%

4.기업연혁

•1961년,한국전력주식회사발족

•1981년,한국전력공사설립

•1994년,뉴욕증권거래소3억달러첫상장

•2001년,발전부문6개자회사로분리

•2009년,최초해외원전수출(UAE)

5.총매출(Revenue) 및 종업원 수(Employee),

2009년12월기준

•총매출:26,640.4백만달러

•종업원수:20,177명

6.특이사항및최근동향

•2010년UEA의원전수주

7.홈페이지주소:http://www.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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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그리스의공기업민영화계획

▶그리스정부는국가공공재정개혁의일환으

로2010년6월3일공기업에대한민영화계

획을발표함.

•2010년 그리스 정부는 지난해 기록한 국

민총생산의 13.6%에 해당하는 재정적자

를 8.1%까지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

지만 국가 부채 부담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추세

•그리스는지난5월에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국제통화기금(Intermational

Monetary Fund)으로부터 1,100억유로

(약 162조원)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3년

동안긴축정책을진행하게됨.

•국가의 부도를 막기 위해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 구조조정과 긴축재정 조치를 시행

하고공기업에대해공공자본이아닌민간

자본의 투입을 활성화 하고자 자본 변환

프로그램(transformational program)을

계획함. 이러한 기조에서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발표됨.

가. 공기업민영화계획의정책목표

▶그리스 정부는 경제재건 및 경제발전 촉진,

국가재정 강화, 국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의자산과자원의효율적인사용을도모

하고자이공기업민영화계획을마련함.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재를 국가소유로

유지하여그서비스를보장하는한편적절한

서비스에 관해서는 민간부문의 동력을 활용

하여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함.

재정위기와 그리스 및

영국의 공공부문 축소

FOCUS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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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의소유권행사

▶그리스정부의소유권행사는지분량을기준

으로나누어지고이에따라정부의공기업에

대한권한이다름.

•정부가 지분의 51% 이상을 소유한 경우

정부는 대주주(majority)로서 해당 공기

업에대한전반적인경영통제를할수있

음.

•정부가지분의34~50%를소유한경우소

주주(minority)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음

(bindingminority interest).

•정부가 지분의 34% 미만을 소유한 경우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경영은 주주들과의

논의와동의의과정을거쳐이루어짐.

▶정부가소유한지분량에따라정부의공기업

경영에 대한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민영화

추진 시 이 사항을 고려하여 매각하는 지분

의양을결정하게됨.

다. 민영화방법

▶공기업의민영화는각공기업의특성과상황

에맞는방법을통해이루고자함.각공기업

에맞추어민간부문의노하우가적절히적용

될수있도록민영화방법을구성함. 공기업

에따라고려할수있는민영화방법은아래

와같음.

•완전매각(outright sales)

•민간부문과의 사업양허계약 (concession

agreements)체결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

•민간부문과전략적인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성립

•지주회사화(Holding companies)

▶사업양허계약(concession agreements)은

인프라시설, 부동산등과같은공공의재산

을 개발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임. 대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부문의 발전된 기술과

효율적인경영시스템뿐아니라민간의풍부

한 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음.

•기존의사업양허계약으로는Attiki-Odos

고속도로, 아테네국제공항, Rio-Andirio

다리건설이있음.기존의사업양허계약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monitering) 방법을

마련하고자노력하고있음.

•이번에 새롭게 이루어진 사업양허계약은

Egnatia-Odos고속도로,아티카,크레타

섬고속도로,OSE화물운송센터가있음.

▶그리스 정부는 지주회사(holding compa-

nies)를통해국가자산을관리하고자함.정

부는지주회사가여러국가자산으로이루어

진포트폴리오군(basket)을소유하여운영하

고자함.지주회사화의이점은아래와같음.



•지주회사화하여 운영하는 국가자산이 단

독으로운영하는것보다수익성이높게나

타남.

•전략상 중요한 공기업의 통제권을 유지할

수있음.

•비상장기업을 포함하여 지주회사의 포트

폴리오를구성할수있음.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공기업들로 구성

된지주회사의경우효율적인운영의기회

가있음.

•단독 사업으로는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사

업에 대해 통합적인 사업을 구성함으로써

투자를이끌어낼수있음.

라. 민영화대상공기업1)

▶각 부문별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다음과 같

음.

•은행:그리스 농업 은행, 그리스 우체국은

행

•수송:아테네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2곳,

철도공사

•공동시설:수자원공급 및 하수처리 공사

2곳

•에너지:그리스전력공사,그리스가스공사,

그리스석유공사

•통신:그리스통신공사

•도박:그리스복권사업공사카지노(Casinos),

그리스마사회

•부동산:그리스토지공사, 관광개발공사,

철도공사소유부동산

마. 각 공기업별민영화내용

1) 철도

가)그리스철도공사(OSE)

▶100% 정부 소유 기업으로 연간 10억유로의

손실과약100억유로의부채를가지고있음.

▶실행계획

•부채부담을최소화하고수익을회복시키

기위해즉각적인구조조정실시

-비수익성철도구간폐쇄

-경영시스템간소화및직원감축

-그룹내자회사간의인수및경영유지

에 관한 사업양허 기준을 시장기준

(market rate)에 맞추어 설계하도록

지침마련

•사업양허계약과 특별목적사업체(Special

Purpose Vehicle)를 통해 OSE의 철도

역사와상업적부동산개발 추진

•사업양허계약을 통해 테살로니키

(Thessaloniki)와 트리아시오(Thriasio)

에위치하는2개의대형화물운송센터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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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공기업에대한간략한소개는<부록1>에정리됨



2) OSE의철도노선을이용하여열차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로서2009년OSE로부터독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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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TRAINOSE2)

▶2009년철도공사그룹에서독립분리되었던

TRAINOSE를전략적인투자자에게매각

2) 항만

▶피레아스 항만공사(OLP), 테살로니키 항만

공사(OLTH)및지방항구

•정부가두항만공사의지분74%를소유하

고 있으며, 지방 항구(10개 이상) 지분의

100%를소유

•실행계획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항구 포트폴리

오에대한최적의개편방안연구

-지주회사를통한경영고려

-전략상 중요한 투자자와 협력하여 항

구서비스를개발하고투자

3) 공항: 아테네국제공항공사(AIA) 및 지역공항

▶아테네국제공항

•실행계획

-기존의사업양허계약확대

-공항에 대해 국가가 보유하는 지분을

지주회사에 가능한 만큼 귀속시키고

아테네증권거래소에상장함

▶지역공항

•지역 공항에 대하여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

•실행계획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 공항 포트

폴리오에대한최적의개편방안연구

-전략상 중요한 투자자에게 공항의 경

영과사업양허계약승인

-국가의지분을지주회사에귀속

-지주회사나 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을

아테네증권거래소에상장

4) 수자원: 아테네 수자원 및 하수처리 공사

(EYDAP), 데살로니키 수자원 및

하수처리공사(EYATH)

▶아테네수자원및하수처리공사

•국가가지분61%를소유하고있음

•실행계획

-이미 진행되고 있는 네트워크 시설의

분리독립을계속적으로추진

-지분의51%만을정부가소유하기위해

10%의지분을추가적으로매각

▶데살로니키수자원및하수처리공사

•국가가지분의74%소유

•실행계획

-네트워크시설분리추진



-23%의국가지분매각

▶그리스수자원공사(HellenicWaters S.A.)

•그리스 수자원공사(Hellenic Waters

S.A.)라는지주회사를설립하여두지역의

수자원 및 하수처리 공사뿐 아니라 다른

지방 수도시설관리회사를 포함시켜 운영

하는것을검토하고있음.

5) 에너지: 그리스 가스공사(DEPA), 그리스 석

유공사(ELPE), 그리스 전력공사

(PPP)

▶그리스가스공사그룹

•국가가 가스공사의 지분 65%를 소유하고

전력공사가 나머지 지분 중 30%에 대해

구입옵션을가지고있음

•실행계획

-그리스가스공사그룹에서가스배송시

스템 공사(DESFA-Hellenic Gas

Transmission System Operator)의

분리고려

-하지만국가는가스공사와배송시스템

공사(DESFA)에대한경영권과통제권

을유지할의지를가지고있음.

▶석유공사

•국가가 그룹에서 전략상 중요한 지분량을

보유하려함.

▶전력공사

•국가가지분의51%소유

•실행계획

-국가가 그리스 전력송전공사

(DESMHE)의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는지분유지

-전력의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의 구조

개혁촉진

-유럽연합의 에너지정책(3rd Energy

Package)3)적용

6) 우편, 통신, 방송: 그리스 우정공사(ELTA),

그리스 통신공사(OTE),

라디오 방송권(Frequency

rights)

▶그리스우정공사(ELTA)

•국가가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그리스우

체국은행(Hellenic Post Bank)이 나머지

지분의10%를소유하고있음.

•실행계획

-정부가 경영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지분의 51%만을 보유하기 위해서

ELTA지분39%를매각

▶그리스통신공사(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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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 Energy and climate package" 는 2008년발표된기후및에너지협약으로 2020년까지 1990년기준으로온실가스배출량
20%감축,신재생에너지비율20%확대및에너지효율개선을촉진하는것을목표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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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의

20%를유지

▶라디오방송권

•가능한사업양허계약을검토추진

7) 사행산업(Gaming)

▶카지노(Casinos)

•카지노의완전한민영화진행예정

▶그리스복권사업공사(OPAP)

•국가가34%의지분소유

•실행계획

-도박사업과 온라인 도박을 규제하기

위한법률체계를확립

-새로운 법률체계에 따른 허가증을 발

급하고OPAP의산업내독점권을확대

-공사의국가소유체계를유지할것임.

8) 국유 부동산

▶토지공사(KED), 관광개발공사(ETA), 올림

픽 관련 부동산회사(Olympic Real Estate)

의합병계획

•기존의 사업권은 보장되며 장기적인 국가

의소유가유지될것임.

•현재 여러 부처(ministries)의 통제 아래

있는부동산에대한소유권을집중화시킴.

•사업양허계약은 민영화법에 의해 이루어

짐.

•새로 창립된 지주화사를 통하여 공기업의

자산포트폴리오운용

•51% 또는 34%로 국가소유지분을유지

하면서나머지지분에대하여상장시킬가

능성을검토함.

▶XENIA(Hotels, Exhibitions and

Conferences-)

•소유하고 있는 호텔을 매각하거나 민간에

사업양허권계약

•51% 또는 34%로 국가소유지분을유지

하면서나머지지분에대하여상장시킬가

능성을검토함.

▶관광부동산(TourismReal Estate)

•실행계획

-사업양허계약을통해서민간업체의운

영으로 질이 높은 관광 부동산 상품이

개발되도록함.

-51%또는34%로 국가소유지분을유

지하면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상장

시킬가능성을검토함.

▶국유 부동산(Large state-owned real

state holding)

•실행계획

-Ellinikon과 Tatoi의 대규모 국유 부



동산을 자본화하고관리하기위해특수

목적법인(Special Purpose Vehicle)

설립

바. 그리스민영화계획에대한평가

▶그리스 경제의 중심이 되는 대부분의 관광업

과 해운업 및 교통 관련 기업들이 이제까지

정부산하의 기관으로 있으면서 방만한 운영

시스템과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었음.

이러한 기업들의 민영화는 중요한 산업의 효

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막

대한매각수입을통해심각한수준에이르고

있는국가부채를줄이는데사용할수있다는

점에서그리스경제에꼭필요한과정임.

▶하지만이러한희망뒤에그리스의민영화과

정에서고려해야할중요한문제들이존재함.

•2010년 6월 2일 그리스 민영화 계획이 발

표된이후많은파업과노동쟁의가지속적

으로 일어나고 있음.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많이남아있는그리스사회에서정부가이

러한노동조합의항의를어떻게처리할것

인지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고여겨짐.민

영화 계획이 수월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의공감대형성또한중요한문제임.

•민영화의 주요한 방법으로 민간 기업과의

사업양허계약을 사용하는 것은 민간자본

을유치함으로써자본시장의신뢰를되찾을수

있는 방법임. 하지만 이러한 사업양허계약은

향후 그리스 경제뿐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의

경제와산업에큰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신

중한판단이선행되어야함.

Ⅱ. 영국의공공기관축소

▶영국에서는 통계청(ONS: Office National

Statistics)이 1995년의 유럽회계기준에 근

거하여 매년 공공부문(Public sector)을 분

류·규정하고있음.공공부문의분류에서가

장 중요한 기준은 기관의 일반적인 정책을

누가 결정·관리하는가이며, 일단 ONS에

의해공공부문으로분류되면그기관은구체

적인특징에따라하위부문으로분류됨. 중

앙정부, 지방정부, 다른 공공기관이 관리감

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모두 공공기

관으로 분류하고 있음(Department of

Finance andPersonnel, 2006).

▶영국의공공기관은 2006년기준으로 883개

에 달함. 199개의 집행 비부처공공기관

((NDPB: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과 448개의자문NDPB, 40개의사

법 NDPB, 149개의 독립감시기관, 21개의

공기업4), 영국은행, 2개의 공영방송5),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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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기관(Public Bodies)」의21개공기업은모두중앙정부의공기업에해당됨.
5) 공영방송에는BBC와S4C가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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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국가의료서비스기관이존재함.

▶영국정부는 2010년 10월 14일, 공공서비스

에대한투명성과책임성을증가시키기위해

공공부문축소계획6)을발표함.

•공공기관들이 그동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업무도중복되는등투입되는예산에

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

른것임.

•장기간 낡은 방법으로 공공기관이 운영되

어왔고, 많은부처들이어렵고힘든결정

에 대한 책임회피수단으로써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이들뒤로숨어왔다고지적함.

•이번 계획은 필수적이면서도 중요한 기능

들은다시부처로환원하는것임.

•공공기관은노동당정부아래에서크게증

가했으며 현재 70만명이 소속되어 연간

650억파운드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집계되고있음.

▶모든공공조직에대해역할과독립적업무수

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크게 폐지, 통합, 유

지 및 지속적 개혁, 유지, 판단유보 등으로

분류함.

•다른 기관과 중복·유사업무를 수행하거

나 기능을 상실한 기관은 폐지 또는 다른

기관과통폐합함.

•정부와의독립성을유지하여야 하는업무

를 수행하고, 특별히 정치적 독립성과 기

술적전문성이요구되는기관의경우는현

재의지위와기능을유지하도록함.

•이번 공공부문 개혁으로 약 150억파운드

의예산이절감될수있을것으로예상됨.

▶축소대상에는 비부처공공기관(NDPB)뿐 아

니라 비각료부처(non-ministerial depart-

ments), 공기업(public corporations) 등도

포함됨.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901개 준정부조직

가운데, 총 481개의 공공기관이 개혁대상

이며,이중 192개기관은폐지하고 118개

기관은 통합(Merge)하여 57개 기관으로

축소할계획임.점진적인개혁대상기관은

171개가존재함.

•이로써개혁이후에는 648개의기관이유

지될것이라고함.

▶개혁대상 중 대부분은 비부처공공기관이지

만 공기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공기업에 대

한구체적인사항은<표2>와같음.

6) 전체리스트및부처별기관수는부록으로첨부

개혁
유형

폐지
(NDPB에
서제외)

통합
유지및
지속적
개혁

유지 판단
유보 전체

기관
수

192
118

(57로 축소)
171 380 40 901

<표 1> 영국의공공부문축소계획
(단위: 개)



99

FOCUS 03

BI
S:

D
ep
ar
tm

en
tf
or

Bu
si
ne
ss
,E

nt
er
pr
is
e
an
d
Re
gu
la
to
ry

Re
fo
rm

CO
:C

ab
in
et
O
ff
ic
e

CL
G
:D

ep
ar
tm

en
tf
or

Co
m
m
un

iti
es

an
d
Lo
ca
lG

ov
er
nm

en
t

D
ef
ra
:D

ep
ar
tm

en
tf
or

th
e
En

vi
ro
nm

en
t,
Fo
od

an
d
Ru

ra
lA

ff
ai
rs

D
fT
:D

ep
ar
tm

en
tf
or

Tr
an
sp
or
t

D
EC

C:
D
ep
ar
tm

en
tf
or

Cu
ltu

re
,M

ed
ia
&
Sp
or
t

D
fE
:D

ep
ar
tm

en
tf
or

D
fI
D
:D

ep
ar
tm

en
tf
or

In
te
rn
at
io
na
lD

ev
el
op
m
en
t

자
료
:영

국
내
각
부
(C
ab
in
et
O
ff
ic
e)
홈
페
이
지

D
H
:D

ep
ar
tm

en
tf
or

H
ea
lth

D
W
P:

D
ep
ar
tm

en
tf
or

W
or
k
an
d
Pe
ns
io
n

FC
O
:F

or
ei
gn

&
Co
m
m
on
w
ea
lth

O
ff
ic
e

G
EO

:G
ov
er
nm

en
tE

qu
al
iti
es

O
ff
ic
e

H
M
Tr
ea
su
ry
:H

er
M
aj
es
ty
’s
Tr
ea
su
ry

H
O
:H

om
e
O
ff
ic
e

M
oD

:M
in
is
tr
y
of

D
ef
en
ce

M
oJ
:M

in
is
tr
y
of

Ju
st
ic
e

<표
2>
영
국
의
개
혁
대
상
공
기
업

(단
위
:백

만
달
러
,%

,명
)



100 KIPF 공공기관동향

제2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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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그리스그룹공기업소개 7)

1. 그리스농업은행그룹:

ATE bank Group

ATE 은행은 금융회사그룹으로 보험

(insurance), 임대(leasing), 신용카드(cards),

중개(brokers) 등을포함한다양한금융서비스

를 제공함. ATE 은행은 루마니아의

Mindbank 와세르비아의 AIK 은행을인수하

여 소유하고 있음. 1991년에 주식회사가 되었

고 2000년 아테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음.

ATE은행은그리스에서두번째로큰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국과 주변 국가에 걸쳐

470개의지사를소유하고있음. 2. 그리스전력공사:

Public Power Corporation PPC S.A.

1950년,그리스에는전력발전과관련된기

업이 약 400개 존재하였음. 이러한 분산형의

발전시스템은발전연료또한산발적인수입시

스템을 형성하도록 하여 전력 가격의 상승을

유발함. 심지어 전력 가격이 기타 유럽국가에

비해 3~5배 비싸게 나타남. 이러한 이유로

1950년 8월, 전력발전 시스템을 집중화 시켜

공공의이익을위해그리스전력공사가설립되

었음. 그리스전력공사는 6개회사를직접적으

로 소유하고 있으며, PPC RENEWABLES

S.A.을 통해 약 23개 그리스 기업을 간접적으
7) 모든정보는각공기업그룹홈페이지를통해정리됨.

[그림 1] 공기업자산의GDP대비비중

ATE
Insurance
(100%)

ATE
Brokers
(100%)

ATE
Leasing
(100%)

ATE
Cards
(100%)

ATE
Technical
Services
(100%)

ATE
Rent
(100%)

ATE
Business
Bank
(100%)

ATEbank

MINDBank
(Romnia)

AIK Babka
(Serbia)

자회사명 활동 홈페이지

ATE Insurance 보험 서비스제공 www.ateinsurance.gr

ATE Leasing
부동산에대한
임대서비스제공

www.ateleasing.gr

ATE Cards
신용카드서비스
제공

www.atekarta.gr

ATE Brokers
금융시장에서
중개서비스제공

www.ate.gr

ATE Technical
Services

경제 및기술정보
교육서비스제공

http://www.atebank.gr/
English/Association/
subsidiaries/ATExcelixi/

ATE Rent 보험 서비스제공 www.aterent.gr

First Business
Bank

중소기업과신생
사업에대한금융
지원서비스제공

www.primagro.gr

<표 1> ATE 은행의자회사
(ATEbank’s subsidiary companies)

(단위: 백만유로)



로 지배하고 있음. 그리스 전력공사는 그리스

의대기업중하나이며그리스전력시장을선

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리스 전역의 가정

과산업시설등에전력생산및공급을담당하

고있음.2001년 1월주식회사가되었음.

3. 그리스가스공사

(DEPA Public Gas Corporation S.A.)

그리스가스공사는그리스의천연가스의공급

을위해운영되는6개의회사를경영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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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리스전력공사조직도

PPC
RENEWABLES S.A.

(100%)

PPC
RHODES S.A.

(100%)

PPC
TELECOMMUNICATIONS

S.A.
(100%)

LARCO S.A.
(28.56%)

HTSO S.A.
(49%)

SENCAP S.A.
(50%)

Public Power
Corporation S.A.

자회사명 활동 모회사
지분 홈페이지

PPC
RENEWABLES
S.A.

풍력, 태양열, 수력
및지열발전등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회사로
2006년 설립됨

100% www.ppcr.gr

PPC RHODES
S.A.

Rhode섬에 건설
되는전력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을
맡은회사

100%

http://www.dei
.gr/Default.asp
x?id=1143&nt=
18&lang=2

PPC
TELECOMMU-
NICATIONS
S.A.

유·무선전화와인
터넷및멀티미디어
서비스를제공하는
회사로 PPC가
2000년 통신산업
에진출하기위해
설립한회사임

100%

http://www.dei
.gr/Default.asp
x?id=893&nt=1
8&lang=2

<표 2> 그리스전력공사의자회사
(PPC’s subsidiary companies)

(단위: 백만유로)

자회사명 활동 모회사
지분 홈페이지

LARCO S.A.

1963년부터광업에
종사하고있는회사
로현재는전세계
에서가장큰페로
니켈광물생산자임

28.56
%

www.larco.gr

HTSO S.A.

에너지시장의자유
화이후만들어진
회사로송전을담당
하고있음

49% www.desmie.gr

SENCAP S.A.
(South Eastern
Energy Capital)

미국의
ContourGlobal과
PPC의 합작벤처
회사로동남유럽의
에너지시장의개발
을목적으로함.
동남유럽지역의
전력발전송·배전
담당함

50% www.ifc.org

[그림 3] 그리스가스공사의조직도

DESFA S.A.
(100%)

EDA S.A.
(100%)

IGI Poseidon S.A.
(50%)

Attiki EPA
(51%)

Thessaloniki EPA
(51%)

Thessalia EPA
(51%)

DEPA Public Gas
Corporation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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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스철도공사:

OSE Hellenic Railways Organization

그리스 철도공사는 그리스의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회사임. OSE S.A.는 모회사로서철도

공사그룹에서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음. 철

도운수서비스를제공하는 TRAINOSE S.A.는

2009년 모회사에서 독립하여 민영화 추진중에

있음.

자회사명 활동 모회사
지분 홈페이지

DESFA S.A.

DESFA는 천연
가스의운반과공
급을맡고있는회
사로터키및불가
리아와의국경인
근까지의가스운
송을맡고있음

100% www.ppcr.gr

EDA S.A.
가스 배분
(distribution)을
맡고있는회사

100% www.eda.gr

IGI Poseidon
S.A.

이탈리아특히
Ontranto와
Apulia 해안에연
결되는가스공급
파이프를설계하
고건설하는회사

50%
www.
igi-poseidon.
com

Attiki EPA
Attiki 지역의 가스
유통업체

51%
www.
aerioattikis.gr

Thessaloniki
EPA

데살로니카지역의
가스유통업체. 이
탈리아 Eni회사와
전략적제휴로운
영되고있음

51%
www.epathess
aloniki.gr

Thessalia EPA

데살리지역의가스
유통업체로이탈리
아 Eni와 전략적인
제휴관계를맺고
있음

51%
www.epathess
alia.gr

<표 3> 그리스가스공사의자회사
(단위: 백만유로)

[그림 4] 그리스철도공사조직도

EDISY S.A.
(100%)

GAIAOSE S.A.
(100%)

ERGOSE S.A.
(100%)

Thessalia EPA
(51%)

OSE Hellenic Railways
Organization S.A.

자회사명 활동 모회사
지분 홈페이지

EDISY S.A.
(National
Administrator of
Railway
Infrastructure)

철도 네트워크의
관리, 유지보수
및교통체계관리
서비스를제공하
는회사

100% www.edisy.gr

GAIAOSE S.A.
모회사인 OSE의
부동산재산을
관리하는회사

100% www.gaisose.gr

ERGOSE S.A.

철도 인프라시설의
발전을위한프로
젝트를시행하는
회사

100% www.ergose.gr

<표 4> 그리스철도공사의자회사
(단위: 백만유로)



5. 그리스석유공사 -

ELPE Hellenic Petroleum S.A.

그리스 석유공사는 석유 정제, 석유 및 기타

석유제품의 국내외 판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

비스제공을하는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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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리스석유공사의조직도

EKO A.B.E.E.
(100%)

GLOBAL S.A.
(99.96%)

EKOTA KO S.A.
(49%)

SAFCO S.A.
(25%)

KALYPSO LTD
(100%)

ELDA PETRO-
LEUM

ALBANIA
SH.P.K.
(99.96%)

ELP.E.T.
BALKANIKI S.A.

(83%)

VARDAX
A.E. (80%)

OKTA AD
SKOPJE
(81.51%)

HELLENIC
PETROLEUM

INTERNATION-
AL A.G. (100%)

HELLENIC PETROLEUM
GEORGIA HOLDINGS LTD

(100%)

EKO
GEORGIA
LTD (99%)

1%

EKO SER-
BIA (100%)

ELPEDISON
TRADING
S.A.
(100%)

PETROLA
S.A. (100%)

ELPEDISON
POWER S.A.

(75%)

THESSAL
ONIKI

POWER (100%)

THISVI
POWER (100%)EKO BUL-

GARIA EAD
(100%)

HPBP EAD
(100%)

HELLENIC PETROLEUM
SERBIA HOLDINGS LTD

(100%)

HELLENIC PETROLEUM
BULGARIA HOLDINGS LTD

(100%)

JUGOPETROL AD KOTOR
(54.35%)

HELLENIC PETROLEUM
CYPRUS LTD (100%)

HP INTERNARIONAL
CONSULTING (100%)

RAMOIL CYPRUS LTD
(100%)

HELLENIC FUEL S.A.
(100%)

HP INTERNARIONAL
CONSULTING (100%)

RAMOIL CYPRUS LTD
(100%)

HELLENIC FUEL S.A.
(100%)

ASPROFOS
S.A.
(100%)

DIAXON
A.B.E.E.
(100%)

ELPEDISON
(5%)

DEPA S.A.
(35%)

ARTENIUS
HELLAS S.A.

(35%)

RENEWABLE
ENERGY
SOURCES
S.A. (100%)

HELLENIC PETROLEUM S.A.



단시간 근로제 시범사업의

도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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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기관명 대상직무(예시)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관리등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지점창구민원접수등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제도및신고안내등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자원유출감시, 탐방안내등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아파트관리보조등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대출상담, 보증채무이행심사등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마사회 방송아나운서, 응급구조등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원 검사차량운전업무등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상담등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사후관리, 사서업무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외래간호사등

계 11개

유연근로제도입기관
(단위: 백만유로)

기획재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등유연근무제를 2010년 4월부터 6개월간시범실시계획을발표하였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거나,

인력활용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는제도다.

육아·가사등으로전일제근무가어려운직원을대상으로단시간근로전환을허용하고, 단축된 근무

시간만큼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기존에 1인이 하던 업무를 2인이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신규 업무수

요로인력증원시에도단시간근로적합직무에대해서는단시간근로자를우선적으로채용한다.

이번 호에서는 단시간 근로제를 시범도입하여 운영중인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한국전력공사의 인사담당

자를 만나 단시간 근로제의 장점과 현황, 개선점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성심성의껏 응답해주시고

협조해주신기관관계자분들께감사의말씀을전한다. <편집자주>



Ⅰ. 국립공원관리공단

현재 단기간 근로제 직원의 규모와 절차는 어떠합

니까?

현재 정규직에서는 1명, 비정규직에서는 1명(전일

제)이 단기간 근로로 전환하였습니다. 제도 도입이

전에 전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정규직에서전환하려는지원자가많지않았습니다.

그래서비정규직분야에서신규로 120명정도를고

용하게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2010년4월20

일에결정이된이후,공단에서는5월4일에계획을

수립하고 5월 중순 이후부터 채용을 시작하여 6월

중순이후에120명수준에이르게되었습니다.

11월 말에 6개월간의 단기간 근로가 종료되는

데, 성과분석후에확대여부를결정할예정입니다.

계약당시연장가능여부는명시하지않았고11월에

종료하되, 1월 초에 대대적인 공고가 나가면 그때

다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름 성수기와 가을

단풍철에집중적으로인력이필요하기때문에연중

채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비정규

직 분야 중에서 전일제 근무가 필요없는 업무가 존

재하고주말(금~일)에서비스집중이많기때문에

이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주 40시간 대비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은보통 25~26시간이주를이루고있습니

다.근무형태에있어서는조직에서원하는시간대도

있지만개인이업무가가능한시간대를고려해서단

기간근로를고용하는사무소별로유연하게적용할

수있도록하였습니다. 기존직원을교체하지않고,

신규채용으로추가채용을하였습니다. 기존직원은

이미근로계약이맺어진상태이기때문에결원이생

긴부분에한해단기간근로로유도하였습니다.

•일시: 2010. 10. 8(금) 10:30~11:30,

•장소: 국립공원관리공단 (마포구 공덕동)

•담당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인력개발팀

김한수 계장

•참석자: 허경선 박사, 이주경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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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정규직(현원)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남 586 702 53 56 869 869

녀 279 331 7 6 176 176

계 865 1,033 60 62 1,045 1,045

<표 1> 국립공원관리공단의채용현황
(2010년 9월 기준)

(단위: 명)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김한수계장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정원감축과의 충돌

은없습니까?

선진화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

규직의채용은크게문제가되지않습니다.

일부 경영평가의 노동생산성 지표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단기간근로의취지를살리면서인원을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비정규직예산범위

내에서추진하기때문에충돌되는부분은없습니다.

단기간 근로 시범사업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

까?

비정규직채용과프로세스는동일합니다. 비정규직

의경우,꼭필요한분야는 1년단위계약을맺어운

영하고있었고,시기를결정해운영하는시스템이었

습니다.

시범사업으로큰차이는없고,다만시간에따른

급여체계가 달라졌습니다. 주 40시간 대비 근로시

간을계산하여급여를지급하고있는데현재로서는

기관내부방침이지만,향후기획재정부가전공공기

관으로확대·시행한다면별도지침이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경우2008년도부터야영장

운영, 주차장등계절직(Seasonal Job)을 유사하게

운영하여 왔는데, 이때는 비정규직이면 전일제, 40

시간근무였습니다. 40시간이하로채용한것은이

번이처음이라고할수있습니다.

만약정규직이단기간근로형태로전환할경우,

정액으로나가는부분을50%로줄이기가애매한부

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수당과 교통비 등

은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수당을 포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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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업
무

채용형태

연령 일평균근로시간
정규직

무기
계약직

비(非)
정규직

남 여 남 여 남 여
30
미
만

30
~
40
미
만

30
미
만

30
미
만

3
시
간
미
만

3
~
4
시
간

4
~
5
시
간

5
시
간
이
상

자연자원
유출감시 46 16 2 4 6 26 62

탐방해설
안내 23 8 10 9 5 3 31

시설물
관리 28 10 17 4 3 8 38

계(131명) 97 34 29 17 14 37 131

<표 2> 신규채용근로자현황 (1)
(단위: 명)

대
상
업
무

평균보수 채용계약기간 실제근무기간

50
미만

50
~
100

100
이상

3
개월
미만

3~
6
개월

6~
12
개월

12
개월
이상

3
개월
미만

3~
6
개월

6~
12
개월

12
개월
이상

자연자원
유출감시 62 62 62

탐방해설
안내 31 31 31

시설물
관리 38 38 38

계(131명) 131 131 131

<표 3> 신규채용근로자현황 (2)
(단위: 단위)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존월봉의50~60%정도가됩니다.이는신규채용

도마찬가지라고할수있습니다.보험도받는급여

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지만, 4대 보험에 모두 가

입됩니다.

단기간 근로제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

까?

환경부에서인원을많이운영하는공공기관이국립

공원관리공단과 환경공단 정도입니다. 국립공원관

리공단이 비정규직 인력운용의 규모나 업무분야가

단기간근로제도에더적합하지않았나생각합니다.

물론제도를도입한다고해서예산상의혜택은없습

니다. 다만, 국립공원이 전국 산간도서에 위치하고

있기때문에,지역일자리창출에도움이되고공단

의 입장에서도 인근 주민의 해당 지역에 대한 지식

(지형, 전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도입

하게되었습니다.특히국립공원주변에노령인구가

많은데, 이러한 분들의 경우 전일제(Full-time) 근

무는체력적으로나시간적으로어려움이많습니다.

실제로 주말 또는 특정한 시간대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단기간 근로로 인력을 탄력

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균 120

명정도운영하고있는데, 50대이상이과반수를차

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원관리·유출관리 쪽은

50대 이상분들이주로근무하고, 탐방·해설쪽은

이보다는젊은연령분들이주로근무하고계십니다.

지역적으로는골고루분포되어있습니다.

단기간 근로제도에 대한 기존 직원들의 인식 및

근무평정방침은어떠합니까?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평정시 패널티 없이 평

가하도록되어있고,승진시에도그기간을포함하

도록하고있습니다.다만,평정자가업무의양과질

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그에 대한

부분은피평자도수용할것으로생각합니다.

초창기라일부직원들의경우불이익이있지않

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최근

많이활성화된것처럼단기간근로제도활성화될것

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더욱 다양한

선택권이있다는것은직원입장에서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범기관으로서 애로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

시오.

지역적 특성상 출퇴근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 공고되었

을 때 2: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만, 수도권에 치

중된측면이있었습니다.사실업무자체가단순업무

이기도하지만최저임금을약간상회하는수준의급

여체계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수도권의경우다양한부류의지원자가있는데,지방

소재의국립공원주변주민분들의경우본업이따로

있는 경우가 많고, 고정적인 시간을 내기가 힘든 분

들이많기때문에근로시간대를조정해서지역주민

들의참여를독려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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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공기관으로의확대여부에대한생각은어떠

합니까?

기획재정부에서시범사업결과이후에전공공기관

으로 확대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기획재정부의 확대여부와

는 관계없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

어놓고 인력증원은 물론, 시설물 유지보수 등 업무

분야도발굴해서도입하려고검토하고있습니다.해

당업무를 한명이 전일제로 하는 것이 좋을지, 특정

시간대에집중적으로인력을투입해서한꺼번에하

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전

일제에대한기존수요가있고,자체예산범위내에

서운용하여야하기때문에단기간근로를획기적으

로 확대하지는 못하지만 확대한다면, 160~200명

사이로결정이될것같습니다.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부평가에서 물론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지만,

단기간근로제의고용창출효과를반영하여“인센티

브”를주었으면좋겠습니다.

Ⅱ. 한국전력공사

단시간근로제시행의동기는무엇입니까?

기획재정부에서단시간근로제를정부기관및공공

기관에도입하기이전에의견수렴과정을가졌는데

한국전력의경우협의과정에참여하게되었습니다.

이에자연스럽게 11개 단시간근로제시범운영기관

에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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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국전력공사 인사팀 최준원 차장

•참석자: 허경선 박사, 홍유화 연구원

한국전력공사최준원차장



단시간근로제로채용된인력과시행업무에대해말

씀해주십시오.

한국전력공사에단시간근로제로채용된인원은모

두 비정규직에 포함됩니다. 비정규직 인원은 2010

년 4월말 179명에서9월말434명으로증가하였는

데이중약 250여명정도가단시간근로제를통해

채용된 인원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누적 단시간

근로제고용인원은253명, 9월말기준으로는257

명이며중간에일찍퇴사하신분들도계시기때문에

현원은변동이있을수있습니다.

현재단시간근로제는배전설비청결관리및출

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배전설비청소는전력설비에설치된불법광고물

을 제거하고 간이 청소를 시행하는 업무이며, 출산

휴가·육아휴직대체는출산휴가·육아휴직중인정

규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특징에

따라 배전설비 청결관리의 경우 40대 이상의 연령

층에서 대부분 채용이 이루어지고 출산휴가·육아

휴직대체인력의경우젊은여성층에서채용이이루

어졌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대체인력의경우

기존에도전일제비정규직채용이이루어졌는데이

번단시간근로제시범사업을시작하면서전일을반

일로결원 1명당오전,오후로나누어 2명을신규채

용하고자하였습니다.

단시간 근로제 인력의 모집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요?

기존의전일제인력을단시간근로로전환하는것은

종료후복귀문제등단시간근로제운영에대해혼

란스러워하는부분들이많아시행되지않았습니다.

신규 정규직 채용의 경우에는 시범기간 종료 후 계

속하여 단시간 근무로 채용을 유지해야 할 것인지,

전일제로전환해야할것인지에대한내용이명확하

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시범기간 동안 단시

간근로제인력은모두비정규직으로신규채용되었

습니다.

전국사업소별자체적으로공개채용을원칙으로

채용과정이이루어졌습니다.단시간근로제인력에

대한 채용 조건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학력 및 연

령제한은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제 인력의 계약조건에 대해 말씀해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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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연령

총 남 여
30
미만

30
~
40
미만

40
~
50
미만

50
~
60
미만

60
이상

배전설비청결관리 227 82 145 22 16 42 88 59

산휴·육아휴직대체인력 30 1 29 13 10 5 2 0

<표 4> 단시간근로제채용인원현황
(2010년 9월 말기준)

(단위: 명)

자료: 한국전력공사



보수는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정규직근로자를비

교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배전설비의 경우 단

시간 근로제 시범운영을 위해 새로 개발된 업무로

비교대상근로자가존재하지않아별도로보수를정

하여 5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복리

후생사항은없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대체업

무자의경우에는정규직업무를수행하고있으므로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와 복리후생을 적용하며 단 1

일4시간근무를하므로전일제근로자임금의50%

의수준을지급합니다.

기존 인력의 단시간 근로제 전환을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있습니까?

기존 인력의 단시간 근로제 전환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로‘육아기 단축근무’가 2010년 9월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육아휴직 대상자 중

육아휴직기간이남아있는직원(간부포함)입니다.근

무조건에대한내용은첨부한표로대신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한 장점은 무엇입니

까?

단시간 근로제를 통해 채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배전설비청결관리의경우지속되는업무

가아닌일회적인업무이기때문에단시간근로제를

통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출

산휴가·육아휴직대체인력의경우에도기존직원 1

명에 대해 대체인력을 반드시 전일 1명을 채용하기

보다는 업무에 따라 탄력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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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전설비청소 산휴·육아휴직대체

계약기간 5개월 산휴·육아휴직기간

근로시간
13:30 ~ 18:00
(휴게시간 30분)

9:00 ~ 13:30 또는
13:30 ~ 18:00 (휴게시간 30분)

보수 월 50만원 전일제정규직의 50%수준

복리후생 없음 정규직과동일

휴가 정규직과동일 정규직과동일

상여금 없음 정규직과동일

<표 5> 단시간근로제인력의계약조건
(단위: 백만유로)

구분 내용 비고

근무시간 1일 4시간, 1주당 20시간 근무 초과근무불가

근무형태

오전근무 9:00 ~ 13:30
오후근무 13:30 ~ 18:00
(근로시간 4시간,
휴게시간 30분)

오전근무, 오후근무

연차휴가
전일제근로자와동일하게
인정

단축근무중반일휴가
1회 사용시에도 1일
사용으로간주

기타휴가 전일제근로자와동일하게인정 일단위사용

근속연수 전일제근로자와동일하게인정 육아휴직과동일

겸직 허용하지않음

급여 근무시간에비례하여산정

퇴직금 단축근무직전임금으로산정 지급사유발생시

교육 전일제근로자와동일하게인정

복리후생 전일제근로자와동일하게인정

<표 6>‘육아기단축근무’근무조건
(단위: 백만유로)

자료: 한국전력공사

자료: 한국전력공사



단시간 근로제 시행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로자입장에서단시간근로제를선호하지않는경

향이있습니다.근로시간의단축으로인한편익보다

는 보수가 줄어드는 것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근무시간에 따른 보수이기는 하지

만가족을부양하기위한생활비로단시간근로제의

보수가충분하지않기때문에근로자입장에서는이

를선호하지않는경향이있습니다. 이에따라단시

간 근로가 생긴다고 해서 전일 정규직에서 단시간

근로로 전환하고자 하는 인력이 적습니다. 단시간

근로일자리가생겨도근로자가선호하지않기때문

에 채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배전설

비청결관리단시간근로의경우에도당초 250명을

목표로하였지만230명정도모집하게되었습니다.

향후 기관의 단시간 근로제 확대 의향이 있으십니

까?

시범운영기간이후정부의정책평가에따라방향이

결정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당초평가후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상시 운영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그러한방침이라면앞으로계속운영되게될

것같습니다.확대운영시단시간근로제인원을강

제할당하기보다는자율권을어느정도확보해주어

야효율적인운영이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 확대 운영된다면 전일제 근로자들과의 형

평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일

제근로자의경우보수는전일제근로자의50%가지

급되지만 기타 보수, 교통비, 휴가 등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하기때문에전일제근로자와같은수준으

로 지급됩니다. 전일제 근무자와의 형평성, 반일제

근무자들의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마련이필요합니다.

단시간 근로가 가능한 업무는 대부분 외주화되

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단시간 근로 인력을

채용할수있는업무의발굴이필요합니다.

단시간 근로제 도입과 시행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

려되어야하는사항이무엇입니까?

전일제근로자와의균형점을찾는문제가가장중요

하다고생각합니다.반일제근로자에대한인센티브

가 없다면 지원자가 없을 것이고, 인센티브가 많으

면전일제근로자들의불만이많아지기때문입니다.

적절한 수준이 어디인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15

SPECIAL INTERVIEW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편집자주>

제3부

공공기관동향

1. 해외 공공기관동향
-북유럽보수체계가이드라인: 스웨덴과핀란드를중심으로
- 해외공공기관동향

2.중국의공기업

3.OECD 동향

4.국내동향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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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유럽보수체계가이드라인:
스웨덴과핀란드를중심으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모델

이 되고 있는 북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공공

기관 경영진 보수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경영진 보수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있음.

•스웨덴은 2009년 4월「공기업경영진보

수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terms of employment for senior

executives in State-owned Companies」

을발표하여경영진에대한기본급, 성과

급및기타보상에대한지침을제시하고

정부의소유지분에따른지침의적용수준

및평가방법을밝힘.

•핀란드의경제정책내각위원회는2009년

9월보수와연금에대한정부가이드라인

(Guidelines by the state owner in

management remuneration and

pension benefits)에 경영진에게 지급되

는보수에대한내용을담아최상의방법

으로 공공기관의 사업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보상체계를제시하였음.

•두 국가의 경영진 보수체계에 관한 가이

드라인은경영진에대한고정급여와변동

급여에 대한 지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보수체계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연금 및 퇴직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도제시하고있음.

▶경영진에 대한 보수체계는 경영활동을 위해

고용된경영진들이기업의주인인주주의이

해를위해일할수있도록만들기위한중요

한기업지배구조시스템임.공공기관의경우

해외 공공기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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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sweden.gov.se/sb/d/2025/a/128662참고

특수한목적을가지고운영되며정책적파급

효과가크다는점에서합리적이며경쟁력있

는 공공기관의 보수체계의 형성은 공공기관

운영에있어국가의주요한정책사항임.

•합리적인보수체계는경영진의사적이익

추구를효과적으로견제하는반면기업이

경쟁력있는부가가치를창출하도록경영

진이경영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설계

하는것이중요함.

•공공기관의경우설립목적상수익성과공

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대리인 구조가

복잡하고임기,성과급,경영공시수준등

에서일반기업과많은차이를보임.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합리화는 우리나라 공

공기관 선진화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기법 개혁의

핵심 목표임. 북유럽 국가들의 공공기관 보

수체계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보수체계에서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들을 제

시해주는시사점을가지고있음.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지속적인 공

공기관보수체계에대한정책이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북유럽 국가들의 공공기관

경영진에대한보수체계가이드라인은공

공기관경영진에대한보수체계의중요성

과파급효과를심도있게고려해볼수있

는기회를마련하여줌. 공공기관보수체

계에서경영진에대한보수체계의영향력을인

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와 투명한 공

시가 공공기관 운영의 선진화를 더욱 앞당길

수있다는것을제시함.

1.스웨덴의공공기관보수체계

가.공기업 경영진 보수체계에 대한 가이드라

인1)

▶스웨덴정부는공기업경영의목표를달성하

기위해합리적인경영진보수체계의중요성

을강조함.

•스웨덴은 스웨덴 정부를 공기업의 가장

중요한기업소유자로서인식함. 이에따

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특별한 사회

적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기업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경영활동을수행함.

•공기업경영진에대한합리적인보수체계

의 확립은 공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주요한정책이됨. 합리적인보수체계

는 경영활동의 신뢰성 확립을 위해서도

투명하게이루어져야함.

▶공기업경영진의보수체계는임원의경영임

무 수행 향상과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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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위해합리적으로설계되어야함.

•경영진에대한보수체계는공기업의임원

에게 기대되는 높은 도덕성 기준에 부합

되고바른기업문화에기여할수있도록

임원들을독려할수있어야함.

•또한합리적인보수체계를대중에게공표

함으로써공기업경영의투명성을높이고

공기업의적절한경영활동과수행에대한

신뢰를얻는기회가되어야함.

▶스웨덴 정부는 정부수준의 통합적인 보수체

계정책을펼치기위해공기업경영진보수체

계에대한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erms

of employment for senior executives

in State-owned Companies)을 제시하여

공기업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평가함.

•정부는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공

기업의보수체계를매년평가하며, 그결

과는 정부가 의회에 하는 연례보고

(annual submission)에포함됨.

나.경영진보수체계가이드라인의적용

▶2009년 4월 20일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발

표되었는데 이는 2008년 6월 3일에 발표되

었던가이드라인을대체함.

•공기업의이사회는2008년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기존의 계약의 내용을 새로운 가

이드라인과 비교하여 새로운 가이드라인

과 상충되는 계약의 내용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재계약을하여야함.

▶공기업 경영진의 보수체계에 관한 가이드라

인은스웨덴의공기업소유권정책의일부로

서정부가직접적인소유권을행사하고있는

공기업과 공기업의 자회사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됨.

•완전한 정부 소유가 아닌 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주요한 주주의 역할로서 다른 소

유주와의논의와설득을통해가이드라인

이공기업지배구조에적용되도록노력해

야함

▶정부가발표한공기업경영진보수체계가이

드라인의구체적인적용은각공기업의이사

회가연차주주총회에서논의하여결정함.

•정부의 소유권 정도에 따라 적용의 의무

가 상이하지만 적용에 대한 논의와 결정

은상장기업과공통적으로회사법에명시

된과정을통해이루어짐.

•각공기업의보수체계가이드라인은아래

의사항을명시해야함.

•-정부가발표한가이드라인을어떻게적

용하고있는지명시

•-직원개인에대한보수에대한결정이

전에기업전체의보수비용을명시

•이사회는기업의가이드라인과정부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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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라인이다를경우, 그에대한합리적

인이유를제시하고보고해야함.

▶공기업최고경영자(CEO)의보수는이사회의

연차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되지만 정부의 가

이드라인원칙을준수할것을권고하고있음.

•또한 경영진의 보수체계에 대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적용할것을권고함과동시

에 최고경영자에게 다른 직원에 관한 보

수체계도정부가이드라인에기초할것을

권고함.

다.공기업경영진에대한보수체계원리

▶스웨덴 정부가 정의하는 보수(remunera-

tion)란 급여(salary)뿐만 아니라 직원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benefit) 및 퇴직수당

(severance pay) 등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

함.혜택이란주택,차량같은비금전적인형

태의 지급과 연금의 형성 또는 세제혜택 등

이포함됨.

▶스웨덴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지칭

하는 경영진(senior executives)이란 기관

장과 기관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의

집단을의미함. 이집단에는경영관리에참

여하는 사람, 경영에 관련된 위원회에 속한

사람 또한 기관장에게 직접적으로 보고하는

관리자가포함됨.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보수체계는 고정급여

(Fixed salary)를 기본으로 하며 기타 다른

형태의급여지급이제한됨.

•원칙적으로 공기업 임원에게는 변동급여

(Variable salary)가지급되지않음.예를

들면 변동성 급여란 성과급(incentive

programmes), 수고료(gratification),

활동 수수료(commission salary) 등을

의미함.

•하지만 변동급여의 지급 제한은 일반 직

원까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직원의

경우 고정급여 이외에 기타 급여가 지급

될수있음.

▶공기업경영진의고정급여수준은공기업모

든직원의보수수준에대한잣대가되기때

문에합리적인경쟁력이확보되어야함.

•경영진의보수총액은적절한목적달성을

위해경쟁적이어야하지만상한선이있어

야함.즉합리적인경쟁력이란유사한민

간기업의임금과비교했을때, 공기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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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웨덴의공기업보수체계
가이드라인진행과정



영진의 보수 수준이 민간을 선도(lead-

ing)하는 것이아니라조정(moderation)

하는역할을해야함.

▶퇴직연금(Pension)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efined contribution pension)과 확정급

여형퇴직연금(defined benefit pension)으

로 구분되며 각 연금마다 형성 기준이 제시

됨.

•공기업경영진에대한연금체계가기업의

통합적인연금제도에의해이루어지지않

을 경우 경영진에 대한 연금은 확정기여

형 퇴직연금으로 이루어져야 함. 확정기

여형퇴직연금은고정급여의30%를초과

해서는안됨.

•기업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

한경우에는기업의통합적인연금제도에

따라 연금의 형성과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

•기업의 퇴직연금 비용은 반드시 해당 고

용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마련되어

자본화되어야 함. 고용자가 퇴직한 후에

는 추가적인 연금에 대해 기업이 연금을

적립하지않음.

•62세 이하에서 퇴직연금의 지급이 시작

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연령은65세임.

▶기업의업무종료통지로고용이해지되는경

우기업은최대 18개월동안퇴직수당(sev-

erance salary)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근로자가업무의종료를원하여고용이해지

되는경우에는지급되지않음.

•기업은 고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 업무종

료 6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함. 통지기간

이6개월보다더길어서는안됨.

•퇴직수당은매월지급되며다른추가적인

혜택없이고정급여로지급됨.

•퇴직수당을지급받고있는기간중에새로

운고용계약을하거나기타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수당이

새로운 소득을 초과하는 차액만을 지급

함.

•65세 이상에서는 퇴직수당이 지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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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pen-
sion)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을 의미함. 적립금은 사용자와 독립되어 개인의 명의
로 적립되며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에 책임을 지는
형태임. 근로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금융기관에 제시
하는 운영방법 가운데 선택하여 운용하면서 운용결과
에대해책임을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pension)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
어 있는 퇴직연금을 의미함. 기업주가 퇴직급여와 관
련된 적립금의 운영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기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이 변동하
게됨.



않음.

라.공기업 경영진 보수체계에 대한 보고와 정

보공개

▶공기업은 경영진에 대한 보수를 상장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발표해야 함. 그러므로 회사

법과 연차 결산보고서법에 따라 그 공시의

과정이이루어짐.

•보수 지급의 전체적인 내용뿐 아니라 경

영진 각각의 개인마다 지급된 보수를 공

개해야하며고정급여액, 혜택등의자세

한정보를담아야함.

•이사회는 연차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

체계에 따라 실행이 잘 이루어졌는지 여

부를보고하고, 잘이루어지지않았을경

우각사항에대한사유를설명해야함.

•감사는매년신년주주총회전에이전주

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체계 가이드라인

에대한적용과실행에대해검토하여이

사회에감사보고서를제출해야함.

•이사회의 의장은 연차주주총회에서 경영

진의 보수지급 현황과 가이드라인 준수

정도에대해구두로설명해야함.

2.핀란드의공공기관보수체계

가.공기업경영진보수체계에대한가이드라인

발표

▶핀란드의 주요 공기업은 사업의 운영 및 관

리, 재무적 환경에서 민간기업과 동일한 경

쟁적인 환경에서 운영됨. 이에 따라 공기업

의운영주체인정부또한경쟁력있는운영

을위해적극적인자세를보임. 공기업운영

에있어보수체계는광범위한대중의관심이

되고주요한경쟁력의요소이기때문에이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가 이루어짐. 공기업 경

영진에 대한 보수체계 가이드라인의 발표는

2000년에 시작되어 2004년, 2006년 그리

고이번2009년까지발전되어왔음.

▶2009년 9월 8일, 경제정책 내각위원회

(Cabinet Committee on Economic

Policy)는공기업경영진의보수체계에대한

가이드라인을발표함.

•기업의 합리적인 보상을 통한 우수한 기

술의 경영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보

수체계를통해나타난다고할수있음.

•정부는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보수체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과정

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기

업의성과를촉진할수있는최상의보수

체계를 공기업이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자함.

▶핀란드정부가제시한공기업경영진보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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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가이드라인은 ⑴EC(European

Commission)의상장기업이사회보수에대

한권고및⑵2008년제정된핀란드주식시

장연합에 상장된 기업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법(Finnish Corporate Governance Code)

을준수함.

•가이드라인발표당시에,기업지배구조법

의 보수체계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음.가이드라인과개정법이상충한다

면상장기업의경우기업지배구조법을따

라야함.

나.경영진보수체계가이드라인의적용

▶가이드라인도입후에발생하는신규서비스

와고용에대한계약에해당하는의사결정과

정에는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어야 함. 도

입전에이루어진계약의경우에도갱신되거

나 보완할 때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사항을

적용해야함.

▶기업의 보수체계에 대해 소유주인 정부보다

는공기업의이사회가우선적인결정권과책

임을 가짐. 그러므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의 적용 여부는 기업의 종류에 따라 다

르게나타남.

•100% 국가소유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부

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

가최대주주인비상장기업의경우에도정

부 이외 주주의 일반이익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없는한가이드라인을적용하

도록되어있음.

•국가가 최대주주인 상장기업의 경우, 이

사회는회사법과주식시장법(Companies

Act and Securities Markets Act)의 상

장기업 기업지배구조법(Corporate

Governance Code)과 헬싱키 증권거래

소의규정을고려하여가이드라인을적용

해야함.

•비상장 연합기업과 솔리디움(Solidium)

으로 소유가 이전된 상장 연합기업 또한

이사회가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고려해야

함.

▶각기업은정부가제시한가이드라인을적용

하면서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보수 기준을

상세히 기술하게 됨.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시장형공기업을기초로한것

이기때문에, 특수과업을지닌기업의보수

체계에는동일하게적용될수없음.

다.공기업경영진에대한보수체계원리

▶보수체계의 주요 목적은 보수체계의 명확성

(explicitness) 확보와 동기부여 및 기업의

지속발전가능성을향상시키는것임.

•보수체계는반드시주주로서의정부의역

할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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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직원(Key staff)의정의는회사마다차이가있음.넓은의미로회사의연구와개발에기여하는직원을의미함.대부분회사의경
우각사업부문의장(head)과기관장에게직접적인보고를하는직원을포함하는표현임.

는주주의소유가치를높이고직원들에게

동기를부여하는역할을할수있어야함.

•보수체계의요소에서고정급여는보수수

준의종합적인경쟁력을확보하는수준이

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변동 급

여들은 측정 가능한 수익률과 성과를 기

초로 하여 동기부여 효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하는역할을담당함.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는 보수체계는 종합적

인 고려가 필요함. 경영진과 핵심 직원(Key

Staff) 보수는이러한종합적인사항들이계

약에명시되어야함.

•보수체계는 연간 또는 월간 고정 기본급

여, 당년도이윤을기반으로하는단기성

과급, 최소 3개 회계연도의 평가를 기반

으로하는장기성과급, 과세대상이되는

기타수당, 연금 등으로 종합적으로 구성

됨.

▶보수의 규모를 결정하는 고정급여(Fixed

salary)는 보수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임. 이는모든보수체계의기준이되기때문

에기본급(basic salary)라고도함.

•고정급여는기업의고유한특성뿐만아니

라동종산업의다른기업과비교하여결

정되어야함.이러한비교를통해고정급

여의 합리성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책정

됨.

•동종산업내다른기업과비교할때기업

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기준으로 그

경쟁력을비교하여고정급여의수준을결

정해야함.

▶성과에따라지급되는기타급여는근로자가

투입한노력과그에대한보상이합리적이고

투명하게이루어지도록설계되어야함.

•경영진과 핵심직원2)의 노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성과지표를설계하는것이중요

하며 지표의 생성과 계산은 투명하고 논

리적으로이루어져야함.

•성과의측정이효과적인동기부여의방법

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경쟁하는 목적

범위와크기가적절해야함. 그러므로경

영진과핵심직원에게지급되는성과에따

른 보상은 직원 기금(staff fund)이나 전

직원에게적용되는보수체계안에서지급

되어서는 안 되며 이와는 별도로 이루어

져야함.

▶단기성과급은 당해의 수익을 기반으로 하며

평가연도에지급된기본급여의40%이상책

정될수없고주로금전적인형태로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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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성과급의 최소 기간은 3년이며 최고 지급

액은기간동안지급된기본급의100%수준임.

•만약 3개연도 동안 보수체계가 변화하여

기본급이다르다면매년의기본급에대한

100% 성과금의 합계가 장기성과급이 지

급되는해의기본급의 100%를초과할수

없음.

•상장기업의 경우 기업의 주식과 금전의

조합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주식의비율은40%정도가되도록함.하

지만 정부는 이 주식에 대한 옵션제도의

사용은 승인하지 않음. 주식 포기는 3년

동안 금지되며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시

에만이전변경이가능함.

•비상장기업의경우,장기성과급은금전의

형태로 지급됨. 상장기업의 경우 40%의

주식이3년동안포기가금지되는것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전 형태로 지

급된성과급의40%는수혜자로부터기업

에게 3년의 대출로 전환됨. 대출기간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이사회의 결정으로

단축될수있음.

•주식포기금지기간(3년)과금전형태보수

에 대한 대출기간(3년) 내 수혜자의 사임

및위법행위등의수혜자과실로인한고

용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는 어떠한 보상

없이 주식과 금전적 보수는 기업에 구속

됨.

•장기성과급의목표는성과보수수혜자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는 것

임. 즉양자의이익을동일시하여대리인

문제를해결하기위해사용되는것임. 상

장기업의 경영진은 재임기간 동안 연간

총고정급과동등한금액의주식을소유하

도록권고되며, 이를위한주식소유의방

법이장기성과급을이용한보수체계임.

▶경영진및핵심직원에대한과도한연금혜

택을 허가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인 정년연

령(63세)이전의퇴직을허가해서는안됨.

•연금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총급여의 일

부분으로다루어져야함.

•경영진 및 핵심 직원에 대한 연금제도는

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고용주가지불하는연금에대한기

여가사전적으로정해진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로 설계되어야 함. 이때 고용주

의기여금액은사전적으로정하여공개되

어야함.

•경영진과 핵심 직원에 대해 발생한 연금

의총비용은반드시기업의일반급여및

보수 정책에서 확정되어야 함. 예외적으

로 핵심 고용자가 해외에서 핀란드로 채

용된경우,높은연금비용의책정이승인

될수있음.

▶이사(Managing Director)에 대한 최대 퇴

직수당은최대12개월에해당하는기본급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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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동향의자세한내용은<해외동향특집1>에서후술하기로함

는이총액에대한일시금까지허용됨.

•이사이외의핵심직원에대한퇴직수당은

이사의조건보다낮게책정되어야함.

라.공기업 경영진 보수체계에 대한 보고와 정

보공개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의 경

우, 기업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상장기업과

동일한수준의공개와투명성이요구됨.

•요구되는수준을달성하기위해공기업은

발간된연차보고서혹은보수체계에대한

정보를 담은 기타 보고서의 형태로 보수

체계에대한정보를공시해야함.

•경영진과이사회가지급받은보수에대해

서는반드시매년4월말까지공개되어야

함.

▶정부가 과반수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과

100% 정부소유 공기업에 대해서는 단일의

홈페이지(Valtionmistus.fi)를 통해 공개하

도록함.

•상장기업의 경우, 통합 홈페이지에서 개

별 상장기업의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며,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공

통된 정보가 통합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음.

•보수체계와관련된정보는아래와같음.

•-경영진의 성명, 전년도에 지급된 총보

수,보수구성요소에대한설명

•-경영진의 정년, 연금의 구성, 추가적인

연금제도와비용에대한정보

•-경영진의 해고통지의 조건, 퇴직기간

중의급여와주어진고지하에서지급될

다른보수에대한정보

•-고정급여와기타보수의고정분과변동

분의비율,변동분의결정,주식에기반

한 성과보상제도, 추가적인 연금제도

등에관한핵심정보

•-기업의 보수체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용되었던가이드라인원칙

•-기관장 성명, 이사회 구성원, 핵심인력

에대한정보, 보수결정기준을포함한

총보수

Ⅱ. 해외 공공기관동향

1. 그리스

▶그리스정부는 2010년 6월, 3개년에걸친민

영화계획3)을발표하였음.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과 IMF으로부터

1,100억유로(약 1,610억달러)의 자금을 지

원받음에따라그요구에따라3개년에걸

친긴축개혁계획을발표함.

127

TREND 01



•이민영화계획에서공공부문의주요목표

는 현재 국민총생산의 124.9%에 달하는

순부채를감축시키고자하는것임.

▶민영화계획의내용

•수익성이 낮은 그리스 철도공사(OSE)의

영업규모49%를민영화

•정부소유의카지노지분매각

•정부 소유의 그리스 우체국 지분 29% 매

각

•주요 도시의 수도 회사를 포함하여 국가

소유서비스기업의지분매각

•국가의항구, 공항등과같은막대한규모

의주정부소유자산에대한민영화고려

2. 영국

가.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영국 정부는 2010년 7월, 콴고(Qaungo), 즉

비부처공공기관(Non Departmental Public

Bodies, NDPB)의 고액 연봉자 명단을 공개

함.

•영국정부는공공부문의투명성제고활동

의일환으로준정부조직에서150,000파운

드 이상의 연봉을 지급받는 직원에 대한

정보를공개하였음.

나.공공부문총근로자현황조사

▶영국정부는공공부문을위해일하는모든형

태의근로인원의파악을위해조사를추진함.

•영국 정부는 각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있는컨설턴트, 연구자, 다양한사

업의 용역근로자 등 급여 항목으로 임금

이지불되지않는기타계약근로자(non -

payroll staff)를포함한전체근로자의정

확한 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

로이를시행함.

•정부부처, 비정부 독립 공공기관, 책임운

영기관에서그들의모든급여대상자명단

(payroll)과 임시근로자 명단(용역근로자,

전문가,임시대리관리자등)을제시함.

•결과에따르면총640,000명이급여대상

근로자(payroll staff)에 해당하며 이 중

약 20,000여명이기타계약근로자(non-

payroll staff)로서이는급여대상근로자

의약3%에해당하는수치임.

다.공공기관3분의1축소4)

▶영국 정부는 공단, 공사, 협회, 재단 등의 통

폐합을통해준정부조직을3분의 1가까이축

소하는계획을발표함.

•불필요한조직을없애고유사한기능의기

관을통폐합하여예산운영의효율성을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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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려는취지

▶내각부(Cabinet Office)는 법적으로는 공단,

공사, 협회, 재단등의이름으로민간영역에

속하여 있으면서 기능상 공공의 역할을 수행

하는 901개준정부조직중 192개를폐지하고

118개를통합하는방안을발표함.

•전체공공기관은 648개로감소하게될예

정임.

▶폐지또는통합되는조직의기능은유관정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공기관으로

흡수될계획임.

•공중보건 문제를 담당하는 보건청(PHA)

을 비롯하여 인공수정배아관리국(HFEA),

식품기준청(FSA) 등 보건, 환경, 식품 관

련기관들이폐지대상에포함됨.

라.영국정부의지출삭감계획발표

▶영국 정부는 2010년 10월 20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부채(deficit)를 줄이기

위한지출삭감계획을발표함.

•현재영국은430억파운드를부채이자비용

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잉글랜드 내

학교에대한지출규모보다많은것임.

•이번계획은2015년까지49만명의공공부

문의인력감축계획, 44,000파운드이상의

소득층의 아동복지의 종료, 2015년까지

70억파운드에 달하는 복지예산 감축,

2015년까지 매년 4%의 정책비용 감축,

2020년까지 국민연금의 연령을 66세로

상향조정등을골자로함.

▶지출삭감계획 발표 이후, 2010년 10월 20일

에이루어진18세이상영국성인을대상으로

실시된설문조사에따르면,영국국민들은이

번정부가영국경제를개선시킬것이라는데

에는여전히긍정하고있지만,지난 9월에이

루어진 설문결과에 비해서는 그 응답비율이

낮아진상태임.

4. 프랑스

가. 2010공기업연차보고서발간

▶국가투자청(APE)은2010년 10월 18일『2010

공기업 연차보고서(French State as a

Shareholder - Rappport sur l’Etat

Actionnaire)를발표함.

▶2009년 12월 정부는 약 57개 공기업을 소유

하였으며 2008년에 비해 2개의 공기업이 증

가함.

•2009년 공기업의 산업별 구성은 다음과

같음.

▶2010년 9월 1일 기준으로 상장 공기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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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Consolidation
DCI
DCNS
GIAT INDUSTRIES-NEXTER
SNPE
SOGEADE
SOGEPA
TSA
Equity Method
EADS -15.06%
SAFRAN - 39.22%
THALES - 27.54%

Full Consolidation
ARTE FRANCE
AUDIOVISUEL EXT?RIEUR
DE LA FRANCE (AEF)
FRANCE T?L?VISION
RADIO FRANCE

Full Consolidation
CHARBONNAGES DE FRANCE (CDF)
ENTREPRISE MINIE′RE
ET CHIMIQUE (EMC)
EPFR
SGGP
ERAP

Full Consolidation
AE′ROPORT DE BORDEAUX-
ME′RIGNAC

AE′ROPORT DE LA CO^TE D’AZUR
AE′ROPORTS DE LYON
AE′ROPORT DE MONTPELLIER-
ME′DITTERRANE′E
AE′ROPORTS DE PARIS(ADP)
AE′ROPORT DE TOULOUSE-
BLAGNAC
ATMB
CAISSE NATIONALE DE
AUTOROUTES
SFTRF
GRAND PORT MARITIME DE BOR-
DEAUX
GRAND PORT MARITIME DE
DUNKERQUE
PORT AUTONOME DE
GUADALUPE
GRAND PORT MARITIME DU
HAVRE
GRAND PORT MARITIME DE MAR-
SEILLE
GRAND PORT MARITIME DE
NANTES SAINT-NAZAIRE
PORT AUTONOME DE PARIS
PORT AUTONOME DE LA
ROCHELLE
GRAND PORT MARITIME DE
ROUEN
RE′SEAU FERR?DE FRANCE
Equity Method
GDF SUEZ -36.61%

Full Consolidation
RATP

SNCF
Equity Method
AIR FRANCE-KLM -15.95%

Full Consolidation
LA FRANÇAISE DES JEUX
LA POSTE
Equity Method
FRANCE TE′LE′COM, -13.48%

Full Consolidation
IMPRIMERIE NATIONALE
LFB
LA MONNAIE DE PARIS
Equity Method
RENAULT -15.25%

Full Consolidation
SOFIRED
SOVAFIM
Equity Method
SEMMARIS -33.34%

Equity Method
FSI

Strategic Investment Fund

부동산

기타산업

서비스

운수업
운송및사회기반시설

Entities at the end of activity

미디어

국방

<표 1> 프랑스공기업의산업별구성



해 정부가 소유한 주식은 약 880억유로로

2009년 9월기준950억유로보다약7.4%감

소하였음.

•정부의상장공기업에대한총소유권은파

리주식거래소의총주식량의 7.3%에해당

함.

•이는 2008년 9월의 7.6%에 비교하여 이

또한감소하였음.

▶2009년공기업재무현황

•프랑스 공기업의 총자산은 5,330억유로에

서2009년말6,600억유로로증가하였음.

•하지만세계경제위기의영향으로순수입

은 2008년 237억 4,900만유로에서 2009

년73억6,900만유로로약68.9%감소함.

•<표 2>를 통해 공기업의 총재무현황을 살

펴볼수있음.

•2009년말기준공기업의종업원수는총

1,892,794명으로 국가 총고용인원의 약

7.28%를차지함.

나.주주로서정부의공기업경영참여확대

▶2010년 3월 4일 발표된 최근 공기업 정책에

따라 주주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더욱 강력하

고적극적으로나타남.

•2010년 9월 15일, 경제·산업·노동부

(Ministry of Economy, Industry and

Labor)와 직접적으로관련있는위원들이

정부의경영참여를위해 선임됨.

•또한정부의각기업경영참여를위해회

사의 경영진과 경제·산업·노동부 및 각

공기업의주무부처(국방,교통,산업,에너

지,통신등)의대표와의회의를주최함.

•기업내부에 경제·산업·노동부의 대표

관리자와프랑스정부를대표하는산업전

문 관리자를 시스템적으로 임명하도록 계

획함.

▶정부는각공기업이프랑스산업발전에대한

각기업의기여를나타낸보고서와정책과인

적자산 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각각 연간 1회

제출하도록강제함.

5. 스웨덴

가. 2010년상반기공기업재무현황발표

▶2010년 9월 10일, 스웨덴기업및에너지통

신부에서 2010년 상반기 공기업 재무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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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08

총자산 660,360 532,870

총부채 660,360 532,870

영업 수익 13,611 22,638

총공기업순수익 7,369 23,749

<표 2> 프랑스공기업의총재무현황
(단위: 백만유로)

자료: APE 2010 Report,‘The French State as a Shareholder'.



대해발표함.

▶2010년상반기동안공기업의수입(earning)

은 20% 상승하였고 세전수익(pre-tax

profit)은약42%상승함.

•세전수익은 247억크로나에서 352억크로

나로약42%상승함.

•세후수익은 198억크로나에서 275억크로

나로약38%상승함.

•Vattenfall5)의수입이 1,650억크로나에서

1,976억크로나로 상승하여 공기업 총수입

의약60%를차지함.

•LKAB6) 역시수입이 40억크로나에서 127

억크로나로높은증가를보임.

•새로운 공기업 Infranord와 Swedavia가

각각 21억크로나와 11억크로나의 매출을

나타내공기업의상승세에동조하였음.

▶총투자는 2010년 상반기에 364억크로나로

전기대비39%상승함.

•Vattenfall과 LKAB가 투자량의 대부분

을차지함.

•Akademiska Hus, Svenska Spel과 새

로운 두 개의 공기업이 투자 증가에 긍정

적인영향을미침.

▶상장공기업에 대한 정부 포트폴리오의 가치

는 상반기 동안 1,472억크로나에서 1,379억

크로나로6%하락하였음.

•포트폴리오는 TeliaSonera7), Nordea

Bank, SAS8)로구성됨

나. 2009년공기업재무현황발표

▶스웨덴국회(Riksdag)의지시에따라스웨덴

정부는57개공기업에대한2009년재무현황

을발표함.

•57개공기업의시장가치는 2008년 5,000

억크로나에서약 1,200억크로나가증가한

6,200억크로나로나타남.

•2009년 총매출액은 3,527억크로나로

2008년대비12.8%증가함.

•하지만 2009년 세후영업이익은 347억크

로나로 2008년 대비 20% 정도 감소하였

음.

•공기업의총배당금은208억크로나로나타

남.

다.새로운공기업설립

▶ Infranord (www.infranord.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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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웨덴뿐아니라덴마크,핀란드,독일,폴란드에전기과열을공급하는스웨덴공기업.
6) 철강제품을생산하는공기업.
7) 북유럽발트해연안의최대통신회사이며유러시아,터키,러시아지역까지모선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공기업
8) 항공산업및항공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공기업.



•2010년 4월에 스웨덴 교통부(Swedish

Transport Administration: Trafikverket)

가만들어지면서설립된공기업임.

•본래스웨덴철도부의업무를대행하여서

비스를제공하던기관(agency)이었음.

•2010년 4월스웨덴철도부와스웨덴도로

부가 통합되면서 스웨덴 교통부가 설립되

고 이에 따라 스웨덴 교통부 소유의 주식

회사로 공기업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음.

•스웨덴뿐 아니라 북유럽 지역에 철도기술

서비스와계약(rail engineering services

and contracts)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약 3,0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한 북유럽의

가장큰철도계약회사임.

▶Swedavia (www.swedavia.com)

•2008년 12월, 스웨덴국회는공항과항공

교통서비스의 분리를 허용하고 공항을 운

영하는유한회사를설립함.

•지역 항공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 시

장이 형성되면서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에

게공항과항공서비스가분리되는것이유

리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

짐.

•이공기업은스웨덴의14개공항을운영하

고약2,600명의종업원을고용함.

6. 뉴질랜드

가.공기업재무성과지표(Financial perform-

ancemeasures)발표

▶2010년 7월, 뉴질랜드정부는공기업의수익

성, 효율성,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발

표함.

•각 지표의 의미와 산출 방법을 공지하여

공공기관이 공통적인 항목과 방법에 따라

재무현황및성과를산출하여비교가능한

기준을제시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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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설 명 산출방법

총주주수익률
(Total shareholder

return)

투자자의 입장을 반
영한 성과 측정(배당
금및투자성장률)

(기초시가-기말시
가)+(지급배당금-투
자액) / 기말시가

배당수익
(Dividend yield)

주주가 수취하는 현
금 수익 측정(cash
return)

지급배당금 / 시가평
균가액

배당성향
(Dividend
Payment)

공기업의 영업 현금
흐름 대비 자본유지
의 성격으로 공기업
주주에게 지급된 배
당금의비율

지급배당금 / (영업
현금흐름-감가상각)

자기자본수익률
(Return on
equity)

주주가 투자한 자금
대비기업이윤측정

세후 순이익 / 자기
자본평균가액

IFRS 기준에의거
자산재평가및
공정가치

변동분미반영
자기자본수익률

IFRS에 따른 자산
재평가 및 공정 가치
변동에 대한 조정분
을 제외 한 자기자본
수익률

IFRS 기준 공정가치
변동분(세전금액) 조
정 후의 세후 순이익
/ (주식자본평균가액
+ 이익잉여금)

<표 1> 수익성지표
(단위 : 백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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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EBIT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세금과이자비용미반
영영업이익

주: 1) EBIT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세금과이자비용미반
영영업이익

2) EBITDAF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s,
amortizations and financial instruments): 세금, 이자비용, 감가
상각, 금융상품관련차익미반영영업이익

지 표 설 명 산출방법

자본대비수익률
(Return on capital

employed)

부채와 자본으로 이
루어진 회사 자금 활
용에 대한 효율성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IFRS 기준 공정가치
변동분(세전금액) 조
정 후의 세전 영업이
익1) / 회사자금평균
가액

영업마진
(operating
margin)

매출 대비수익률 세전영업이익2) /
매출액

발전효율성
(Generator
efficiency)

전력소비의수익성과
효율성측정

세전영업이익2) /
MWh

<표 3> 안정성지표
(단위 : 백만유로)

지 표 설 명 산출방법

자금조달비율
(Gearing ratio)

재무적인 부채비율
을측정.
*부채=(이자를 지불
하는 부채-현금) /
(부채-현금+자본)

순부채 / (순부채+자
본)

이자보상비율
(Interest cover)

이자비용대비영업
이익

세전영업이익1) /
이자비용

지불상환능력
(Solvency)

채무 만기시지불
능력 유동자산 / 유동부채

<표 2> 효율성지표
(단위 : 백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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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제적 중요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기업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음. 이는 OECD 회원국보다도 비

회원국에서 더욱 두드러짐. 중국에서는

GDP의 약 30%를 공기업이 차지하고 있으

며 전체 고용에서도 공기업이 약 15%를 기

여하고있음. 특히중국의상장공기업은전

체 주식시장자본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중국 경제의 중요한 기능을 담

당하고 있는 공기업의 현황과 최신 동향에

대해살펴보고자함.

1. 중국 공기업의정의및분류

▶중국에서 공기업1)은 자산투자주체가 국유자

산관리부문이며,‘중화인민공화국기업법인

등기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企業法人登記

管理條例)’의규정에따라등록된경제조

직을가리킴.

▶공기업은아래5개요소가구비되어야함(한

국조세연구원,2010).

•경제조직또는생산실체로서의특성을갖

추고있는기업

•정부가 소유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갖

고있는기업

•소유권 행사나 정책, 계획, 가격 등과 같

은 경제 또는 비경제수단을 통하여 국가

의통제를받는기업

•시장행위를통한수입확보를주요재원으

로하는기업

•정부의의지또는의도를구현할수있는

기업

1) 본보고서에서공기업은‘국유기업’과동일한의미로사용되었으나인용한OECD의자료에서언급하고있는 정부소유기업(이하공
기업)이란정부가감독하는중앙정부또는지방정부에의해설립된사업체로서,정부가100%출자한회사를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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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분류

•공기업의분류는출자액과생산제품의유

형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과 국유자산의

용도에따라구분하는방식으로나뉨.

•국유기업의 출자액과 생산제품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 특수법인기업, 국유

독자기업,국유지분우위기업,국유지분참

여기업등4가지로구분됨.

•국유자산의 용도에 따라 경영성 자산과

비경영성 자산으로 구분됨. 비경영성 자

산은직원기숙사,구내식당등과같이생

산또는경영에직접사용되지않는공기

업의자산을가리키는데, 본보고서의연

구대상에서는 제외함(한국조세연구원,

2010).

구분 관련규정 해당업무 비고

특수법인
기업

- 정부에서 전액출
자, 설립

- 회사법이 아닌
특별법적용

- 공공재 생산에
투입

- 방위산업,
항공우주산
업

- 방송산업,
조폐산업

- 공공부분의
재정지원을
통해 유지
됨

국유독자
기업

- 정부에서 전액
출자, 설립

- 회사법적용
- 거시경제정책
조정대상

- 공공의 이익추
구 위주, 부수적
으로 경제적 이
익도추구

- 철도,
수도

- 전력,
천연가스

- 사회 전체
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있음

국유지분
우위기업

-기업의 전체 자
본 중 국가소유
비중이 높아 국
가에서 실질적
으로 지배하는
기업

- 회사법적용
- 경제적 이익추
구 위주, 부수적
으로 공공의 이
익추구

- 전자, 통
신, 자동
차, 의약

- 은행, 공
항, 항구.
담배제조

- 절대적 국
유지분 우
위기업: 국
가 자 본 이
50% 이상

- 상대적 국
유지분 우
위기업: 국
가 자 본 이
50% 미만

- 일부 공공
기능 수행
중 손해발
생시 국가
에서보전

국유지분
참여기업

-국가가 일반 주
주의 자격으로
참여하는기업

- 회사법적용
- 공공이익 추구
부담전무

- 모든업종

- 정부의 지
분 참 여 는
국유경제의
영향력 확
대를 위한
것이며, 이
외 기타 추
가적인 의
무는 부과
하지않음

자료:건홍리서치, 2010; 한국조세연구원, 2010

주: 1) 이중관리기업(雙管企業)은중앙과지방의관리를동시에받는기
업을말함. 예를들어베이징철도분국(北京鐵路分局)은상급부처
인철도부와베이징시정부의관리를동시에받음

자료: 건홍리서치, 2010; 한국조세연구원, 2010

<표 1> 출자금액과생상제품의유형에
따른공기업분류

기업유형 주요관리감독부처 해당업종

비금융계국영기업

국무원 공기업감독
관리청(SASAC),
지방 공기업감독관
리청(SASAC)

제조업, 무역업, 건설
업, 농업, 이중관리기
업1)등

금융계국영기업 재정부
은행,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 자산관리
회사, 기타 금융기관

<표 2> 활동업종에따른국유기업분류
(단위 : 백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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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공기업현황

▶중국경제에서공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줄

어들고있음. 이러한현상은중국공기업개

혁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그러나

상대적으로산업생산과부가가치,자산은경

제 내에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음.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비교했을 때, 약 10년

동안양적인측면에서민간부문이크게성장

한것을발견할수있음.

•그러나 산업생산이나 부가가치, 자산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 수에 비해 여전히

미약한수준임을보여줌.

•이러한 현상은 외국기업과의 비교에서도

유사하게나타남.

▶개별 산업에서의 공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2000년에비해 2006년에는기업수와부가

가치,자산, 수입, 노동등전반적으로그비

중이감소하였음을알수있음.

•그러나 담배제조, 가스·수도·전력·난

방 분야에 있어서는 공기업의 비중이 높

음.

기업유형 감독기관 제품유형 해당업종

중앙
공기업

국무원 공기업감독관
리청(SASAC)경쟁성
제품

공공재 방위산업,
통신 등

자연독점제품 석유등

경쟁성제품 일반공업,
건축, 무역 등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보험업관리감독위원회,
증권업관리감독위원회

금융상품 금융업

국무원기타부처
정부산하단체

전매품,
문화상품

담배, 철도운송,
항구, 공항,
방송, 문화,
출판 등

지방
공기업

각 지방 공기업감독
관리청(SASAC) 매우 다양함 모든업종

<표 3> 경영성자산의종류에따른공기업분류

자료: 건홍리서치, 2010; 한국조세연구원, 2010

연도 공기업수 산업생산 부가가치 자산 근로자

1998 39.2 49.6 57.0 68.8 60.5

2002 22.7 40.8 48.3 60.9 43.9

2006 8.3 31.2 35.8 46.4 24.5

<표 4> 생산기업에서의공기업비중
(단위 : 백만유로)

자료: 중국통계연보, OECD(2008)

연도 공기업수 산업생산 부가가치 자산 근로자

1998 16.5 6.2 4.6 2.0 4.3

2002 119.6 28.7 20.4 9.8 30.2

2006 599.9 68.0 57.5 30.0 109.3

<표 5> 민간기업의비교(공기업=100)
(단위 : 백만유로)

연도 공기업수 산업생산 부가가치 자산 근로자

1998 40.8 49.8 36.6 2.0 20.77

2002 83.8 71.8 53.8 9.8 43.5

2006 243.9 101.2 78.4 30.0 117.4

<표 6> 외국기업의비중비교(공기업=100)
(단위 : 백만유로)

자료: 중국통계연보, OECD(2008)

자료: 중국통계연보, OECD(2008)



•공익산업(Utilities) 또는 초기에 대규모

자본이필요한네트워크산업과정부에상

당한수입원을제공하는산업에있어서는

여전히 공기업 독점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수있음.

•공기업들은 섬유·가죽·모피, 원목·가

구, 제지·인쇄등더경쟁적이고노동집

약적인산업에서는후퇴하는것으로나타

남(OECD, 2009).

▶상장기업의 소유권 유형은 크게 민간기업과

외국기업,집합(Collective)기업,공기업으로

나누어볼수있음.소유권유형에따른상장

기업수를살펴보면<표8>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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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연도 기업수 총산업
생산가치

산업의
부가가치 총자산 수입 노동

광업
2000 47.3 82.5 87.0 93.0 84.5 n.a.

2006 12.0 71.0 79.2 82.1 72.1 67.9

음식제조
2000 47.0 37.5 40.4 51.5 38.2 n.a.

2006 8.0 11.8 12.5 19.5 12.7 13.5

담배제조
2000 87.2 98.3 99.1 98.2 98.3 n.a.

2006 79.9 99.3 99.7 99.2 99.3 94.6

섬유,
가죽, 모피

2000 17.0 21.1 22.9 35.6 21.8 n.a.

2006 2.2 4.1 4.1 7.9 4.3 6.1

원목,
가구

2000 21.7 12.2 13.9 30.3 12.0 n.a.

2006 3.0 5.9 5.7 12.0 6.0 5.9

제지, 인쇄,
문화교육

2000 33.6 24.8 29.3 42.8 25.8 n.a.

2006 8.2 9.9 11.5 18.8 11.0 9.8

석유, 연료,
원화학자재

2000 32.0 68.1 63.5 75.8 69.4 n.a.

2006 7.7 48.9 36.0 48.8 49.6 33.3

제약
2000 45.3 49.6 50.6 60.8 52.5 n.a.

2006 11.0 19.9 19.0 29.5 21.9 24.2

<표 7> 개별산업에서의공기업의비중
(단위 : %)

화학섬유,
플라스틱,
고무

2000 17.8 29.9 30.4 46.0 30.3 n.a.

2006 3.3 10.9 9.2 17.1 11.5 10.6

철금속,
비철금속

2000 24.7 46.2 49.9 65.6 48.4 n.a.

2006 5.9 29.4 32.1 43.0 31.0 23.5

기계
2000 34.2 39.6 40.3 61.8 40.8 n.a.

2006 7.4 23.3 21.9 34.1 23.3 23.2

운송장비
2000 40.1 67.0 67.2 78.2 68.3 n.a.

2006 12.7 50.2 48.4 58.2 51.4 39.6

전자,
컴퓨터,
사무장비

2000 26.3 30.0 32.5 44.9 30.5 n.a.

2006 6.6 8.8 9.4 15.9 8.8 9.2

가스, 수도,
전력, 난방

2000 87.8 85.1 87.1 89.3 90.4 n.a.

2006 69.7 88.2 86.0 87.3 89.0 87.1

출처: 중국통계연보, OECD(2009)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A. 민간기업 85 109 141 159 201 270 351

B. 외국기업 14 11 14 14 14 13 15

C. 집합(Collective)기업 21 29 32 32 32 30 34

D. 공기업 701 769 867 931 945 942 942

a. 중앙공기업 111 131 152 168 174 186 198

b. 지방공기업 562 602 664 704 704 685 674

- 직접지방공기업 108 95 95 92 75 60 54

- 간접지방공기업 454 507 569 612 629 625 620

c. 공공 공기업 9 12 17 20 21 20 21

d. 기타 공기업 19 24 34 39 46 51 49

전체 상장기업 821 918 1,054 1,136 1,192 1,255 1,342

<표 8> 소유권유형에따른상장기업의수
(단위 : 개)

자주: 금융기업들은이통계수치에서는제외되었음.
자료: OECD(2008; 21)



▶1998년의전체상장기업에서공기업이차지

하는 비중은 85%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크

나, 지속적으로그비율이감소하여 2004년

에는 70%수준임. 이는상장기업수의증가

율이공기업의증가율보다크기때문임.

▶상장공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은 지방공기업으로, 1998년 그 비중이 80%

에이름.

•그러나 지방공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2004년71.5%수준임.

•이에반해중앙공기업의비중이증가하고

있으며, 공공(Public)공기업과 기타공기

업의비중또한증가하는경향을보임.

▶전체공기업에서중앙공기업의비중을살펴

보면, 2000년을제외하고그비중이증가하

고있음. 무엇보다전체공기업에서중앙공

기업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은 2006년 50%

를넘고있음.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공기업의 주식을 보

면, 공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을보이는것과는대조적으로공기업주식이

총시장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에 달

함. 이는 공기업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개별

공기업의자본량은증가하였음을나타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상장기업 821 918 1,054 1,136 1,192 1,255 1,342

공기업 701 769 867 931 945 942 942

공기업비중(%) 85.38 83.77 82.26 81.95 79.28 75.06 70.19

<표 9> 전체상장기업중공기업의비중
(단위 : 개)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중앙공기업 15.83 17.04 17.53 18.05 18.41 19.75 21.02

지방공기업 80.17 78.28 76.59 75.62 74.50 72.72 71.55

공공공기업 1.28 1.56 1.96 2.15 2.22 2.12 2.23

기타공기업 2.71 3.12 3.92 4.19 4.87 5.41 5.20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10> 전체상장기업중소유권유형별비중
(단위 : %)

연도 수 자산 수입 순이익

1997 9.9 38.9 n.a. n.a.

2000 7.9 42.1 n.a. n.a.

2003 13.0 49.2 n.a. n.a.

2006 18.1 51.7 51.2 64.0

<표 11> 전체 공기업중중앙공기업의비중
(단위 : %)

출처: 중국통계연보, OECD(2010)

연도
시장자본량

공기업의주식
전체시장 공기업

1995 3,867 (311) 2,826 (211) 73.1

1999 27,974 (923) 19,421 (626) 69.4

2003 45,255 (1,266) 37,108 (928) 82.0

2007 400,409 (1,516) 332,769 (936) 83.1

<표 12> 주식시장자본과공기업주식비율
(단위 : 억위안, %)

자주: 중국주식시장의 모든 A-stock 회사들이 포함, 괄호 안의 수치는 언
급된회사의수임.

자료: OECD(20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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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기준, 중앙 공기업 중 총자산액이

1,000억위안을 초과하는 기업 수는 44개,

영업수익이 1,000억위안을 초과한 기업 수

는 27개, 이윤이 100억위안을 초과한 기업

수는 19개에 달함. 이는 2003년 대비 각각

27개, 18개, 13개증가한수치임(한국조세연

구원,2010).

•상해의주식거래소에서자본총액규모순

위를보더라도공기업이중국경제내에서

절대적인비중을차지함을알수있음.

•상위 10개기업중‘PingAn Insurance’

를 제외한 9개 기업이 모두 중앙 공기업

으로나타남.

•이들 기업은 주로 보험회사, 석유화학기

업,은행으로2002년에비해그특정분야

에집중되어있는경향을보임.

▶공기업의 고용에 관한 데이터는 2가지 유형

(도시 근로자, 도시 노동자와 직원)이 존재

함.

•이 중 도시 노동자와 직원(Urban

Workers and Staffs)에는 재임용된 퇴

직자와 교직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공기업의인력을나타내는데더적

합함.

•그러나민간기업과도시의자가고용자(자

영업자),관련규제에의해포함될수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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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기업명 기업공개

(IPO)연도 소유권 자본
총액

시장자본
총액

대비비율

2007

1 PETRO CHINA 2007.11.05 중앙공기업 50,131 18.6

2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2006.10.27 중앙공기업 20,403 7.6

3
China Petroleum
& Chemical

2001.08.08 중앙공기업 16,382 6.1

4
China Life
Insurance

2007.01.09 중앙공기업 12,065 4.4

5
Bank of
China

2006.07.05 중앙공기업 11,753 4.4

6
China SHENHUA
Energy

2007.10.09 중앙공기업 10,819 4.0

(단위 : 억위안, %)

7
PingAn
Insurance

2007.03.01 외국기업 5,078 1.9

8
China
Merchants Bank

2002.04.09 중앙공기업 4,772 1.8

9
Bank of
Communication

2007.05.15 중앙공기업 4,050 1.5

10
China Pacific
Insurance

2007.12.25 중앙공기업 3,807 1.4

2002

1
China Petroleum
& Chemical

2001.08.08 중앙공기업 2,105 8.3

2
China
Unicom

2002.10.09 중앙공기업 530 2.1

3
HUANENG
Power

2001.12.06 중앙공기업 518 2.0

4 BAO Steel 2000.12.12 중앙공기업 516 2.0

5
NINGHU
Expressway

2001.01.16 지방공기업 469 1.8

6
China
Merchants Bank

2002.04.09 중앙공기업 465 1.8

7
PUDONG
Development Bank

1999.11.10 지방공기업 356 1.4

8
MinSheng
Bank

2000.12.19 민간기업 238 0.9

9 LUJIAZUI 1993.06.28 지방공기업 179 0.7

10
SHENNENEG
(Group)
Company

1993.04.16 지방공기업 177 0.7

자료: OECD(2008)<표 13> 상해 주식거래소의자본총액규모
상위 10개 기업(2007, 2002)



노동자와 직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정될필요가있음.

▶아래의 표에 의하면, 공기업에 고용된 근로

자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1994년

66.4%에서 2006년 1/2 수준인 34.0%로감

소하였음.

•공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다른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으나 고용에 있어서

공기업의 역할이 감소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임.

▶공기업의 연간 수출성장률을 살펴보면,

2002년에는 전체 수출성장률이 22.3%였으

나 공기업의 수출성장률은 8.5%에 불과했

음.

•2007년에 있어서 전체 성장률은 25.7%,

공기업의수출성장률은17.5%임.

•결과적으로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공기

업의 비중은 2002년 37.7%에서 2007년

18.5%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이것은 중국 경제에서 공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과 특히 노동집약산업에서의

비중이감소한것에기인함.

▶2003년 국무원 공기업감독관리청(SASAC)

은공기업경영실적을평가하고,중앙공기업

재무실적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함. 이

와동시에전국공기업의실적평가를지도하

기위해업종별‘기업실적평가’를발표함.

▶2008년지역별국유및국유지분우위공업

기업 경영지표를 살펴보면, <표 16>과 같이

나타남.

•관둥, 산둥, 상하이, 라오닝 순으로 기업

수가많음.

•산둥과관둥,라오닝,상하이순으로공업

총생산액이 높으며, 주업무 영업수익도

이순위는동일하게나타남.

•그러나 이윤총액은 헤이룽강의 국유 및

연도 도시노동자및직원중
공기업의비중1)

도시근로자중
공기업의비중2)

1994 66.4 60.9

1998 56.6 43.8

2002 46.7 28.9

2006 34.0 22.7

<표 14> 도시의급여및임금소득자중공기업의비중
(단위 : %)

주: 1) 도시노동자및직원중공기업의비중은수정된비율임.
2) 도시근로자(Urban Employees) 중공기업의비중은수정되지

않은비율로, 도시근로자전체수에재고용된퇴직자와지역주
민에의해운영되는학교의교직원등이포함되어있어공기업
의고용비율을과소측정할소지가있음.

출처: 중국통계연보, OECD(2010)

연
도 전체 공기업 외국기업 집단기업 민간기업

2002 3,255.7 22.3 1,228.6 8.5 1,699.4 27.6 188.6 32.6 137.8 159.5

2004 5,933.7 35.4 1,535.9 11.4 3,386.1 40.9 317.9 26.5 692.5 99.3

2006 9,690.7 27.2 1,913.4 13.4 5,638.3 26.9 410.9 12.5 1,707.7 52.41

2007 12,180.1 25.7 2,248.1 17.5 6,955.2 23.4 468.9 14.1 2,474.9 44.9

(단위 : 십억달러, %)

<표 15> 기업의소유권유형에따른수출액과
연간수출성장률

자주:여기에서의공기업은정부가전액을출자한공기업을의미함.
출처: OECD(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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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분 우위 공업기업이 가장 많은

1,420억1천만위안을기록하고있음.

•연평균종사자수를보면산둥이 155만 5

천명으로 가장 많으며, 허난, 라오닝, 산

시가 그 뒤를 이음. 이를 통해 산시와 허

난의 경우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주를

이루고있음을추측할수있음.

Ⅲ. 중국공기업의개혁2) 및동향

▶중국의 공기업 개혁은 1978년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4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침. 각

단계마다개혁배경, 개혁방법, 관련정책및

법규와 대표적인 사례가 상이하며, 그에 따

른개혁성과에도차이가있음.

1. 중국공기업의개혁

가.공기업개혁의4단계발전과정

▶제1단계(1978~1986년)

•계획경제 하에서는 정부가 공기업의 경영

2) 중국공기업의개혁은‘한국조세연구원(2002),『중국국유기업개혁연구보고서』를발췌·요약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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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건홍리서치, 2010; 한국조세연구원, 2010기
업
수

공업
총생산액

자산
합계

부채
합계

주업무
영업수익

주업무
원가

이윤
총액

연평
균종
사자

베이징 1116 4,967.9 12,218.5 5,474.5 5,500.3 4,988.7 255.5 46.6

텐진(天津) 884 4,773.0 5,422.2 3,424.5 5,176.0 4,390.0 434.0 39.2

허베이
(河北)

810 6,659.7 8,235.1 5,302.5 6,849.3 6,026.7 276.8 92.9

산시(山西) 650 5,199.8 8,364.8 5,648.6 5,380.2 4,228.9 320.8 114.6

네이멍구
(內蒙古)

481 3,540.5 6,129.3 4,061.5 3,375.2 2,706.6 231.4 40.8

랴오닝 1046 9,699.8 11,900.0 7,519.3 9,848.0 8,986.8 -60.4 116.0

지린(吉林) 416 4,063.9 4,484.2 2,507.7 4,052.1 3,415.8 170.8 52.7

헤이룽장 543 5,145.1 5,466.7 2,954.9 5,732.5 3,697.5 1,420.1 88.8

상하이 1189 8,967.3 10,936.4 5,388.0 9,757.8 8,648.6 335.3 50.0

장쑤(江蘇) 921 7,698.9 8,297.8 5,156.3 7,798.4 6,761.5 245.8 70.6

저장(浙江) 736 5,308.9 5,558.0 3,482.2 5,357.2 4,893.4 89.3 32.5

안후이
(安徽)

632 4,834.9 5,998.8 3,982.9 5,056.6 4,233.5 203.7 73.8

푸젠(福建) 540 2,111.4 3,125.8 1,883.8 2,096.2 1,805.8 83.3 24.1

장시(江西) 577 2,611.1 2,860.0 1,803.7 2,725.4 2,391.5 58.4 43.3

산둥 1358 13,163.1 12,969.1 7,578.7 13,566.3 11,148.2 929.8 155.5

허난(河南) 970 6,987.9 8,300.0 5,411.7 7,125.0 6,149.2 292.2 119.1

후베이
(湖北)

887 5,974.9 9,774.4 5,034.8 6,002.9 4,902.8 467.0 72.5

후난(湖南) 854 3,899.2 4,714.6 3,047.9 3,842.7 2,991.7 185.4 59.3

(단위 : 개, 억위안, 만명)

<표 16> 2008년 지역별국유및국유지분우위
공업기업경영지표

광둥 1487 11,144.5 11,898.0 6,616.9 11,045.9 9,026.6 782.5 77.8

광시(廣西) 627 2,276.7 3,096.5 2,114.0 2,188.0 1,868.8 64.0 34.4

하이난
(海南)

109 274.9 434.8 191.0 277.0 217.9 34.7 3.8

충칭(重慶) 520 2,412.6 3,067.7 1,876.8 2,415.6 1,991.2 109.0 41.3

쓰촨 1006 4,712.9 8,515.9 5,401.1 4,765.4 3,874.6 198.1 87.1

구이저우
(貴州)

530 1,878.7 3,476.3 2,353.7 1,803.4 1,396.1 94.8 39.7

윈난(雲南) 539 2,963.5 4,767.9 2,619.7 2,918.6 2,054.5 160.2 33.2

티베트 36 21.4 177.4 37.4 21.3 18.4 -0.1 1.1

산시(陝西) 685 5,001.1 7,682.0 4,345.1 4,919.6 3,613.9 788.0 78.1

간쑤(甘肅) 426 2,890.1 3,485.0 1,961.6 3,019.9 2,593.1 49.6 42.6

칭하이
(靑海)

146 748.3 1,618.3 1,019.2 718.2 519.4 131.7 10.6

닝샤(寧夏) 106 665.1 1,350.3 885.3 652.3 529.7 14.8 12.9

신장(新疆) 486 3,353.1 4,485.6 2,289.8 3,520.9 2,432.7 697.3 39.3



권을독점하고발생하는이윤도전액국고

로상납되었기때문에기업운영에있어효

율성이매우낮아개혁의필요성이제기되

었음.

•공기업에일정범위내의자율권을보장해

주고 이윤의 일부도 기업에게 유보시킨다

는‘방권양리(放權讓利)’를 통해 국가와

공기업 간의 이익분배관례 조정을 통하여

공기업의경영개혁을실시함.

•1단계개혁은비교적순조롭게추진되었으

며, 정부에게는 일부 손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공기업의경영환경개선으로인

해 국민경제의 규모가 성장하였고 중앙정

부의수익절대치도증가함.

▶제2단계(1987~1992년)

•국가와 기업 간의 이익배분관계를 조정하

는 것과 동시에 상품경제의 점진적 확립

필요성이 제기됨(계획적 상품경제이론).

또한‘정부와기업의미분리’전통적공기

업의근본적인폐해를시정하기위해대·

중형공기업에활력을불어넣는것이개혁

의핵심이됨.

•승포경영책임제(承包經營責任制)를 중심

으로 국영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점진

적인분리를추진함.

•공기업(국영기업)을 독자경영과 독립채산

이 가능한 상품생산자와 경영자로 전환시

킴.

•1987년 6월까지 총 5만 4천개의 공기업

중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3만 5천개의

공기업이공장장책임제를실시하였고,기

업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가 가능해짐에

따라다양한방식의경영책임제가시도됨.

•시범적으로 공기업의 주식제 개혁이 실시

되었으나,대부분중소기업을대상으로실

시되어만족할만한수준의성과를거두지

못하였고이로써혼란이야기됨.

▶제3단계(1993~2002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1992년 말 일

부 분야에 있어 경제과열 조짐이 발생함.

1993년에는 통화팽창, 금융질서 혼란, 국

유기업고정자산투자의지속적인증가,재

정상황악화,수출둔화,통화팽창가속등

경제과열이한층악화됨.

•현대적인 기업제도 수립과 국유기업의 중

복분포등불합리한부분에대한구조조정

을실시함.

•2002년까지 전체 15만 9천개의 국유지분

우위기업중50%이상이기업제도개혁을

실시함. 1998년부터 2002년 말까지 국유

기업및국유지분우위기업중조직개편을

통해상장된기업은 442개였으며, 누계자

본금은 7,436억위안(이 중 외국투자자본

은352억달러)임.

•강력한경쟁력을갖춘대형기업및그룹이

탄생하였으며, 1997년부터 200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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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00대 기업에 진입한 중국기업은 3

개에서 11개로 증가하였는데 모두 공기업

이었음.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전국적으로 공기

업(국유기업)에 대하여 3,080건의 강제퇴

출을 실시하였으며,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1,995억 4천만위안을 동원하여 악성채무

를탕감하여줌.또한공기업에서정리해고

된530만명에게신규일자리를공급해줌.

•공기업의규모와이익이개선되어 1997년

502억위안에 달하던 소규모 공기업의 순

손실이 2002년 순이익 286억 9천만위안

을달성함.중소공기업수도조직개편,합

병, 매각 등의 방식을 통해 24만 5천개에

서14만9천개로감소함.

▶제4단계(2003년~현재)

•경제체제개혁심화에따른기업이익조정

과 권한재분배 등의 문제가 정치체제 및

정부기구개혁에까지영향을미치는등중

국정부는다방면에서어려움에직면함.

•다양하고효과적인국유제방식을모색함.

국가가 독자적으로 경영해야 하는 소수기

업을 제외한 일반기업들은 주주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국유자산관리체제 개

혁을중점적으로추진함.

•상호지분교환, 전략투자자유치등다양

한 방식의 다원화된 개혁이 추진됨. 사외

이사제도도입,기업법인관리시스템강화

등을 추진하여 2008년 말까지 19개 중앙

기업에서 사회이사의 구성 비중을 높이는

시범경영을추진함.

•주류사업(경쟁력 우위사업)과 비주류사업

의 분리 및 비주류사업 정리를 통해 주류

사업육성에주력함.비주류사업의자산은

통합개편작업을실시함.

•1994년부터 실시되어 온 공기업에 대한

강제퇴출작업을2008년에마무리함.

•국유은행을 지분화하는 동시에 증시상장

을통해시스템개혁을마무리함.

나.개혁의추진원칙

▶선(先)시범,후(後)확대

•소규모지역또는소수의기업을선정하여

시범 실시한 후 그 성과를 보아가며 전국

적으로 확대한다는 원칙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개혁 추진이 가능하여 성공확률

도높음.

•정책사례로는 제1단계 개혁에서

‘Chongqing Iron & Steel’등 6개 지방

국영기업에 대한 기업자율권 확대 우선대

상기업 지정과 제1단계 방권양리정책에서

제2단계 승포경영책임제로의 이행을 들

수있음.

▶선(先)실험,후(後)규범화

•다양한방식의시험추진을통해그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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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수정·보완된 정책 또는 법규를

제정하여실시한다는원칙임.

•18년간 실험적 성격의「기업파산법」을 시

행한이후그경험을바탕으로제정된「신

기업파산법」과「기업국유자산법」등은 모

두 시험추진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

(Know-how)를바탕으로제정됨.

▶선(先)체제내(內),후(後)체제외(外)

•국유경제체제 외부에서 개혁의 돌파구를

찾아 국유체제 내부개혁의 조건과 환경을

조성한 후, 이러한 조건들이 성숙되면 다

시 국유체제 내부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원칙임.

•민영기업으로 대표되는 비(非)국유경제체

제에대한다양한방식의발전을장려하여

공기업 개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환경을조성함.

▶연해지역에서내륙지역으로

•중국의 공기업 개혁은 지리적으로 연해지

역을 시작으로 내륙지역으로 진행되고 있

음.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 재정상태가 상대

적으로 양호한 연해지역은 국유경제개혁

에서발생할수있는일자리, 사업통합등

다양한문제들의해결에유리함.

▶선(先)소형,후(後)대형

•민간경제가나날이발전함에따라중소국

유기업의 경영환경이 가장 먼저 악화됨.

중소공기업은 규모가 작고 지역적 특색이

강해공기업개혁시사회적파급효과가크

지않음.

•이는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시키고대량의자산유실을막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동시에 중소 공기업

개혁추진기간동안대형공기업을기초로

하는 국가재정수입원의 안정적인 확대를

꾀할 수 있어 개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가가능하다는장점이존재함.

다.중국공기업개혁의추진주체

▶2003년 국무원 공기업감독관리청(SASAC)

이설립된이후중국의공기업및국유자산관

리체계는다음과같은 6가지관리감독원칙을

바탕으로구축됨.

3급(級)

•국무원이국유자산을일괄적으로소유하도록함.
•중앙, 성, 시정부에각행정단위별공기업감독관리청
(SASAC)을 설치, 국무원을대리하여국유자산을관
리하도록함.

3관(管)
•공기업감독관리청(SASAC)은 자산, 인력, 사업에대한
통합관리를실시

3통일
(統一)

•공기업감독관리청(SASAC)이 행사하는권력과그에
상응하는의무, 책임의이행이유기적으로조화를이
루도록해야함.

(단위 : 1억 위안, %)

<표 17> 중국 국유자산관리체계개혁에따른
6대관리감독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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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사업범위및관리감독내용에따라공

기업을 금융계 공기업과 비금융계 공기업과

자산으로분리하고이에따라서로다른기관

에게개혁업무를맡기고있음.

•비금융계 공기업 개혁을 담당하는 주무기

관에는국무원공기업감독관리청(SASAC)

과 각 지방 공기업감독관리청(SASAC)이

있음.

•금융계 공기업의 개혁을 담당하는 주무기

관으로는 재정부, 지방재정청이 있으며,

지원기관으로는 중국 은행업 관리감독위

원회,중국보험업관리위원회등이있음.

1)국무원 공기업감독관리청(SASAC)(이하 공

기업감독관리청)

▶2003년 3월, 제 10기전국인민대표회의제 1

차 회의에서 비준한 국무원 기관 개혁방안과

「기구 설치에 관한 국무원 통지」에 근거하여

설립된국무원직속특설기구임.

▶조직

•공기업감독관리청은산하에총 22개의부

처를두고있으며이중공기업개혁과직

접연관된주요부처는정책법규과,규획발

전과, 재무감독·평가관, 재산권관리과,

기업개혁과, 기업구조조정과, 연구과등 7

개임.

▶기능및주요업무

•국무원의 위임을 받아 국무원을 대표하여

국가출자인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며, 금

융계공기업을제외한중앙직속기업의국

유자산에대해관리감독을실시함.

•국유자산의 가치유지·증대에 관한 지표

체계수립및완비,평가기준제정,관리감

독 대상 국유자산의 가치유지·증대 현황

모니터링, 관리감독 대상의 급여분배 관

리,기업책임자의소득분배정책제정

•기업 국유자산 기본관리 담당, 국유자산

관리관련법률·법규초안작성, 관련규

정제정및제도정비, 관련법에따라지방

국유자산관리업무에대한지도및관리감

독

•공기업개혁 및 구조조정 추진, 공기업의

현대적기업제도수립추진,기업관리제도

완비, 국유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추진

지도

•국무원을 대표하여 관리감독 대상기업에

감사회를 파견, 감사회의 일상적 업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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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層)
•국유자산감독관리체계는일반적으로국유자산감독
관리위원회, 자산경영회사(자본운용회사), 기업 등 3단
계로분류

3류(類)
•관리감독대상공기업을경쟁형, 독점형, 공익형등 3
가지로구분하여관리

3분개
(分開)

•정부와기업의기능분리: 정부는더이상기업의생산
및경영에관여하지않고기업은더이상사회적기능
을수행하지않음.

•정부의공공관리자로서의지위와출자자로서의지위
를분리

•기업법인의재산권과국유자산소유권의분리



리, 관리감독대상기업의책임자임면, 인

사고과,경영실적에따른상법조치실시

•관리감독 대상기업의 이윤상납체계 구축,

국유자본경영예산관련관리제도및방법

제정참여, 국유자본경영예산편성및집

행

▶국유자산관리방식

•공기업감독관리청은국유자산을국유지분

우위기업 또는 국유자산 경영회사에 위탁

하여 경영함. 국유지분 우위기업 또는 국

유자산 경영회사는 국유자산 자치 유지·

증대업무를수행하고국유자산유실에대

해직접적인책임을짐.

•공기업감독관리청은이들의경영활동에는

개입하지않으며,해당회사의이사장·이

사·감사임면, 경영규정 제정, 지분 변경,

이윤분배방안등중대사안에대한심사비

준,회계감사,국유자산수익및재산권판

매수익등에대해제한적관리만실시

•특별독립감사를직접파견3)하거나사외감

사4)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각 회사 임원

진들의 경영실적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공

기업감독관리청이 국유자산의 실제 현황

에대해정확히파악할수있도록하고있

음.

2)지방공기업감독관리청(SASAC)

▶중국의 국유자산 관리감독체계는 중앙, 성,

시의3등급으로구성됨.

•2004년 말까지전국 32개 성(23), 직할시

(4), 자치구(5)에 각 지방 공기업감독관리

청이 설립되었으며 2010년 현재 시급의

공기업감독관리청도설립이완료됨.

•지방 공기업감독관리청은 각 지방정부의

직속 특설기관으로서 지방 국유자산 관리

감독에 함하여 국무원 공기업감독관리청

의지도와관리감독을받음.

▶기능 및 주요업무는 국무원 공기업감독관리

청과유사하며,자산관리방식또한공기업감

독관리청과 마찬가지로 국유지분 우위기업

또는국유자산경영회사를간접관리함.

3)주요공기업개혁지원기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인력자원과사

회보장부,국가세무총국,심계서등의기관이

공기업개혁을지원하고있음.

3) 특별독립감사파견제도는행정적성격이강하여시장규율에부합되지않는부분이많음.
4) 사외감사는위탁자인공기업감독관리청에직접제출하므로감사대상기업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발생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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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유자산경영회사

▶국유자산 경영관리센터라고 하며, 사업기관

과기업의특성을모두지님.

•주된 목적은 영리추구가 아니라 공기업감

독관리청에서 하달된 업무완수를 통해 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나, 시장 지

향적으로 운영되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도

추구함.

▶국유자산 경영회사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경영활동에 직접 간여하지는 않으며, 국유자

산의운용과관리에중점을둠.

•주로 주력사업 육성 기능, 비주력사업 자

산전환 기능, 부실자산 관리·처분 기능,

퇴출기업의완충지역기능,중소형중앙공

기업4)·국유지분 참여기업·특수법인기

업에대한관리기능등을담당

•국유자산 경영회사의 4가지 경영방식은

직접경영, 위탁경영, 간접경영, 지분관리

등으로구분됨.

2. 최신 동향: 중국공기업의해외M&A

▶최근중국공기업의해외M&A가활발히이

루어지고 있으며, 자원·자동차·항공 부문

에서성공적인M&A가이루어짐.

4) 자산규모가1억위안미만이고직원수도비교적적은중앙공기업은전문화된국유자산경영회사에맡겨관리함.

148 KIPF 공공기관동향

제3부공공기관동향

기관명 설립년도 기 능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2003년
국무원 산하기관으로 경제 및 사회 발
전정책을 연구·수립하고 전반적인 체
제개혁을지도하는거시적조정부서

재정부 1949년
국무원 산하기관으로 국가재정정책, 세
무정책, 국유자본금 기본업무를 주관하
는거시적조정부처임.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1949년
국무원 산하 부처로 취업촉진, 고용안
정, 노사관계 조정, 상호보장시스템 완
비등을주요업무로함.

국가세무총국 1993년 국무원직속의세무업무주무부처

심계서 1983년
국무원산하부처로전국의감사업무를
주관(한국의감사원과유사)

<표 18> 공기업개혁지원기관의개요
(단위 : %)

[그림 1] 중국의공기업참여기관조직도
(단위 : %)

금융자산
경영회사

지분투자
감독관리

금융류
공기업과자산

국무원
공기업감독관리청

지방
공기업감독관리청

지방정부국무원

국유자산
경영회사

국유자산
경영회사

비(非)금융류
공기업과자산

직접경영, 위탁경영
간접경영, 지분경영

출자인
권한위임

출자인 출자인

권한위임권한위임



▶중국기업의 해외 M&A 성공사례가 이어지

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추진에 따른 실패사

례도발생하고있음(한국조세연구원,2010).

•2009년 6월호주광산업체리오틴토(Rio

Tinto)는중국국유알루미늄회사인차이

날코(Chinalco)의지분인수안을거절함.

•이는 지난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

(CNOOC)의 미국 정유업체 유노칼

(Unocal) 인수가 무산된 이후 국유기업

해외 M&A 사상 최대 실패사례로 꼽힘.

당시 CNOOC는 185억달러에 Unocal을

인수하려고하였으나미국석유회사인셰

브런(Chevron)에 밀려결국인수를포기

함.

•이번에도 차이날코가 금융위기의 영향으

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리오틴토에 195억

달러 규모의 M&A를 제안했으나 리오틴

토가 이를 거절하면서 중국 M&A 사상

최대규모의인수합병이좌절됨.

구분 시기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내 용

자원

6월 SINOPEC Addax

시노펙은 72억 4,000만
달러(주당 52.8 캐나다달
러)에 스위스 석유회사 아
닥스지분을 100% 인수

6월 Min-Metal OZ미네랄

민메탈은 13억 8,600만
달러에 호주 광산업체
OZ미네랄의 주요 자산을
인수

12월

CRIC/
Tongling
Nonferrous
Metals
(銅陵有色
金屬)

Corriente
Resources

CRIC와 퉁링비철은 44억
1,100만위안에 캐나다 광
산업체 코리엔테 리소스
지분 66.67%를 공동인수

자동차 12월 BAIC Saab
BAIC는 2억달러에 GM의
Saab 세단 2개 차종의
기술과설비를인수

항공 12월 XAC FACC

XAC와 홍콩 ATL은 1억
유로에 유럽 굴지의 항공
기 제조업체인 FACC의
지분 91.25%를 인수함.
XAC와 ATL은 인수한 지
분을 각각 90%와 10%씩
확보, XAC가 사실상 경
영권을인수함

<표 19> 2009년 중국국유기업해외M&A
주요성공사례

(단위 : %)

<사례 1>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의 유노칼
(Unocal) 인수 무산사례

2005년 4월 4일에 셰브런은 유노칼(Unocal)을 약
16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유노칼과 합의하였다고 발
표하였다. 그러자 그해 6월 23일에 중국해양석유총공
사(CNOOC)가 유노칼을 185억달러에 인수하려고 한
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노칼의 주주들과 경영진은
당연히 가격을 높게 제시한 CNOOC와의 거래를 고려
하였다. 그러자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중국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6월 30일 미 의회가 엑슨-
플로리오법*에 의해 해외투자위원회(CFIUS)의 검토를
요청하는 결의를 398대 15로 채택하였다. 미국 의원들
은 중국의 석유채굴기술이 언젠가는 군사적인 성격으
로 변모하여 미국을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
다. CNOOC는 7월 2일에 CFIUS에 심사서류를 제출
하였으나 7월 20일에 셰브런이 170억달러로 인수금액
을 상향조정하였다. 그러자 8월 2일에 CNOOC가 인
수의사를 결국 철회하였고, 8월 10일 유노칼의 주주총
회는셰브런과의합병을승인하였다.

* 엑슨-플로리오법: 1988년에 제정, 외국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금지할수있게하는법임.

자료: 김화진(2009),『기업지배구조와기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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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추진내용

2월

12일 차이날코는 리오틴토에 195억달러를 들여 리오틴토
의 지분 18%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그 중 72억달러로
전환사채를 매입해 리오틴토의 지분율을 기존의 9%에서
18%로 늘리고 나머지 123억달러로는 리오틴토의 광산자
원지분을인수할계획)

2월16일 이 같은 인수안이 발표된 직후 호주 정부와 리오
틴토주주들은강력히반발하고나섰다고외신들은보도

3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차이날코의 리오틴토 인
수안을승인

4월
호주 정부에 이어 독일 정부도 차이날코의 리오틴토 인수
를승인

5월
차이날코는 리오틴토 주주들의 반대에 대응하기 위해 보
유 지분을 18%에서 15%로 낮추기로 양보하고 경영권도
포기하겠다고밝힘

6월

4일, 리오틴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반대로 결국 차이
날코의 리오틴토 인수는 무산되고 리오틴토는 차이날코에
인수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1억 9,500만 달러(1%)를 지
급

(단위 : 1억 위안, %)

<표 20> 2009년 차이날코의리오틴토인수시도과정

출처 : 차이날코와매체보도인용, 건홍리서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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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5차OECD공기업작업반회의
개최

▶제15차 OECD 공기업 작업반 회의 (OECD

Working Party on State Ownership and

Privatisation Practices)가 2010년 10월

19일~20일에걸쳐진행됨.

•본 회의에는 OECD 회원국 28개국 대표

(회원국 중 캐나다, 칠레, 아이슬란드, 아

일랜드, 룩셈부르크불참), 유럽연합(EU),

에스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BIAC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UAC(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등이참석함.

▶OECD 공기업 작업반 (OECD Working

Party on State Ownership and

Privatisation Practices)에서는 공기업정

책의개선을위하여공기업민영화와지배구

조작업반회의를지속적으로이어오고있으

며, 회원국및비회원국의사례등을통하여

공기업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오고 있

음.

•이번15차작업반회의에서는공기업과민

간부문이 경쟁하는 시장에서 공기업이 유

지해야하는중립성에대하여논의함.

•지난 14차 회의부터논의되었던각국에서

차지하는공기업의경제적비중에관한데

이터베이스구축및해외진출공기업의지

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

함.

•또한 2010년 개최되었던 지역 네트워크

회의(글로벌 네트워크, 아시아 네트워크,

중동과북아프리카네트워크)의결과를요

약하고,회원국참가국의공기업개혁사례

에대하여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함.

OECD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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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의주요내용

1. 세계 경제속의 공기업 (State Owned

Enterprises in the World Economy)

가.OECD 회원국 공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

▶회원국들이 이미 2번에 걸쳐 공기업의 소유

구조,자산,고용규모등에대한자료를제출

하였지만,여전히문제가존재함.

•아직 미제출 국가가 많고, 제출한 국가의

데이터에도정확성문제가있음.

•국가별로 공공기관(SOEs)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여 국가 간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따라 회원국들이 2010년 12월 17일까

지 2008년과 2009년의공기업자료를다시

제출하기로 함. 이와 더불어 자료 작성시에

사용한공기업분류기준과방법에대한설명

을추가해야함.

•공기업에관한데이터를수집하는것은최

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각 국가의 자료를

수집한다는것만으로도큰의의가있음

•다만, 국가별로 공공기관의 정의나 분류기

준이상이한상태에서는국가간비교가어

렵다는 점을 밝히고, 분류의 방법을 설명

하는 것과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개별국가에있다는점을명시하기로함.

•2011년 3월, OECD공기업작업반회의에

서 새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한 후 OECD

홈페이지에공개할계획임.

나.해외진출공기업의지배구조

▶핀란드 등이 자국의 사례를 발표하고,

OECD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

tee)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1)의 개정논의

동향을보고함.

▶OECD 투자위원회의 활동 등을 감안하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정 등 투자위원회

에서추가적인논의가이루어진후에공기업

지배구조·민영화작업반에서 동 주제를 다

시논의하기로함.

2. 공기업의경쟁중립성

(Competitive Neutrality)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중립적인 경쟁환경

(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함으로써 경쟁

을촉진하고,효율성과소비자후생을제고할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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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오스트리아가공기업의경쟁

중립성을확보하기위한장치에대한자국의

사례를발표하고이에대해논의함.

•유럽연합(EU)의 경우, EU Treaty

106~108조에따라공공기관에대한정부

의 특별대우(selective advantage)는 금

지되며,정부의간여가있는경우에는4가

지조건에따라보조금(state-aid) 여부를

판단함.

•또한투명성지침에따라공공기관의활동

은 공익목적과 상업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해야함.

•경쟁중립성 문제는 공기업이 민간부문과

경쟁할 수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경쟁중립성을 논의

하기에 앞서 개별 공기업의 성격(상업성

추구,공익적목적)을명확히할필요가있

음.

•상업적목적과공익적목적과같은정부정

책의 이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만,공기업이상업성을추구한다고판단되

는 경우에는 민영화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EU

Treaty상정당한보조금을지급함.

3. 공기업지배구조개혁

가.비회원국의최근경향에대한요약

▶글로벌네트워크, 아시안네트워크, 중동북

아프리카회의결과를보고함.

•북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공기업의 경제적

비중이매우높으며현재민영화와관리의

중앙집중화를추진하고있음.

•글로벌 네트워크는 2011년부터 운영자금

문제로인해OECD공기업작업반회의와

함께개최하기로함.

▶2010년 5월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아시아

네트워크회의가성공적으로개최됨.

•2009년부터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의 실행과정을 독려하고 모니터링함. 9개

국가가지배구조혁신을과제로설정함.

•2010년 회의에서는 3개 국가(중국, 부탄,

필리핀)가지배구조혁신의이행현황에대

해보고함.

•공공기관선진화를중심으로한공기업개

혁과공공기관경영평가에대한한국의발

표가 공기업 관리방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사례였다는평가를받음.

•공기업을 직접관리(direct control)하는

기존의방식에서평가를통해관리하는방

식으로의 전환은 공기업의 자율성

(autonomy)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서매우의미가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회원국들은 내년에 한국에

서개최될제6차아시아네트워크회의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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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를표명함.

나.회원국과참관국가의최근경험

▶6개 국가(독일, 헝가리, 포르투갈, 스위스,

남아공, 오스트리아)가 최근 자국의 공기업

지배구조개혁현황을발표하였으며,회원국

들은임직원보수공개등공공기관경영정보

의공시강화에큰관심을표명

•포르투갈은 경영현황뿐 아니라 직원보수

등 폭넓은 내용을 단일 웹사이트

(www.dgtf.pt)에 공시하고 있으며, 현재

약한구속력을갖는지배구조원칙(prin-

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입법

화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음.

•그리스도 보수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음.

•헝가리의 경우, 개인의 기본급과 최대 상

여급의범위를공개하고있으며급여의상

한을설정함.

다.공기업지배구조동향보고서업데이트

▶회원국들은 지배구조 개혁 동향 보고서2)를

2011년 1월기준으로검토하고,수정이필요

한사항을 2011년 3월까지 OECD 사무국에

통보하기로함.

4. 향후 OECD 공기업 작업반 일정 및 후속작

업일정

▶16차 공기업 작업반 회의는 2011년

3.29~30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제6차 아시

안 네트워크 회의는 한국에서 2011년

5.17~18에개최예정임.

▶OECD공기업데이터베이스구축을위해공

기업자료 (2008년, 2009년)를새로작성하

여 분류기준, 방법론에 관한 설명과 함께

2010년12월17일까지제출

▶공기업과 특수목적기업(비상업적 목적을 가

진 공기업)에 대한 조사 (12월 예정)에 참여

할것임.

▶회원국들이공기업공시(disclosure)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차기회의에서

한국의사례를발표하는등우리의경영공시

시스템(알리오)을적극적으로홍보하는방안

을검토할필요가있음.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사례와 우리나라의

공시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공시범위나

법적체계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공시 시스

템이 OECD국가 중에서 선진사례(best

practice)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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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04

1.공공기관선진화추진성과

1. 공공기관민영화및출자회사정리추진상황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

고, 공공기관의경쟁력강화를위해 2008년

에‘공공기관선진화’방안을마련하였음.

•이 계획에 따라 24개 기관의 민영화 및

131개출자회사의정리를추진함.

•민영화(24개 공공기관): 경영권을 이양하

는민영화(자산신탁등19개),지분을일부

매각(인천공항등5개)

•출자회사정리(131개): 매각 111개, 청산·

폐지17개,통폐합3개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는 당초 선진화

계획과 매각여건 등에 따라 기관별 매각

착수시기와 진행단계를 차별화하여 추진

하고있음.

•즉시 매각 등이 가능한 경우는 2009년부

터 추진하였고, 사전 여건조성이 필요한

경우는 2009년 중사전준비후 2010년부

터매각에착수하였음1).

▶2010년9월말현재6개기관을민영화또는

상장을 통해 지분을 매각하였고 58개 출자

회사를정리하였음.

가.민영화(지분매각포함)추진현황

▶2010년 9월현재민영화대상 24개기관중

6개는매각또는상장을완료하였고,나머지

기관도 자산평가, 매각공고 등 매각절차를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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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체결)의절차를거침



추진중에있음.

▶2009년부터 착수한 9개 기관 중 3개는 매

각, 3개는상장을완료하였고,나머지 3개는

매각공고중임.

•한국토지신탁, 뉴서울CC, 88골프장의 경

우경기부진등의영향으로유찰이반복되

고있음.

•매각(3): 농지개량(’09.8), 안산도시개발(

’09.10),한국자산신탁(’10.3)

•상장(3): 그랜드코리아레저(’09.11), 한국

전력기술(’09.12),지역난방공사(’10.1)

•매각공고(3): 한국토지신탁, 한국문화진흥

(뉴서울CC), 88관광개발(88CC)

▶여건 조성 후 2010년부터 착수한 8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자산평가, 매각공고 등 매각

절차를진행중이며, 1개기관이공적기능수

행을위해민영화를연기

•매각공고(3): 인천종합에너지, 경북관광개

발공사,한전KPS

•자산평가(4):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

항공사(준비), 한국건설관리공사(평가중),

한국기업데이터(완료)

•민영화연기(1): 대한주택보증(주)은 2008

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주택의 해

소대책으로 공적 역할이 증대됨. 따라서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사업이 완료

되는2015년까지민영화를연기하기로공

공기관운영위원회가의결함(2010.5.19).

▶그동안 금융위기 극복 등의 역할 강화로 산

업은행과기업은행의민영화추진은다소지

연되었음.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산업 전반을 고

려한민영화계획을수립할예정임.

•산업은행:민영화를추진하기위한하드웨

어개편을완료하였고,산업은행재무·수

익구조의 개선 등 체질개선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매각계획을수립할예정임.

•기업은행:소수지분을증시상황에따라매

각을추진하고,지배지분의매각은정책금

융공사의 중기 정책금융체계의 정착 여부

를판단하여추진할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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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준
비
중

이사회
의결

매각
심사위

주간사
선정

자산평가 매각
공고 완료

진행 완료

2009년
착수(9개) 3 6

2010년
착수(8개) 1* 3 1 3

산은,기은
(7개) 7

합계(24개) 7
(29%)

1
(4%)

3
(13%)

1
(4%)

6
(25%)

6
(25%)

<표 1> 민영화·지분매각진행상황
(2010. 9월 말 기준)

(단위: 개)

주: 대한주택보증(주)은 2015년까지민영화연기



나.출자회사정리추진현황

▶정리대상131개출자회사중58개에대한지

분매각·청산·통폐합을 완료하였고, 나머

지 73개도 자산평가, 매각공고 등이 진행중

에있음.

•2009년부터착수한79개기관중 51개는

정리가 완료되었고, 20개는 매각공고, 3

개는자산평가완료, 5개는평가의뢰등의

매각절차가진행중임.

•여건조성 후 2010년부터 착수한 52개 기

관 중, 7개는 정리완료, 3개는 매각공고,

26개가 자산평가 완료, 16개는 평가의뢰

등의매각절차를진행중임.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를 추진하기 위한

매각관련절차(매각계획수립,이사회의결,

주간사선정, 자산평가등)는 전반적으로정

상적으로추진되고있음.

•다만, 금융위기로 인한 M&A 시장 침체

등으로일부기관의경우매각에어려움을

겪고있음.

▶정부는 앞으로도 추진상황 점검 강화 및 기

관별 이행실적의 기관장 평가 반영을 통해

조속히 매각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를

지속할계획임을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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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출자회사정리진행상황
(2010. 9월 말 기준)

(단위: 개)

구 분 준비 이사회
의결

매각
심사위

주간사
선정

자산평가 매각
공고 정리

진행 완료

2009년 착수
(79개) - 1 1 - 3 3 20 51

2010년 착수
(52개) 13 1 1 - 1 26 3 7

합계(131개) 13
(10%)

2
(2%)

2
(2%) - 4

(4%)
29

(22%)
23
(18%)

58
(44%)

<표 3> 2009년부터착수한기관목록(9개)
(단위: 백만유로)

기관명 매각
주체 구분 방안

발표
이사회
의결

매각
심사위

주간사
선정

자산
평가
완료

매각
공고

완료
(본계약,
상장)

(주)한국토지신탁 LH공사 민영화 08.08.11 09. 2 08.12 09. 3 09. 5 09. 8

(주)농지개량 농어촌공사 민영화 08.10.10 09. 3 08.12 09. 3 09. 7 09. 8

한국문화진흥(주) 문화예술위 민영화 08.08.11 09. 4 09. 4 09. 9 09. 6 10. 6

그랜드코리아레저* 관광공사 민영화 08.10.10 09. 3 09. 1 09. 6 09. 9 09.10 09.11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지분매각 08.10.10 08.12 01. 3 01. 3 09. 6 09. 9 10. 1

안산도시개발㈜ 지역난방 민영화 08.10.10 08.12 08.12 09. 3 09. 4 09. 4 09.10

한국전력기술(주)* 한전 지분매각 08.10.10 09. 3 09. 3 09. 5 09. 9 09.10 09.12

한국자산신탁 자산관리
공사 민영화 08.08.11 09. 4 09. 3 09. 4 09. 6 09. 7 10. 3

88관광개발(주) 보훈처 민영화 08.10.10 09 .2 08.12 09. 5 09. 8 10. 5

주: 상장추진기관으로유가증권시장상장에필요한절차를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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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매각
주체

방안
발표

이사회
의결

매각
심사위

주간사
선정

자산
평가
완료

매각
공고 완료

한국산업은행

금융위 08.08.11

①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전제
조치인 산업은행과 정책금융
공사 분리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완료(’09. 10)

② 정책금융시스템 및 시장상황
을고려하여매각계획준비

-산은자산운용(주)

- 산은캐피탈

중소기업은행

- 아이비케이캐피탈

- 아이비케이시스템

- 아이비케이
신용정보(주)

<표 5> 산은, 기은및 5개자회사의현황(7개)
(단위: 백만유로)

기관명 매각
주체 구분 방안

발표
이사회
의결

매각
심사위

주간사
선정

자산평가
착수
(완료)

매
각
공
고

완
료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부 지분매각08.08.11 09.12 선진화
추진
위원회

09.12 09.12

한국공항공사 국토부 지분매각08.08.26 09.12 10. 1 10. 1

대한주택보증(주) 국토부 민영화 08.10.10 09. 9 09.10 2015년까지민영화연기

한국건설관리공사 도공 민영화 08.08.11 09. 3 09. 5 09.12 10. 6

경북관광개발공사관광공사 민영화 08.08.11 09. 3 09. 1 09. 5 10. 1 10. 7

한전KPS(주) 한전 지분매각08.10.10 09. 3 09. 3 09. 9 09. 9 추가
상장

인천종합에너지(주) 지역난방 민영화 08.10.10 08.12 08.12 10. 6 10. 6 10. 7

한국기업데이터(주) 신보 등 민영화 08.10.10 09. 6 09. 7 09.10 (10. 3)

<표 4> 2010년 이후착수한기관목록(8개)
(단위: 백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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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통·폐합현황

▶2010년 8월 18일,「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에 따라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

년진흥센터를 통합한‘한국청소년활동진흥

원’이출범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기존청소년

수련원의 수련시설 관리, 청소년진흥센터

의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청소년활동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수행할계획임.

▶공공기관 중 마지막 통합대상기관이었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출범함으로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총 36개 공

공기관의통합이모두완료되어16개기관으

로출범함.

•기관통합을 통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을해소하고,정부의R&D사업관리전담

기관과IT진흥기관을설립하여일원화함.

▶공공기관 통합을 통한 공공기관 인력감축은

아래와같이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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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도 3/4분기공공기관선진화추진실적

▶2010년도 3/4분기까지의「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추진상황을점검한결과는다음과같음.

▶통폐합

•2010년 3/4분기 중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통합한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이 출범함에 따라 모든 대상기

관의 통합을 완료되어 36개 기관이 16개

기관으로줄어듦.

•폐지대상기관5개는2009년 12월에폐지

완료되었음.

▶기능조정

•3/4분기 중 4대보험 징수통합2)이 완료됨

에따라기능조정대상기관총20개중 12

개기관의기능조정을완료함.

•한국감정원의 사적 감정평가 기능축소의

경우,「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

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가진행중임.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 관련 기능

축소등그외기관의기능조정도 2010 ~

2012년중완료될수있도록추진중임.

▶민영화및지분매각

•24개대상기관중6개는매각또는상장을

완료하였으며,나머지기관도대부분자산

평가, 매각공고 등 매각절차가 추진중에

있음.

•매각(3): 농지개량(’09.8), 안산도시개발(

’09.10),한국자산신탁(’10.3)

•상장(3): 그랜드코리아레저(’09.11), 한국

전력기술(’09.12),지역난방공사(’10.1)

•민영화 연기(1): 대한주택보증(’10.5.19,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결)

•준비중(7):산업은행·기업은행및자회사

▶출자회사정리

•3/4분기중 4개출자회사3)가추가로정리

됨에따라정리대상출자회사총 131개중

58개회사4)에대한지분매각·청산·통폐

합을완료함.

•나머지 73개 기관도 자산평가, 매각공고

등추진중에있음.

▶정원감축

•129개 대상기관의정원조정을모두완료

하여약22,000명의정원을감축함.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인원인 3,000여

명을 포함할 경우 총정원 감축인원은

25,000명에달함.

•정원 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은 각 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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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보험징수통합을위한조직·인력설계완료(8.17),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결(8.31)
3) GS퓨얼셀,메디엔인터내셔널,벨록스소프트,티벳시스템
4) 지분매각51개,폐지·청산5개,통폐합2개



로 축소해나가고 있으며, 2012년 말까지

초과현원을해소하여정원과현원을일치

시킬예정임.

▶보수체계합리화

•2010년 6월간부직대상의성과연봉제표

준모델을권고하였으며,각기관에서이를

효과적으로도입하여운영할수있도록공

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교육

실시하였음.

•3/4분기 중 152개 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제도설계를 완료하였거나 진

행중에있음.

▶노사관계선진화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법상 전임

자에대한급여지급금지및타임오프제도

가 공공기관에도 적용됨에 따라 공시 및

평가제도에반영됨(’10.8~ 10월).

•통합공시에 타임오프제도 도입여부, 법상

한도,체결내용공시항목추가함(’10.8.31).

•경영평가에는‘합리적이고적법한노사관

계 관리노력(타임오프제도 등)’을 반영함

(’10.10.1).

▶경영평가제도선진화

•2010년 9월, 평가제도의객관성과공정성

을 높이고,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체계를 통합하는 경영

평가제도개선작업에착수함.

•경영평가위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등

민간전문가,기재부담당자등으로이루어

진‘민관합동개선TF’를구성함.

•‘민관합동개선TF’에서는평가제도개선

작업을수행하여,연말에최종개선방향을

확정하여발표할예정임.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공공기관 의견수렴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

함(10.26~27일).

2.공공기관경영평가의개선

1. 2010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 실적 평

가지침마련 (2010. 10. 04)

▶2010년도기관장경영계획서이행실적평가

체계는 2009년도와 동일하게 기관장 리더

십, 공공기관선진화, 기관고유과제등 3개

부문으로구성됨.

▶공공기관 선진화 부문은 평가지표를 4개로

세분화하여등급간변동성이감소하는한편

세밀한평가를통해평가의타당성을제고할

예정임.

▶3개 부문의 세부평가내용 및 착안사항을 개

선·보완하여, 평가지침에 대한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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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를높이고자함.

•보수, 인력관련 지표의 경우 성과연봉제,

신규채용 확대 노력 등으로 세부평가내용

을구체화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지표의 경우는

평가기준에기관제시목표대비달성수준

을 추가하여 도전적 목표치 제시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사용

•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환경조성노력의

예시로내부운영체계개선동반성장등을

추가

▶2010년도경영계획서이행실적에대한평가

실시 및 결과 확정은 차년도 6월 20일까지

완료할예정임.

2.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개선방안마련

▶기관·기관장평가체계통합·운영

•이원화된양평가체계(평가지표)를통합하

여 유사지표를 두 번 평가하는 비효율을

제거하는 한편, 기관장이 그 소임을 제대

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보완하기로

함.

•평가지표는 통합하여 한 번만 실시하고,

기관장관련지표만별도선정하여기관장

평가결과산정

•또한 현재 기관 평가단 130명, 기관장 평

가단 55명에이르는규모를경영평가단으

로통합하여운영할예정임.

▶평가지표단순화·체계화

•유사·중복되는 평가지표를 축소하고, 성

과지표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제고할계획임.

•정부지침의 단순이행 관련지표 등은 간소

화하되, 공공기관의 고유사업 및 대국민

서비스증진등핵심성과지표의비중은확

대할것임.

▶맞춤형평가제도로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

려하여평가지표와평가비중을차별화함.

•공기업은 수익성,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준정부기관은 대국민 서비스,

정부정책이행충실도등을중점적으로평

가할것임.

▶경영평가단운영개선

•경영평가단통합운영과함께평가의공정

성 확보를 위해 피평가기관으로부터의 연

구용역 수주금지 등 평가위원의 윤리규정

을강화할것임.

•평가과정상 평가의 신뢰성에 문제를 발생

시킨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평가과정 중이

라하더라도해촉등의강력한제재조치를

시행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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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확정(2010.11.15)

1.「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

침안」

▶기획재정부는 11. 15(월) 제 11차공공기관운

영위원회를개최하여「2011년도공기업·준

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하

였음.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인건비, 경비

등의과도한지출을억제하여공공기관의효

율적인예산운용을유도하고자함.

•감사원, 국회, 언론등에서지적된방만한

예산운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된

기준을제시함.

•특히,공공기관의재무건전성제고를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강화하고경비절감,사

업구조조정등자구노력강화규정을신

설함.

•세부내용은경상경비동결및과도한복리

후생 억제,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노력 강

화, 일자리 나누기 등 국가정책지원 강화

등으로요약됨.

▶경상경비동결및과도한복리후생억제

•총인건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

담차원에서지난 2년간동결한점을감안

하여, 전년 대비 4.1% 이내로 인상하도록

편성함(호봉승급분등자연증가분1.4%별

도).

•경상경비는전년대비동결하여최대한절

감하여편성함.

•감사원감사등에서지적된방만경영사례

를개선하기위해2009년의예산편성지침

에 반영된 제한규정에 사내복지기금 출연

요건강화, 과도한기념품지원금지등을

추가함.

▶공공기관의부채관리노력강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형식화

되어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사업구조조정,재무관리전담조직운영등

을통한자구노력을유도하고자함.

▶일자리나누기등국가정책지원강화

•유연근무제확산을통한일자리창출을위

해단시간근로자전환·채용에따른추가

비용을 별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

•일자리창출을통해경제활력의제고, 성

장잠재력 확충 및 지역발전, 서민생활 안

정 등 국가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투자를

확대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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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식보조비등급여성경비를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집행,또는대학생학자금·초중등생학원비무상지급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

침」은관계부처및각공공기관에통보됨.

•동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2011년도

예산안을편성하여2010년말까지이사회

의결을통해확정할계획임.

•각 공공기관은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내역

을“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에공개하고,향후기획재정부에서경영실

적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평가할계획임.

2. 201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기준마련

▶기획재정부는「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기준을 새로 정비하였

음.

•2010년 4월 기준, 전체 286개 공공기관

중2009년말현재86개(30.1%)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음(200

개기관은미보유).

▶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자

산 매각 등 공공기관의 자체 노력에 의하

여발생하지아니한세전순이익을근거로

기금에의출연을금지함.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시행

(’10.12.9)됨에따라근거법명칭을수정하

였음.

•기존의 기타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른 출

연율,미실현손익을근거로기금에의출연

금지등은2011년에도유지하였음.

▶그간민간기업대비과다한공공기관의기금

출연은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과도한 복리

후생을제공하고있다는지적을받아왔음.

•2009년 공공기관의 1인당 기금 출연액

(107만원) 및 누적액(1,445만원)은 민간

대비각각3.1, 3.6배높은수준을보임.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 사내근로복지기

금재원을편법적인급여인상의수단또는

직원의과도한복리후생으로이용5)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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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민간기업은노동부자료에서인용
자료: 기획재정부

구 분 1인당출연액
기금누적액

총액 1인당

공공기관 (A) 107 20,843 1,445

민간기업 (B) 35 46,488 402

(A/B) 3.1 0.45 3.6

<표 9> 1인당 기금누적액및출연액비교 (2009년)
(단위: 만원, 억원)



4.공공기관성과연봉제도입

▶공공기관 상근임원(감사, 이사)의 보수는 상

임감사의 경우 2008년부터, 상임이사의 경

우2009년부터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보수 감소액은 공기업이 6,200만원으로

가장크게나타났고,기타공공기관의감소

분이가장적은것으로나타남.

•감사의평균연봉은2007년까지매년증가

하다가 2008년도부터 감소하였고, 2009

년도에는그감소폭이증가함. 이는 2008

년기관장및감사보수체계개편, 2009년

성과급지급률감소에기인함.

▶ (2010.6.30)공공기관의형식적연봉제를내

실화하여 공공기관 내부성과관리를 강화하

고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간부직에대한성과연봉제를실시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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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기관수 (개) 86 19 34 33

수혜근로자 (명) 144,276 57,082 35,322 51,872

기금누적액 (억원) 20,843 11,518 2,404 6,921

1인당 누적액 (만원) 1,445 2,018 681 1,334

<표 10> 공공기관사내근로복지기금누적현황
(2009년)

(단위: 백만유로)

자료: 기획재정부

구분

’08년 ’09년

출
연
기
관

전
체
기
관

보
유
기
관

출
연
기
관

전년도
세전
순이익
(c)

출연율
(b/c)출연액

(a)
출연액
(b)

증감
(b-a)

합계 69 2,495 286 86 57 1,550 △945 91,303 1.7

공기업 20 1,234 22 19 15 580 △654 40,824 1.4

준정부기관 22 166 79 34 16 118 △48 14,172 0.8

기타공공기관 27 1,095 185 33 26 852 △243 36,306 2.3

<표 11> 공공기관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현황 (2009년)
(단위: 개, 억원, %)

자료: 기획재정부

’05 ’06 ’07 ’08
(A)

’09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전체평균 147 156 160 159 128 △31 △19.4 △3.4

공기업 149 160 175 173 111 △62 △35.9 △7.0

준정부기관 153 159 165 162 126 △36 △22.0 △4.6

기타공공기관 142 152 151 149 136 △13 △9.0 △1.1

<표 12> 공공기관임원의보수추이
(단위: 천만원)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간부직우선적용
•향후 연봉제 시행성과 등을 보아가며 적용대상
단계적확대검토

연봉구조설계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 수당(법정수당)으로
보수체계단순화

기본연봉체계
•직급별 호봉·연봉테이블은 폐지하고, 평가를
통해차등인상

•직무평가에따라직무급설치를권장

수당처리
•법정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
비 등을 폐지한 후 가급적 성과연봉 재원으로
전환

<표 13> 연봉제적용대상및연봉구조설계
(단위: 백만유로)



▶성과연봉비중및차등폭

•성과연봉비중은총연봉대비성과연봉비

중을20~30%이상으로확대

•성과연봉차등폭은평가에따라최고-최

저 등급 간 차등폭이 2배 이상이 되도록

설계

▶임금조정방식및총차등폭

•연봉의인상은총인건비인상률범위내에

서결정하되,기본연봉은개인인사평가결

과가 차년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누적식’

으로, 성과연봉은 평가가 당해 연도에만

영향을미치는‘비누적식’으로운영함.

•전체연봉의 차등폭은 고성과자와 저성과

자간단계적으로20~30%이상이되도록

설계함.

▶도입시기및적용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2010년

말까지 성과연봉제 권고대로 도입을 유도

할계획임.

•정부는이를위해공공기관대상으로설명

회를개최하고,성과연봉제권고의주요내

용을경영평가의주요지표로반영하는것

을추진함.

5.공공기관제도개편

1.「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강화 T/F」구성·

운영

▶ (2010.7.23)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

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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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의성과연봉제도입사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업무성과에 따라 연봉에 차등
을 두는 성과연봉제를 2011년 1월 1일부터 전 직원 대
상으로시행할예정임.
•이에 따라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기존의 직급
별 보수체계는 폐지되고,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이
모두성과와연계되어지급됨

•연봉구조도 기본연봉, 성과연봉, 직무급, 법정수당
으로단순화됨.

•현행 3급 이상 간부급(112명)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933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6%에 불과한 성과급 비중을 22%까지 확대하기로
함.

성과 평가
•성과는 목표관리제(MBO)에 기반한 개인평가와 내
부조직평가를 합산하여 측정되며, 5등급으로 분류
후 최고 - 최저 등급간 성과연봉 차등폭이 1~3급
은 최대 3.5배, 4급 이하는최대 2배로책정함.

•내부조직평가는 팀과 과를 업무별로 구분해서 성과
목표달성여부를측정할계획임.

• 2011년에는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전체 연봉 차
등폭이 1~3급은 20%, 4급 이하는 10%, 2012년까
지최대 30%로 조정할것임.



의견수렴및업무협조,지방공기업재무건전

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및 행

정안전부 공동으로「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강화T/F」를구성·운영하기로함.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강화 T/F」의 추진

체계는다음과같음.

2. 발전자회사시장형공기업으로지정추진

(2010. 8. 25)

▶전력산업구조개편추진경과는아래와같음.

•1999.1:「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수

립

•2000.12:「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제정

및「전기사업법」전부개정

•2001.4: 발전회사 분할(5개 화력, 1개 원

자력),전기위원회·전력거래소설립

•2002.4: 발전회사민영화기본계획수립_

및민영화추진지연

•2002.7월, 1차로남동발전매각을추진했

으나, 시장여건 악화로 경영권 매각 중단

(’03.3)및증시상장중단(’04.4)

•2004.6: 노사정위의“배전분할 중단 및

독립사업부제도입”권고

-참여정부 초기 배전분할을 추진했으

나,노사정위의권고로 ’06.9월한전의

독립사업부제를 시행하고 구조개편은

사실상중단

•2008.6: 당-정-청합의로“전기·수도·

가스 민영화를 임기중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발표

•2008.10:「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전·경영효율화추진

•2009.10: 전력산업구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소모적논쟁을불식하기위해중립

적 기관(KDI)의 연구용역 및 공론화 절차

를거쳐 Zero-base에서재검토하기로결

정

•2010.6: KDI의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용역 완료 후, 2010.7월 연구결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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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공동팀장 •재정부재정업무관리관, 행안부차관보

팀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등관계부처공무원등
•주관은 행정안전부가 하되, 기획재정부는 지원역
할수행

•필요시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지방행정연구원
등공기업관련민간전문가위촉

주요업무

•지방공기업재정건전성강화방안마련
- 건전화 대상기업 선정, 진단실시, 진단결과
경영개선방안등

•지방공기업선진화정책추진실태이행상황점검
- 기관별선진화추진과제및재정건전성강화방
안

•지방공기업정책추진을위한업무지원
- 보고(토론)회 개최, 컨설팅, 자료 제공, 외부 민
간전문가지원등

<표 14> 지방공기업재정건전성강화 T/F 구성방안
(단위: 백만유로)

지방공기업
개선방안

마련·실무검토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T/F

→ →
개선방안
심의·확정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개선방안이행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표및이해관계자의견수렴

▶지식경제부는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KDI 연

구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0년 7월,「전력구조산업발전방안」을최

종발표함.

•이에따르면,현행한국수력원자력과화력

발전 5사 체제를 유지하되, 발전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책임경영을 강화

하기 위해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을 추진

함.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과 발전회사 간 업무

협력체계를조정함.

•한국전력은 발전회사의 재무·지배구조

관련사항과원전수출·해외자원개발등을

총괄하고, 발전소는 건설·운영·연료도

입등발전회사제반경영활동에대해서는

경영자율성을보장함.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한전과 발전회

사간 업무협력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제

정할계획임.

▶발전회사통합관리본부구성

•연료운송·재고·자재·건설분야에서 발

전회사 간 공조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

성하고자함.

▶송전부문과 발전·판매부문이 분리되지 않

은상황이므로전력계통운영은공정성확보

를위해전력거래소가계속담당함.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한국수력원

자력·화력 5사가시장형공기업으로지정될

경우,경영계약및평가주체가한국전력에서

정부로변경됨.

3. 대외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3개 공공기관

조직진단실시

▶기획재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

국수출입은행(EDCF),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KOTRA) 등 3개 공공기관에 대해 2010

년 10월 8일 계약을 체결하여‘대외조직 역

량 강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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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시장형공기업지정에따른변경사항
(단위: 백만유로)

구분 현행 (기타공공기관) 시장형공기업

경영계약 한전사장↔발전회사사장 지경부장관↔발전회사사장

경영평가주관 한전경영평가단 공기업경영평가단

임원임명 한전사장 사장·감사-대통령, 비상임
이사-기재부장관

[그림 1]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

발전부문분할을
통한발전사업자

간경쟁

발전경쟁
(‘99.1 ~‘02.12)

→ →배전부문분할,
발전회사와

양방향경쟁입찰
실시

도매경쟁
(‘03.1 ~‘08.12)

배전/판매회사,
신규판매업체등
이참여하는소매

경쟁실시

소매경쟁
(‘09.1월이후)



을밝힘.

▶동 조직진단은 신흥시장 진출, 국가브랜드

제고, 현장중심의 ODA수행체계 확립 등을

위한대외역량강화기반을구축하는것으로,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외교부, 지식경제부)

및공공기관의의견을수렴하여객관적인기

준에따라효율적인방안을도출한계획임.

▶2011년 1월중조직진단결과를바탕으로향

후 2012~2015년간 3개 공공기관의 중장기

기능·조직·인력운용방향을수립하여대외

조직역량강화를추진할계획임.

▶3개 공공기관에 대한 세부 조직진단 내용은

다음과같음.

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개선 (2010.11.19)

▶기획재정부는공기업·준정부기관예비타당

성조사제도를개선하여 2011년부터시행하

기로하였음.

•공공기관 예타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면제

대상도명확화함.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기업의 해외투자사

업도예타대상에포함.

•면제대상을국가재정법상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업,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

전성확보등긴급요구사업으로하되, 기

관의특수한사정등을감안하며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

한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할수있

도록함.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의대규모신규사

업에대해서현재공공기관이임의로선정

하였던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기관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함.

▶2011년부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

행하기위하여,국책연구기관의전문성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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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공동진단

•3개 공공기관의 현 업무량기준으로 기능, 조직, 인력
의 적정성 여부 및 신규 증원 요구사유에 대한 필요
성을 진단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기능재편, 조직관리,
적정 인력산출등을위한근거를마련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별지원전략 수립(CAS) 등
에 대한 기관별 역할분담 및 기능조정 등을 통해 해
외조직의유사중복기능수행방지를위한방안강구

개별진단

KOICA

•ODA확대에 따른업무량변동및인력분석을
통해 본부조직의 전략적 개편방안, 해외사무
소역할및기능조정

•국별 현지 전문인력 활용가능성 및 공관인력
활용방안등

EDCF

•ODA 관련 정책역량강화에 따른 인력 대비
업무량분석

•ODA 전담조직의전문성강화를위한경력관
리, 교육 등역량개발방안마련등

<표 16> 세부조직진단내용
(단위: 백만유로)

세부내용

KOTRA

•신흥개도국 KBC신설, 기존 KBC의 기능효율
화를위한중장기확충계획을마련

•본부 및 해외 현지지원 기능조정 필요성 및
기능효율화방안등



고려하여외부전문기관을2010년말까지지

정할계획임.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사업유형별

(해외투자사업, SOC, 자본투자 등) 분석

기법 등 세부시행계획을 2010년 중 마련

하고, 2011년 1월 중 각 공공기관에 통보

할계획임.

▶이로써, 불명확했던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이

명확해지고 예비타당성을 담당하는 외부전

문기관을 공공기관이 임의로 지정하는 등의

형식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또한공공기관이시행하는자체대규모사

업에대한통제가강화되어공공기관재무

건전성을개선하는데기여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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